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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中國과 是濁은 改革 · 開放政策과 「國民政府의 로濁)(h」 政策의 추진에 따라

政(습 · 經濟 · 社合的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政策決走過程에서

도 이념적 요인이 크게 약화되고 보다 現實主義的인 往向을 띠면서 융통성이

增大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의 출현은 海11矣兩岸間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적대적 關係를 改

善하고 相互交流와 關係改좀을 위한 유리한 環境要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兩岸間에는 民問레벨에서의 접촉과 교류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

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雨岸間의 政治的 · 公式的 關係에 있어서는 相互間 立

場과 相互 關係改善에 관한 原則上의 차이로 연해 급진적인 改善이나 發展을

이룩하지 못하고 었다.

우선 大陸側은 「- 國兩制」에 입각, 對是濁政策을 展開하고 있는데 이것은 軍

- 制國家가 卒國의 헌법이나 옵種 法律에 의거하여 自國의 - 走地城에 卒國에

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政治 · 經濟 · 社合制度와 기본적으로 相異한 制度

를 실시하도록 許容하는 것이며 이러핸 地域的 ·l'生格을 띠는 정부는 그 國家의

地方自治政府이며 中숏政府가 特別權限을 부여하지 않는 한 國家主權과 관련된

權力을 行使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 國雨制」T에서 中國이 지향하는

國家는 軍-制國家를 지칭하는 것이며 연방제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 國雨制」에 기초한 통합된 中國에서 是濁은 연방제의 한 구성원이 아니

라 地方政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中國大 터爾은 「- 國雨制」T에서 「北京中央」과 「是濁地方」이라는

基卒形式을 견지함으로써 臺濁을 中華)l,民共+D國이 관할하는 特 l]i7政區로 편

입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國際的으로도 臺濁의 公式%-交活動을 저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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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
두 개의 中國」 論理의 現實%h를 防+L하려는 데 y%l-交的 普力을 경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是濁은 海11矣兩岸의 基]p關係나 政治的 地位를 규정하는 基卒原則

으로 「- 園兩區」(OneCountry·TAVO Re g ions) 槪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大陸

의 「- 國兩制」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 國雨蓬」가 갖

는 보다 실질적인 의도는 「두 개의 中國」 또는 「- l+l-豊」 槪念에 대한 l+1國側

의 격렬한 반응을 희석시키고 臺胃의 政治的 實慷를 認定받는 데 유리한 條件

울 확립하려는 데 있다. 즉 「- 國兩區」 槪念은 海11禽兩岸問의 「對等政府」와 「地

겨政府」 소張으로 야기되는 논쟁을 제기하고 이를 「臺胃地區」와 「大陸地孤」의

槪念으로 대체하어 雙方이 機能的 接近과 交流에 주력하도록 하는 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是濁側은 이러한 「是濁地孤」와 「大陸地裏」의 분류는 완전히 사실과

地理的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敢始이데올로기上의 의미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볍을 통해 雙方住民問의 法律的 關係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 國'兩區」 槪念 자체가 단지 地城的인 管糖權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쌍방이 서로 다른 法源을 가전 民事法에 있어서의 「法律術

突」의 처리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 國雨蓬」 槪念은 대륙과의 정치적 충돌을 쉽게 야기시켰턴 기존의

「- 個中國 · 兩側 對等政府」(One Country.Two Governments)論으로부터 수정된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是濁의 大陸괴-의 대둥한 政始實體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大陸과 臺濁 兩側은 相互 實慷認定 問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타

협안을 마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南北韓關係에서 존재하지 않는 兩者間

의 현격한 7均 祈 構造에 기인하고 있는 깃이다. 統(습領城의 而積, 인구 및 經

濟規模에서 나타나는 兩岸間의 힌격한 3<均衡構造는 상호간의 공식관계의 재정

립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되는 상호 대둥한 實慷의 認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이러한 兩岸問의 심각한 3<均 置 對立構造는 兩岸間에 이루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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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못間레벨에서의 關係發展이나 機能초義的 접근이 公式關係나 政治的 領城

의 관계로까지 발전시켜 가는 데 중요한 限界要因으루 작용하 있는 것이다.

앞으로 經濟, )%D 및 面積소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大陸에의 흡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인식을 갖고 역는 臺濁은 大陸으로부터의 대등한 실체로의 실

질적 인정과 보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大陸과의 
.

關係發展過程에 취해

온 소극적 · 피동적이며 - 方的(軍方的) 접근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大陸과의 관계발전에 일정한 한계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목

적에서 나은 臺濁의 「즈7政策」이 臺濁에서의 政始發展과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크 게 완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臺濁敢府가 大陸에 대한 吸收統슴에

대한 우려나 위기인식에서 탈피하거나, 大陸으로부터 대등한 실체로서 인정받지

않는 한, 「三7政策」의 완전 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敢治的 關係와는 달리, 雨岸關係는 經濟貿易이나 文化 · 人的交流에 있

어서는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 왔다. 우선 1979년 中國의 對%-開放政策에 따라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온 雨岸間의 經濟交流도

苗經國 死亡 PIt後에 등장한 李登輝政權의 적극적인 대륙정책에 따라 새로운 국

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댜1國과 臺胃間의 經濟關係는 단순한 商品貿易形態

에서 벗어나 投資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점해가고 있고, 또 兩岸間의 經濟交流

도 보다 客觀的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雨岸問 交易構遣에 있어서 問接交易의 비중이 점차 줄어 들고 直交易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상품수준에 있어서도 초기의 勞動集約商品으로부터

技術集約이나 高附加商品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臺濁의 大陸에

대한 수출액은 「三7政策」이라는 강력한 걸림돌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年 6%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왔고 특히 90년대에 접어들毛서 兩者間의 교 역량은 더욱

증대되어 1991년에는 57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교역량은 臺濁金體交易量의

9.8%를 점하는 것으로 臺濁政府가 對大陸交易에 설정해 놓은 10%의 경계선에

거의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大陸에 대한 들濁投資에 있어서도 量的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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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的으로나 엄청난 발전을 해오면서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신 投資空間

이 갑岸地城에서 內地方向으로 확대되고 있고 投작規模의 확대, 短期的 投資에

서 中長期的 投資로 전환되고 있으머 기술수준도 勞動集約聖으로부터 점차 技

術集約聖, %fl識集4(J聖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文%h · )v的交流에 있어서도 1987년 是濁이 대륙과의 민간레벨의 교 류를 허용

하는 前向的인 태도변화에 따라 많은 진전을 보어 왔다. 文化 · 學術 · 科學技術

· 慷育分野에 있어서의 교류를 비롯 양측의 民間機關둘간의 상호교류가 크 게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文化交流는 宗敎領城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兩岸

交流에 있어서 가장 谷 진전을 보어 온 깃은 상호 인적교류라고 할 수 있는 데

1991년 是濁)L의 大陸訪問은 240만 멍에 달했고 大陸<의 是濁 訪問이 허용된

이후, 大陸人이 是濁을 빙-문한 젓도 지금까지 이미 2
,
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린데 이러한 비공식적 민간교류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점차 海1映兩岸의 두

政府가 직접개오]하지 않으먼 안될 실무적 문제들이 발셍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

라 兩側의 官方이나 非官方的 성격을 띠는 접촉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兩側은 이렇게 증대되는 交流를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또 規範1h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위한 機構設置와 法制1h

가 절실해졌다. 그러나 兩岸間에는 상호실체인정을 둘러싼 원칙에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l]度裝置나 法制1h를 위한 정부간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헙

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잉·측은 이러한 政府間 +皇商이나 이를 통

한 制度裝置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선 兩側은 敢府機構가 아닌 민간 형태의

중개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즉, 臺濁政府가 大陸과의 접촉 · 교 류에 관한 권한

을 위임한 「海삐6基金含」를 설치한 데 이어 大陸에서도 이에 대한 접촉 창구로

서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는 企國家的 機構인 「海映關係協合」를 설치하였다. 이

러'한 民問中介機關들의 출현과 그 기능은 兩岸交流를 더욱 活·l·tIh하는 촉진작

용을 해왔으며 이러한 중개기구들에 의한 교류의 (出소化는 현단계 臺濁 · 大陸

間 상호교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兩岸交流過程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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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民間形態에 의한 해결로

부터 점차 牛官方形式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과거 赤十字社를 통한 해결과정에

서 주로 政府가 權限을 위임하는 중개기구에 의한 해결단계로 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雨岸호流는 雨者間에 개재하는 심각한 7均衡構뇨로 인해 臺濁의 일

방적 교 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兩岸交流를 위한 制度的 裝置나 法制化에

있어서는 大陸보다는 臺濁側에서 보다 체계성과 구체성을 띠고 있다. 즉 海映基

소%에 대한 카운터파터로 海坡關係協合를 설치한 데 머물고 있는 大陸에 비해

是濁側은 大陸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전략으로부터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에 이

루기까지 보다 일관적인 運行健系를 확립,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兩岸

問의 교 류와 발전과정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구체화해가

고 있다.

그런데 지금 大陸과 臺濁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

기 위해 쌍방의 일부 法慷系의 法律效力을 조건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雨岸關係에 관한 입법조치는 대부분 是胃側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經濟 및

출입국 제한에 관한 法規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
兩岸經濟交流

管理 및 啓導에 관한 業務要點」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臺濁側은 兩岸間의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法律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던 行政命令 혹

은 推置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법류로 통합하기 위해 1992년 「是濁地裏와 大陸

地區 )1民關係 條例」를 제정 · 공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 단계에 있어서 를濁과 大陸問의 정부간의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권위있는 當局間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상호 구속력을 갖는

雨岸關係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中國大陸의 경우, 是濁은 中華)k民共和國의 분할될 수 엾는 구성부분

을 이루고 있다는 「하나의 中國」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中國大

陸이 是濁과의 교 류과정에서 파생하는 모든 法律問題의 해결에서도 기본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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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國家 內部의 地城間 法律術突의 범위로 -o-정하는 근거로 되고 있는 짓이

다. 이에 따라 中國大陸은 兩岸問에 발생하는 모든 民事法上의 문제 해질을 위

한 규정에서 臺濁住民合 같은 +國)<,으로 간주, 大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國大陸의 경우, 兩岸問에 발생하는 마事法上의 문제 해

결에 대한 특별규정을 별도로 마런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臺濁은 1987년 11월 臺濁)(의 
')V陸 

친척방문을 게방한 이래 이러한

大陸과 관련되는 民事法律問題를 해걸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제정해 왔고 이

에 따라 臺濁은 大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民事法上의 問題를 해질하

는 일관성있는 조치나 모델을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兩岸間의 교 류에 대한 是濁側의 規範/{h나 일련의 法制定은 헌실적으

로 증가되고 있는 雨岸間의 실무적 문제骨을 해결하러는 데도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으나 兩岸間의 급격한 교 류증대에 1다라 불가피해질 雨岸間의 과도한 密着

現象과 是濁의 W陸에 대한 심각한 의존헌상의 출현에 대한 위기인식이 그 들의

大陸政策에 표출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兩岸關係에 관한 是濁側의 規範/(h 조치는 兩岸關係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해 갈 깃이다. 是濁에서의 「勤 L」慷齒1]의 폐지와 더불어 憲政改革

이 완성되는 경우, 臺濁側은 大陸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잘 것이머, 특히 전

술한 「兩岸關係條例」의 公布에 따라 臺濁側의 雨岸關係에 대한 입법조치도 더

욱 강화되고 체게화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兩岸問의 기능부분의 교

류과정에 나타나는 문제吾의 해결을 위해 진헹되는 실무적 담관이나 합작도 점

차 상당한 성과와 진전을 거두게 될 것이다.

특히 雨岸交流에 대한 臺濁側의 規範1h와 法規 등 일런의 체계적 조치들은

비록 쌍방간의 하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是濁의 일방적 제정에 의

한 것이지만 이러한 범조치들이 앞으로 兩岸關係에서 나타나는 法律問題들을

해결하는 유효한 기초로 작용해 가는 경우, 이러한 臺濁에서의 경혐은 中國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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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다. 특히 雨岸間의 교 류의 중대와 다양한 법률문제의 파생으로 中國

側도 兩岸交流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조치가 불가푀해지고 었으며, 이에 따라 中

國側 역시 대만과 관련된 民事案件의 처리를 위한 정책을 慢系化하고 法制化해

가지 않을 수 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에서의 臺濁側이 취

해온 행정명령이나 법규들을 兩岸關係 발전이나 교류를 위해 졀실해지고 있는

中國側의 입법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雨岸關係는 南北韓關係와는 그 構造的 ·1生格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 南4b韓關係는 兩岸關係에 나타나고 있

는 심각한 불균형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실체인정이 보다 용이한

반면, 4b韓儒儉1]의 강한 이데을로기 性向이나 「+D平演變」에 대한 위기인식 등으

로 相互 機能的 接近이나 交流가 어렵다. 따라서 南4b韓關係는 民間레벨의 교류

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보다 점진적이고 안정된 發展過程을 推進方向에 따

라 民間레벨에서의 교 류의 幅과 方向이 決定되어 갈 수밖에 엾을 것이다.

그毛데 南北韓關係는 兩岸關係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심각한 불

균형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h韓健制의 경직성에 中國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보다 빠른 관계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4b緯이 慷制

改革과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여 資卒主좋慷制에 대한 공존과 적응능력을 배

양해 가는 경우, 南4b韓間의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교 류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며, 특히 兩岸關係에 있어서는 民問레벨의 교 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 政府間의 關係의 再定호이 절실하면서도 이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南 h韓關係에는 이러한 제한성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기존의 이념지향적이고 自)]更生에 입각한 체제의 개혁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가지 않는 한, 南韓 資卒主義 經濟慷制에 의한 吸收統쇼에 대한

우려나 위기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北韓은 南韓과의 경제교

류를 통한 경제적 통합을 위한 개혁보다는 反統-的 政策을 지속해 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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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反統-政策은 북한과 일본 등 서빙-괴-의 經濟協力에 의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南北韓關係는 兩岸關係와 마찬가지로 오魂동안 상호 극단적인 敵對關係를 유

지해 옴으로써 政(습制度, 經濟, 社合, 思想 및 價値觀 등에서 심각한 이절촤 과

정을 밟아 왔다. 따라서 韓牛島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기

본적인 것은 이러한 南4b韓社含가 갖게 된 심각한 이질화 헌상을 극복하는 일

이다. 즉 이러한 異贊化 現象의 극복은 統-의 기초이자 전과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절화 현상의 극복은 民問레벨의 非政治的 접촉과 교 류로 부

터 점차 政(습的 領城으로 확대시켜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러한 民問 레벨

의 교류나 기능주의적 접근似이 정치적 영 역에서의 關係模素에 우선순위를 두

게 된다면, 이것은 相互 分斷을 전제로 한 健制維持라는 政治目的에 적극 활용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政始優先主義的 접근방법은 南北韓 關係의 안

정적 발전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南北韓關係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우선 순의를 설

정하고 政治優先主義的 입장을 견지하려는 北輪의 태도를 변화시키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北韓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

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資'卒主義體制에 대한 dh韓體制의

적응능력을 배양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北韓이 이러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공존과 적응능력을 갖지 못하는 한, 4b韓趾合主義慷術1]의 「+D平演變」과 흡수통합

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탈푀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곧 南北韓[hI의 경제, 문

화, 과학기술은 물론 A的交流 등 民間레벨의 교 류에 대한 적극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資卒主義慷制에 대한 北韓의 적응능력을 게발해 가지 위해서는 북한

이 기존의 스 탈린식 統制計書1]慷制에서 적극 탈피하는 체제개혁과 적극적인 對

꺼%開放政策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慷制改革과 對아開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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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화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확보하는 데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가 더욱 요

망된다. 즉, 4h韓이 慷制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진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北

韓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하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

고
, 특히 7 · 7선언과 정신에 입각, 美 · B 등 西方과 北韓과의 관계발전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gb韓의 慷齒1]改革과 開放을 위한 여건 형성의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經濟의 4h韓進出을 적극 모 색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4b韓과의 經濟協 7은 반드

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을 개선해가고 國家統-時에 봉

착하게 될 統-寶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統

- 의 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南4h韓問의 이질화를 극복해가고 교 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3

국에 거주하는 韓國趾合의 교 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방안을 모색

해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間의 직접적 접촉 · 교 류의 증대로 이러한 교량적 역할

의 펄요성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南韓과의 交流에 대한

4h韓의 O[0平演變」的 우려를 완전 불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역할은 南4h

韓 交流에 상당한 유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들 韓<社合가 그 들이 소

속하고 있는 국가들의 南北韓에 대한 태도변화로 유동성이 크 게 증대되고 있고

특히 정치적 태도에도 중렵성을 띨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兩岸問의 交流에

있어서 홍콩의 역할과 같은 교량적 역할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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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츰

지금까지 中國과 泉濁關係(兩岸關係)에 있어서는 中國이 毛澤京時代의 「臺濁

解放」戰略으로부터 脫皮, 「平+0統-」戰略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보다 공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온 반면, 臺濁은 「三7政策」을 기초로 보다 방어적이고 피

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國에서의 적극적인 改革 · 開放政策의 추진

과 臺濁에서의 理念指向的 反共勢力들의 전면 퇴진에 따라 雨岸關係 發展을 沒

害해 온 政(습 · 理念的 葛薦要因들이 크 게 해소되었고, 특히 將經國 死亡 pl,彼

臺濁政府가 「國民政府의 是濁化」政策과 더불어 大陸과의 關係에 보다 전향적이

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면서 兩岸關係는 크게 개선, 相互關係에 量的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中國은 「- 國兩制」論에 입각하여 是胃과의 政(습的 統쇼을 계속 추진해 가면

서도 經濟 · 文化 등 기능적 접촉과 交流의 축적을 통해 政治的 統습을 달성해

가는 漸進主義的 統슴方式을 추진해 가고 있다.

반면에 를濁은 政治 · 經濟 · 趾合的 發展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大陸과의

交流領城을 확대하기 위해 「三不政策」을 대폭 수정하는 한편, 國家統-과 FF交

承認을 잠정적으로 분리시키는 「雙重承認論」에 입각, 中國과 修호하고 있는 國

家들과의 t交關係를 회복 또는 수립함으로써 國際社合에서의 孤立)(h를 脫皮하

려는 現實主義%%R호를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런데 中國은 최근 是潭의 憲政

改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臺濁獨호 추세에 대해 대탄히 우려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률淸의 「雙重承認滄」에 기초한 現實主義的 t交政策에 대해 전면 부정

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是濁이 그 들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

으로 이러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교목적을 닿성해가는 現實主義外交가 상당

한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中國은 이러한 是濁의 現實主義%-호에 더욱 민

갑한 반응을 보이면서 「- 國兩制」에 입각한 들의 統-原岸]을 다시 강조하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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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지금 中國과 是濁間에는 統-과 相互關係에 관한 기본원칙을 둘러싸

고 심각한 입장의 차이성을 보이면서도 
'兩者間의 

交流롤 비롯한 實貿的 關係에

는 급격한 質的 · 量的 變化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卒硏究에서는 l+1國과 臺·脣 양측이 統습方式이나 相互 關係設走에 관

한 기본원칙에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과거의 散調·的 關

係에서 전면 脫皮, 相프共存과 交流에 暈的 · 質的 發展을 가저오게 한 根卒要因

들을 분석하고 여기서 南北韓 關係 특히, 南北韓間의 敵對的 關係를 개선하고

相互共存과 交流를 확대해 가기 위한 政策方案의 開發에 필요한 經驗과 敎訓을

開發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卒硏究는 크게 t]] A>'-.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우선 l+1國과 臺

濁의 統-과 相互關係에 관한 基卒原[Il]과 政·策을 비교 ·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統슴에 관한 原則과 교場의 근본적 치-이성에도 불구하고 兩者間에 共存과 交流

를 이룩해온 原因과 交流의 /!)t況을 관찰한다. 제3장에서는 +國고]- 是濁이 相互

交流 ·
-1皇力을 

추진해가기 위한 制度(S 裝置와 이러한 交流時 발생하는 %잡하

고 多樣한 紛爭을 방지하고 헤긴해 가는 交流의 規範化 뱀程을 분석한다. 마지

믹- 제4장에서는 +國 · 臺濁關係와 南北韓關係 發展의 類似·l·生과 差異·l·生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분석울 기초2(. 中國괴- 臺濁이 統쇼과 相互 關係改善울 ·7·]

해 開發해 온 다잉<한 政策吾 <에서 南[Ib韓 統%이나 交流를 發展시커 가기 위

한 政策方案의 開發에 유용한 經驗과 政策方案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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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中國과 豊濁의 統-政策

l. 中國의 統-政策(對臺濁政策)

中國은 毛澤東時代의 무력수단에 입각한 「臺濁解放」으로 일관되어 온 統-戰

略을 「中國統-」, 「를濁의 祖國復歸」등으로 전환, 1979년 10월에 政始協商合議

에서 平)D統- 戰略方針을 결정하였으며, 「中國統-」을 「四個現代化」 및 「反糖

權」과 더불어 80년대 國家基卒텀標로 설정하였다.D 是濁에 대한 中國의 政策은

우선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中國이 「平+0統-」구호를 사

용하기 시작한 것은 美 · 中 關係正當1fh 이후 「是濁解放」구호의 내용이 중단된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당시 中國이 이와 같은 「臺濁解放」이란 구호를 중

단하게 되었던 것은 우선 美國에 대해 그 들의 臺濁政策이 「平+D協商」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臺濁 國民政1함에 대해서 친선과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제스처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요나, 더욱 본졀적인 이유는 毛澤京 死彼 개혁실

용주의의 추진에 따라 나타난 +國 國內政治 · 社合的 變)(b가 討臺濁政策에 투

영된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平7D統-政策이 본격화된 것은 1978년말 中共「11쟤 3中소윱」

이후 改革 · 開放政策의 확립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臺濁에

대한 中國의 政策決定은 보다 폐쇄성과 독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祖國統-」

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 中國의 對臺濁政策은 그 수단과 목표에 있어서 분명

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平+D統-政策

이 하나의 원칙과 이론적 체계로 발전%i어 온 것이 「- 國雨制,(즉, - 國家 二體

齒11)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中驕이 지향하는 統-政策을 주로 
「- 國兩制」

1) 鄧/]·平, 
"

目前的形勢典任務(萬)<講和)," 「
) <못B報」, 1980. 1. 15.; 鄧小平, 

"

中園共産흐第+그次

金國代表大合開후辭(1982. 9. L)," 「A民B報」, 198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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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고 찰하기로 한다.

(1) 「- 國兩制」의 형성과정

+國의 統-原則 혹은 理念으로서의 「-· 國兩制」論은 다음과 같은 두게의 단

계를 거처 형성되어 왔다. 즉, ].978닌 12월의 中共「11期 3中소合」에서 平+D統-

방침이 확정된 이후, 1982년의 신헌법에서 特%l]行政孤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 채

택될 때까지의 特別行政區 개념의 형성단게와 1982넌부터 시작된 + · 英 교섭

과정에서 홍콩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 國雨制」가 채택된 이후, 보다 보

편적인 統-原則으로 발전해 온 「- 國'兩制/1]념의 밥전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978년말의 中-共「11期 3+소合」에서 +國의 勝·j-臺濁政策이 과거의 무력적 해

길로부터 平/D的 方式으로 전환된 이후, 그 해질방식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特區의 개념이다. 그린데 鄧/]·平 등 中國指導層이 제시한 特溫 개념은 그

들의 독창적인 발상이나 방안이 아니라, 과거 LP共政權 수립 이전에 國民黨)il%府

가 허용兎던 陳-ff寧 [[]Jw蓬라는 역사적 전레에서 모방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스

1979년 1월 1일 +國은 소미A타/rc表大合(이하 소人大) 曾務委員合 명의로

r-告臺백同胞書」를 발표하고 平和的 方式에 의한 是濁問題의 해결을 강조하었다.

여기서는 1955년과 1958년 周41슴],來가 제의한 비- 있는 「平/D談半11」외에도 中國의

統-과 관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첫째, 統-의 실현을 위해 ·臺濁의 現狀과 是濁 각계 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2) 1937년 9월 6일, aB民族統-·-戰線의 성립에 따라 PIli&소비에트共和國政權의 폐기가 선언되먼

서 「矣첨-寧邊區」는 國民政府의 地方政權인 「中華民園特區」로 개펀되어 國民政府의 일부분으로

冬수되었다. 朴)l-福, 
"

中國의 統-政策과 祠·韓牛島政策의 相關性 硏究," 「韓國과 國際政治」(제7

권 제1호, 1991년 봄. 이름), pp. 95-96. ; 宮板安, 
"

交-B'寧邊區69政權組織;c-이,·-c," 「부稻田法學

含誌」제14권, 1963넌, pp. 153-154.

3) 中華/v民共+D國企國 <民代表大含 
'應'務委員含, "

습·鳥濁同胞書," 「A民6報」, 1979, L L



5

합리적인 政策을 채택하여 臺濁/%,民들에게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한다.

둘째, 를濁)L民 콰 臺濁當局이 「民族利益.을 중시하여 통일과업에 공헌할 것을

바랸다.

셋째, 소門 포격을 중단한다.

넷째, 通信, 通航 양 방면의 직접 접촉과 상호교환, 친지방문, 여행관광, 학술,

문화, 체육교류를 제의한다.

그리고, 同年 2월 1일 鄧/j·平은 워싱턴에서 平+D合談을 개최, 「臺濁自(습區」롤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또 같은 해 10월 18일 그는 다시 「中華

)[,民特孤」와 비슷한 「臺濁特區」의 설치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m')

1980년 5월 21일 中國은 홍콩 「大公報」를 통해 是濁側에 「祖國回復의 5偏條

件」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社合制度의 불변, 생활수준의 IT降, 생활방식

의 불변, 각국간의 관계유지 및 군대와 인사권을 보유하는 고도의 자치권 허용
보

등이다.6) 
'

그런데 中國이 그 들의 統-目標 달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의를 한 것은

1981년 10월 1일 臺濁의 社合制度와 자치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소A大常務委

委員툐 葉劍英의 「平+D統-fc,側方案」과. 鄧/]·平의 「祖國統-六個原則」7)으로 특

히, 葉劍英의 「/L偏方案」은 전술한 「昔是濁同胞書」를 포함한 과거 수 년간 中國

이 제기한 모든 統-方案을 종합 체계화한 것으로 [p國 統-政策의 기조를 이

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共과 國民 雨흐의 대등담판을 거행하고 제3차 국공합작의 실행에 의

하여 조국통일대업을 완성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대표를 파견하고 상호접촉

4) 「朝B新聞」, 1979. 2. 17.

5) 刑國論, 
'"

- 國兩制' 上中共的策略," 「問題典硏究」(臺北), 제14권 제4호, 1985년 1월호, pp. 7-8.

6) Ibid, p. 8.

7) 1980년 5월, 鄧/]·平이 말한 祖國 直-에 관한 6원칙은 3짜회제도의 불변, 卷)<民의 생활수준 및

생활방식의 불변, 卷諸 외국과의 민간관계유지, 1광범한 자치권확보. (忌독자적 군대의 보유, 卷

地方政府로서의 인사결정권 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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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둘째, 通信 · 通商 · 通航, 친지방문 · 관광 및 학술 · 문화 · 체육교류에 대하어

펀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有關덜議를 달성한다.

셋째, 國家統- 後, 是濁을 特81]77政區로 펀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하며, 蟲濁은 독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p央政府는 臺濁地方業務에 간섭하지 않

는다.

넷째, 是胃의 현행 社合 · 經濟制度 및 생활방식을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시키

며 외국과 체질한 經濟 · 文%b關係도 그대로 유지시키며, 게인재산, 주택, 旦지,

기업소유권 및 힙-리적 계승권, J國行資에 대한 T侵犯을 보兮한다.

다섯째, 臺胃當局과 각계 대표들의 전국3 정치기구에 대한 參政權 및 國家管

理에 대한 참여권을 부어한다.

여섯째, 是簿 地方財政 굔란시, 中央政府가 보조한다.

일곱째, 是%A의 大陸 이주외- 자유왕래를 허용 · 보장한1

여朝째, 是濁 工 · 商界 인사의 大陸投資, 각종 경제사업건설을 환영하고 1그에

대한 합법적 권익과 이윤을 보장한다.

아2째, 是濁<들의 祖國統-에 대한 긱-종 제의를 환영한다.S)

이상의 /L個項의 제안 중 제3항에서 「特別行政溫」의 용어와 그 구상이 최초

로 출省하였으며, 여기서 주목되는 짓은 이러한 是濁問題 해질올 위한 구상과

조건들이 l+1國의 「四項原則/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中

國은 이러한 제안돌을 통해 자신의 現體制외. 서로 대립되는 慷制와의 동시 존

재를 인정하고 서로 대립되는 두 健制가 상호 )%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승인했

으띠, 이것은 바로 「-
國兩+Il」槪念 形成의 第댜貴階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特81]i 政蓬」의 싣시를 위한 +國의 걸심이 보다 구체화된 것

8) 
"

葉劍英提出6{J$L個方案," 「爭鳴(숩港)」, 1981넌 11월호, p. 45. ; 1981넌 10월 1일.

9) 四項原則은 사회주의노선의 견지, )L民民1專政의 건지, 공산주의의 견지 빛 마르크스 · 레닌주

의와 조澤束思想의 견지 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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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1982년 12월에 제정된 新憲法에 特別行政蓬에 관한 조문을 설정한 것

이다. 中國 5쟤 소)[,大 5차회의에서 채택된 中國 新憲法 제31조에서는 「國家는

필요한 경우, 特別行政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행정구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

따라 소國/<民代表大含가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기술되어 있

다. 동 조항은 統- 後 是濁의 經濟制度, 행정체계, 군대 등의 현상유지를 전제

로 한 中國의 諸平+D統-政策의 법률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동 조

항의 1차적 적용대상은 是濁統습에 있다고 볼 수 있다.10)

中國 新憲法은 中國의 國家性格을 「)L民民主專政의 趾含主義國家」로 규정하

고 였어, 中國의 政始 · 經濟 · 軍事儉1]度는 臺濁國民政府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欄

다르며, 이러한 제도상의 이질성을 즉각적으로 해결한다는 젓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동 헌법 제31조는 이질적인 體常1]의 공존을 전제로 한 統-의 실현을 위한

과도 ]에 있어서의 볍률적 근거로 제시된 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 조항은

統-과 주권회복에 있어서 원칙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신

축성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中國當局의

공식적연 統-政策으로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中共의 對臺濁 統-政策과 관련

하여 주목을 끌었던 것은 1983년 6월 4b京을 방문한 바 있는 中國系 美國敎授

楊力字와의 대담에서 제시된 臺濁統-에 대한 鄧/]·平의 政策的 立場으로, 이것

은 상술한 棄劍英의 「平+D統-/L個方案」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진일보 강화되

고 신축성을 갖을 뿐 아니라, 臺濁의 國民휴政府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

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統- 彼 1를濁의 인사 · 군사문제에 대한 불간섭, 卷是潛의 經濟 · 趾合

制度, 生活方式과 A · 政 · 軍 및 情報組織의 維持, 卷旻濁軍隊의 자위능력의 확

보 · 유지와 이를 위한 대외무기구입의 허용 등을 보장한다.

10) 동 조항은 臺濁統슴은 물론, 홍콩, 마카오의 주권회복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성

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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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統- 후, 臺濁은 北京과 독립된 기존의 입법권과 범률 및 사법권과 사

법기관을 가지며 大陸法律의 是濁連用을 금지하고 臺濁法院은 최종심판권을 가

진다.

셋쩨, 臺濁은 독립된 對아經濟關係를 유지함을 물론, 是濁)1民 특유의 여권과

외국인에 대한 독자적 비자발급을 허용하고 외국과의 독자적인 협정체결권도

보장한다.

넷째, 是濁은 기존의 國旗와 「中國 臺4b」(국제올럼괵 결의를 참조한)의 칭호

를 사용할 수 있다.11)

이러한 鄧/j·平의 제의는 주로 臺濁國民政府의 공식玄場을 소개해온 美國 메

릴巷드 대학의 丘安達 敎授가 제시한 바 있는 「平+D統-四大前提條件」12)까지도

거의 수용할 수 있는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상에서 볼 때, 「特%l]行政孤」는 l+1國이 臺濁問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안

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머, 동시에 이러한 rp國側의 다양한 건의骨이 1982넌 新

憲法에서 하니-의 조항으로 설정됨에 따라 「特31B7政裏」는 臺濁問題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82년 이후 l+1國指導者吾이 홍콩문제의 해절과 관련하여 「- 圍兩制」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2월 13일 胡爾邦은 閨臭工作座談合에서 
"

우

리는 헌재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감과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 國家二制度」의

방식으로 臺濁을 統-하고 혼콩과 마카오의 주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

11) 楊力宇, 
"

鄧/]·平對和平統-的最新構想," r- b+年/rtJ (제1권), 1983넌 제8기, p. 19. ;
"

Den g Xiao

p ing on China's Reunil'icEtion," 「Bei jing Review J Vol.2(i
, No]기Aug, 80, 1983 ),pp. 5-6.

12) 1983년 3월 4프란시스코에서 中國파 ·島濁側 대표가 동시 참가兎던 며1國統-의 展望」 토론회

에서 fr宋達찬가가 제시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디-.

7統- 前後에 있어서 방위용 무기구입을 포힘-하는 ·臺濁의 자위권을 보장할 것.

雪銃- 彼 統-에 관한 협약조항을 l+1共이 일방적으로 수정하지 말 것.

(스臺濁에 「高度한」자치가 아닌 「완전한」자치尹 실헹할 것.

7대외관계나 국제기구에서 是濁에 적당한 지위-趾 보장해 줄 것.

方誠, 
"

評묘安達對鄧/]·平統-構想的分折," 「
中報(香港)」 1983닌 10월호, (總第45期)p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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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여기서 中國은 
「- 國兩制」방식에 의해 홍콩주권을 平和的으로 접수할

위해 제시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은 「- 園雨制」의 내용에 관해서

는 구체 인 설명이 없다가 1982년말에 가서 「- 國雨章1]」는 「特 l]ii敢裏」라고
易

정식으로 거론하게 되었다. 그런데 「- 願兩齒11」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中

· 英 공동성명의 문건속에 각종 제도와 규정이 상세하게 열거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 「- 圍兩制」의 개념과 성격

中國이 제시하고 있는 「- 國兩制」는 상호 대립되는 두 制度의 平7U共存의 상

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System을 의미하며 政治 · 經濟 · 法律 등

각 방면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영향을 미치는 각종 社合慘1]度의 총체EE를 지칭한

다.14)

그리고 「兩種制度」란 共産體制를 전제로 하는 中國의 현행 폅 制度와 資卒主

義制度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 國兩制」란 趾合主義國家에 있어서 社合主

義와는 다른 資卒主義制度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 國雨制의 목적

은 「特 l]i 政區」를 설치하고 그 區內에 資卒主義制度와 中國의 趾合主義制度가

相互 F干涉, 平+u共存關係를 유지해가는 데 있는 것이다.

中國社合科學院 政治硏究所1의 전임소장이었던 嚴家其는 헌법학의 관점에서

「- 國兩制」란 한 國家가 본국의 현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거하여 國家의 일부

地城에 기타 地城과는 서로 다른 政治 · 經濟 · 社合制度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특정 지역에 형성되는 政府는 그 國家의 地方自治政府에 지나지

않으며 國章소權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15) 이렇게 볼 때,

13) 錢俊增, 
"

論 
'

- 個國掌 兩種制度' 英明構想," 「-壯浮經淸報道(上海)」, 1984년 10월 8일-

14) Ernts B. Hass, 「Beyond t he Nation-State」(Stanford, Cahf : Stanford Un6- Press, 1964),p. 53.

15) 嚴家其, 
'"

- 國兩制'和변國統-的途經," 「政(습學硏究(北京)」, 1985년 제2기,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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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제기하고 있는 r-· 園雨/Ill]」는 -
'

7--·{lilj國章가 본국의 헌%이니- 긱-종 법骨

에 의거하어 자국내의 일정 지역에 본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吹治 ·

經濟 · 社含制度와 기본적으로 상이한 制度를 실시하도록 하용하는 것이머, 이러

한 지역적 성격을 띠는 政府는 그 國家의 地方自 (습政府이며 +央政府가 특별권

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國家主權과 괸런된 권럭을 헹사할 수 없게 된다.16) 이에

따라 +國에서 주장하는 
「- 國兩'r)]'l]」의 개념과 주요 성격을 집약시키먼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룐 지역에서 3규 ]1의 서로 다易 제도를 싣시하는 짓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띤, 두 의 제도가 동일지억에서 실시되는 깃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서

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두 제도는 분멍히 서로 대립되는 이질적인 제도骨 의미한다.

셋째, 두 제도의 相互關係는 ([平等關係(主涯와 從屬慷와의 關係)를 형성한

다. 즉, 하나는 주권을 갖는 법률 · 정치적(주체적) 제도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

는 지방자치권하에서 제한받는 법-趾 · 정치적(종속적)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 國兩制」는 그 적용지역이 是濁, 2 콩, 마카오 등 +國의 주권과 兮

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엄걱히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國大陸의 소수밌

족지구, 특히 티베트, 新禮 등 地城은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 國兩制」는 완전한 자치제가 아니라 제한된 자치제도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鄧/]·平이 1983년 자치는 결코 제한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한되기 때문에 완전자치는 불가능한 
' 

것이라고 하면서 r 완전자치」는 「두개의

l+1國」을 의미하는 깃이라고 배격兎던 데서 잘 알 수 있다.17) 동시에 「- 國雨制」

는 잠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 쁘兩'r[l'l]」는 헌존하는 資卒主義制度骨 궁극

적으로 趾숨主義制度로 전환시키는 과도적 형태인 짓이다. 예를 들면 훙콩 特別

16) 翁松燃, 
'"

- 國兩齒1]' 錦論-槪念, ·1生貿, 
內容, 困難111前景," OL-l-年代(香港)」, 1985넌 12월호,

pp. 30-31.

17) 鄧/]·平, r 建設有中國特色的社合主義」(香港 : 2聯書店, [985)y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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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慕의 기한을 5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한이 다시 연장될 수 었

는 가능성을 中國指導者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國家란 「軍-制國家」를 지칭하는 것이며 聯邦制國家를 의미하

는 젓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國家란 中홉A民共70國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주권은 中華5民共7u國 中央政府에 속하는 것이며, 두 像1]度問에는 지배

와 종속의 關係를 형성항으로써 社合主義制度가 우위를 점하고 資卒主義齒1]度1

에 소속되는 政府는 地方自治의 성격을 갖는 政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制國家에 있어서 地方政府는 中央政府가 제정하는 法律이나

命令에 의해 조직된다. 따라서 [p央政府는 법률이나 命슈을 통해 地方政府를 변

경, 합병시키거나 심지어는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地方政府의 권력

도 中央政府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中央政府의 연장이 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軍-制國家에 있어서 地方政府의 41벨에서 상 한 制度를 실시할 수

였을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中央政府의 각 부문으로부터 강력한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후-制國家에 있어서도 +央政府와 +也方政府의

권력배분은 그 國家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中國에 있어서는 모든 國

家機構나 社合政(습組織들은 예외엾이 共産黨의 統-된 영도를 받고 있고, 또 민

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하급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

다. 특히, l+I國政權의 수렵 이후 國家統-을 설현하고 강화하기 위해 分權主義

를 반대하고 中央政府에 통치권이 집중되어 왔다.IS) 이에 따라 中國에서 中솟과

地方間의 권력배분은 中央政府에 國家의 최고권력이 집중되어 왔고 中솟과 地

方의 國家機關間에는 상급과 하급기관간의 相互關係를 형성하고 地方은 반드시

中央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中國은 후-制國家 중에서도 권력이 中央政府에 고도로 집중되

18) 高橋揚治 · 淺井救, 「中華)<民共和國憲法講義」(弘文堂, 昭和41年),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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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단적인 中央執權聖의 國家形態를 형성혜 왔다. 이에 따라 國家의 최고권력

기관이나 中央政府가 규정한 모든 법질서나 규범은 에외없이 모든 法體制에 적

용되며 어떠한 T%률적 · 정치적 · 제도적 신중성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법질서의 모든 규범은 완전히 단일적이고 배타적인 기관인 共産

黨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中國이 극단적인 中央載惠

聖 후-制國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짐에서 볼 때, 「- 國兩修1]」는 어러 레

벨에서 제한되는 制度이머, 또 +央政府는 「- 國雨制」의 실질적인 내용인 「特別

行政孤]를 변경시켜 페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特別行政區」의 존폐문제와 관린, 中國 新憲法 62조 제13장에는 「전국인

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갖고 있으며…特%l]行政區의 설립과 그 蓬에

서 실시되는 制度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特別

行政區」의 존페는 中央政府의 권한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수정의 권

한도 +央政매]7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央政府는 「特別行政孤」나 「- 國兩制」

에 관한 조문을 언제나 수정 · 페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是濁이나 홍

콩이 「- 國兩齒1]」, 즉 하나의 地方政府의 지위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中國의 분단극복의 논리로 제기된 「- 國兩常1]」는 聯邦齒1]를 지향

하는 것이 아니라 軍.-國家를 의미하는 것이며 「- 國兩齒1]」에 기초한 통합된 中

國에서 是濁이나 홍콩은 聯邦制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地方政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특히, 「- 國兩齒1]」에서 「+國 臺학」이나 「中國 香渚」의 명의로 국제기구

나 국제연합에 가입되는 것은 中國외 國家·注格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적극적

으로 배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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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臺팩의 統-政策(학大陸政策)

(1) 晝濁 對大陸政策의 변화특성

中國의 統-政策이 「臺淸解放」으로부터 「平+D的 統-」로 전환되면서부터

臺潛海1映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臺濁에 대한 中國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I

감소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臺濁과 大陸問의 關係改善이나 交流에 크

게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兩者間의 關係發展이나 交流에 있어서 中國이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政策을 추구해온 반면, 臺濁은 방어적이고 피동적인

효場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들濁의 태도변화는 兩좋關係發展의 關健으로

作用해왔다고 볼 수 있다.

美國과의 斷交와 PP國大陸으로부터의 平和政勞라는 양면적 충격으로 臺

濁은 처음부터 中國과의 접근이나 태도변화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國大陸과의 關係에 대한 臺濁側의 공식적인 태도는 1979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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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孫運增 行政院長의 입볍원 언설에서 명확히 나타났는데, 그것은 共産

主義의 페기를 골자로 하는 r 四3q要]전제하의 國共 3<妥協 · 개a>$J商 원척을

고 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四不要」란 1마르크스-레닌주의와 조

澤束忍想, 卷共産裁 領導, 卷無産階級專政, 和社合主義 등 中國이 國家의

기본통치율로 강조하고 있는 「四項原則」의 불펄요를 의미한다.l%

이 러한 「四3 要」의 원칙하에 19819 4월 國民黨 第12期 國民代表大含에

서 臺淸의 統-方案이 체택된 비- 있는데, 그것은 T三民主義에 의해 새로

운 國家建設 卷反共保國의 행동강렁 실천 卽統- 後 自 由+國 건설 경험을

통한 大陸再建 동이다. 또 同年 9월 30일 宋整驗行政院 新聞局툐은 「中國
고

統-을 위해서는 r[-1共이 共産主義를 포기하고 고民主義에 의한 憲政을 선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비- 있다.20)

그런데 1981넌 10월 8일 苗經國 總統욘 l 中共의 平+fl統-提議는 전쟁의

또 다른 형태에 붑과하다」고 강럭히 비난한 비- 있고,2]) 82넌 6월 2일에는

「中共의 統-提議는 美國의 旻濁武譽販資를 저지시키기 위한 호도책」이라

고 말항으로써 中國의 統-提議를 정식으로 거부했던 것이다.22)

이러한 中피의 統-提議에 대한 苗總統의 거부는 지금까지 臺濁이 견지

해온 中國의 平+U統-J是議 거%L를 종합화하고 구체화한 것으로서 美國의

臺濁 무기판매문제를 자국의 詞너]共 逆統戰攻勞에 언계시켰다는 데 중요

특징이 있다.

이러한 苗總統의 거부는 대내적으로 국방력강화를 통해 T,國의 군사적위

헙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國民政府의 확고한 의지를 표헌한 것으로서, l:B

19) 침여-福, 
"

中共의 臺潛平和統-政策과 韓國의 立場," 「南湖 金隱1'坤찬授華甲紀念論文集」 (시울 ;

1984), pp. 17-22.

20) 「中숏B報(TdD」, 1981. 101

21) 「中숏B報(臺4h)」, 1981. 10. 9.

22) 져央B報(豊北)」, 198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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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의 각종 平/D攻勢强化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고 대외적으로 美國

의 「臺濁關係法」에 의거, 臺濁武器版資를 비릇한 實貿關係의 강화를 유도

하기 위한 데서 중요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統-問題에 있어서 豊胃은 피동적이고 수세적인 호場에 처해

있으나 中國大陸이나 국제정세의 질적 변화는 大陸에 대한 臺濁의 기존 태

도 와 政策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大陸과의 단순한 閉鎖關門政策만

으로는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統-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

게 되었다.

그런데 과거 30여년간 臺濁이 그 들의 안전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T

毛澤東의 强硬政策(對蘇-邊例, 한국전 개입, 三面紅旗, 文革發動 및 匹1A

켬培養 등), 卷美國의 범세계적 反共政策, 특히 20년에 걸친 美 · 中의 散對

關係, 卷20여년간의 中 · 蘇 敵對關係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毛澤東이 사망하였고, 美國의 범세계적 反共戰略이 反蘇戰略으로 전

환되어 中國과의 관계심화가 적극화되어 왔으며, 中 · 蘇間의 敵對關係도

점차 개선되어 갈 조 짐을 보임으로써 과거 로濁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諸要因들은 급격히 변화해 갔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大陸에 대한 旻濁

의 태도변화와 政策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면부정적 강경태도를 보여왔던 臺濁의 對大陸政策에 변화의

조짐이 일게 되었는데, 우선 憂濁은 그 들이 내건 國號를 통해 平+D統-은

企中國/,民의 열망이며 大陸이 臺濁의 政治 · 經濟 · 社含制度 및 건설의 경

험을 적극 도입한다면 統-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에 이르兎다.

그리고 孫運略 行政院長도 쌍방간의 趾合 · 經濟的인 이질성이 계속 축소되

어 가면 中國의 統-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兎는데24) 이것은 臺濁의 고 위당

23) 朴-9-福, 前携書, p. 19.

24) 孫運略, 
"

中 · 美大陸問問題硏한含演脫文," 「中央6報(臺1)」; 「聯슴報(료4D」, 1982.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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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가 共産主義의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統-問題를 거론했

다는 점에서 臺濁의 大陸政策 變化過程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臺濁은 또한 만약 中國大陸이 농업의 현대화과정에서 臺濁式 모 델의 채

택을 결정할 경우, 인도주의적 立場에서 大陸이 필요로 하는 기술 · 자료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25) 이러한 臺濁의 태도는 기본적으
뵤

로는 선의의 기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이젓은 또한 과거 절

대적 대립을 지향했던 경화상태로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중대한 政策轉換이

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中國의 統戰攻勞가 적극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고 또 과거와 같은 피동적 ·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大陸에 대해 보다 능동

적인 政策을 추진하기 위해 裁과 政府內에 逆統戰機關을 건립 i 統戰機能

을 강화하였으머, 사격(79년 10월) 및 배드민턴(인넌 1월)의 국제경기언맹

과 lOG(87년 3월) 둥에서 과거와 같은 경직성에서 탈괴, 그 들의 명칭을 변

경(中國 是北 사격협회 동), 大陸과 동시 참가하는 둥 신축성있는 政策을

추구하기에 이르兎고, 1979년 3월에는 북겅주재 외신기자의 對北訪問을 추

진하기 위한 「大陸留學生奉仕處」룰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臺濁은 大陸에

대한 부정적 · 소극적 태도 서 적극 탈피, 國共優越比較라는 慷僧1]優位論에

입각하어 그 들의 국제적 고림을 탈피하면서 동시에 中國平和攻勢의 허-7-성

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大陸에 대한 臺濁의 태도의 본격적인 변화는 苗經國 總統의 사

망, 특히 苗總統에 의해 이미 추진되어온 「國民政府의 臺淸/h」政策이 暈淸

系 중심으로 추전되면서부터 이7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臺濁出身의 李

登輝 總統이 國民黨 主席으로 임멍되어 실질적인 李登輝 領導慷儉1]가 확립

되었던 國民黨 「13소大合」는 )v陸에 대한 臺濁政策의 질적 변화에 중요한

25) 1979년 是北 「聯合報」 및 f i6c院 農村復興委員含主任 李崇道 인터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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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聞 「13소大合」에서 채택된 大陸敢策의

기조는 우선 공식적으로는 政府의 「三1政策」과 「- 國雨制」에 대한 지금까

지의 기본호場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비공식적 민간차원에서는 과거 「三7

政策」에 따라 금지되어 왔던 大陸과의 접촉 · 교 류를 대폭 허용하는 데 있

다. 이에 따라 國民흐 
「13소大含」를 기점으로 憂濁의 對大陸 交流는 비공

식 차원에서 점차 政府의 공식승인에 의한 민간차원의 交流로 발전되어 왔

고 , 또 交流의 영역이나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도 중대한 질적 변화를 가

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후陸에 대한 臺濁의 政策과 태도의 변화는 苗經國 總統의 死亡

이후 특히, 李登輝儒制의 확립과 더불어 나타난 지배구조와 政策決定過程

의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1960년대 이래 臺濁에서의 高度經濟成툐과 총체적 사회구조의 변화는

國民重支配構造와 健儉1]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國못휴의 적극적인 「豊

濁化」政策에 의한 전면적인 세대교체에 따라 國民흐 지배구조는 이데올로

기 지향적 원로세력들이 약화되고 신기술관료계층의 급속한 세력 신장으로

과거의 이데올로기 지향으로부터 급속히 탈피, 헌실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

다.26) 전술한 國民흐「13企大合」에서 이루어진 國民휴 中央委員合 전체구성

원의 平均年餘은 12期의 70세에서 58.68세로 낮아졌으며, 60세 이하가 60

%이상을 점하게 되었고 中央常務委員숨의 평균연령도 70.64세에서 63.67

세로 낮아졌다. 그리고 中央委員合 전체구성원 180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

가 12期의 27명에서 43명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석사도 20명에서 37명으로

증가되었으며 中央常務委는 박사가 12期의 4명에서 8명으로 倍增하였는데,

이는 개편된 國民호 권력구조에 있어서 지식수준의 제고와 기술관료집단의

26) 朴斗福, r 由中國의 國못代表大合, 입법원선거」,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보又 86-

94,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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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신장을 반영하는 젓이다. 특히 國民裁의 最高政策決定機關인 中央常務

委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채구성원 31멍중 坐濁系가 12期의 14멍(45.2%)에
I

서 16명(51.6%)으로 증가됨으로써 최초로 과반수 이상을 점하게 되었으

미, 中央委에 있어서도 大陸系의 원로건-sL들이 대거 탈락되고 ·臺濁%,의 젊

은 세대가 크 게 진출하있다.

이싱·파 같은 國마黨 지)페구조의 근본적 번촤에 따라 나타난 政策決定過

租의 탈이데올로기화와 힌실주의 성향은 뵨토수복정책에서 장기적 분탄헌

상을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에 따라

臺濁獨立과 臺濁)L의 大陸離脫性向을 효과적으로 저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해왔던 먼족주의의 위치도 크게 전吟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로부터

의 달피는 현실적이고 - 통성있는 정책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머, 이에 띠.

라 臺濁은 中國大陸(中共)을 하나의 헌실적 실체로 인정해 가면서 과거와

같은 겅직성에서 탈피, 신축성있는 政策의 추구를 가능케한 것이다.

그 런데 「中華民國이 中國의 유일한 合法政府」라는 정통성문제에 기반올

두고 있는 「三3<政策」은 정통성문제에 점전적 수정을 촉구하는 「國民政府

의 是濁化」政策이 보다 구체화되고 진전되어 갑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對까依存聖 是濁經濟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싣해졌다.

그런데 공산권국가들과의 교 역을 포함하는 經濟交流의 多邊化政策은 융

통성있고 현실주의에 입각한 까交政策 r에서 효과적으로 실헌될 수 있는

바, 中國의 政治的 실체骨 전면 부정하는 「2·7政策」은 결과직으로 국제사

회에서 是濁의 고립화는 뭏론, A交政策의 신축성을 겯어시키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l·13國과 공존을 추구하면서 高度

經濟發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三 r政策」의 수정을 통하여 中國의 政治

的 實健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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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臺濁經濟는 經濟發展과 규모의 확대에 따라 西方과의 貿易摩據이나a

임금상승 등 많은 어려움을 맞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서 中國大陸과의 經濟交流에 대한 요구가 크 게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지

금까지 臺濁 國民政府가 견지해온 「三1政策」은 그 부분적 완화에도 불구

하고 臺濁 民間經濟의 본격적인 大陸進出에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三1政策」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

이 증대되어 왔다.27)

이와 같은 최근 中國大陸에 대한 를濁의 政策變化 추세는 中國의 平+D攻

勢에 대한 단순한 對應戰略이라기 보다는 臺濁社合 내부의 經濟 . 趾合的

成툐 · 발전과 國民흐 政策決定過程의- 변화로 인한 현실주의적 政策要車에

따라 나타난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中國의 「- 國家 그慷制論」에 대한 대응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雙

重承認論」의 거론이나 「三1政策」의 보다 적극적 수정태도는 과거 臺濁이

中國卒土에 대해 취해온 부정적 · 방어적 자세에서 탈피, 그동안 이룩해온

經濟 · 社含的 高度發展과 「國民政府의 是濁)(b」의 결실을 기초로 보다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雙重承

認論은 「하나의 中國」 원칙을 견지하면서 臺濁이 憲法上의 주권과 현실적

인 통치영역의 유한성간에 나타나는 갭을 현실화(즉, 현실적 유한주권으로

부터 완전한 단일주권을 지향)시킴으로써 國家 虎-과 외교승인을 잠정적으

로 분리시키는 정책논리로 볼 수 있다.28) 따라서 雙重承認論은 統- 달성

이전의 과도적 조 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雙重承認論은 臺濁이

「漢賊7兩立」的 도 덕외교로부터 현실주의적 외교로의 중대한 정책전환을

시도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이나 서독이 지금까지 주변환

27) 침4福, 「최근 自由中國의 對中共態度」외교안보언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87-39, pp. 5-7.

28) 朴斗福, 前損 「中國의 統-政策과 對韓半島政策의 상관성 硏究」,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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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에 효고]-적으로 대응해온 보다 융통성있는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

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젓이다.

t

(2) 晝濁의 對大陸政策의 基本方向

가. 臺淸의 對大陸政策決定의 基卒原則

臺濁은 大陸과 인구나 토지 및 군사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

기 때문에 對大陸政策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방에 따라 얻게되는 「實

貿/l]益」과 「國家安소」間의 균형 확보가 무엇보다 관건적인 과제로 제기된

다. 暑濁의 일반 기업인들이나 언론계에서는 海映兩岸間의 접촉이나 개방

의 폭이 넓을수록 좋다는 立場을 취叫고 있으나 臺淸政府의 政治利益이나

일반사회단체의 전체적인 이의이라는 측면에서는 大陸에 대한 전면개방에

서 초래되는 「負의 效果」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다.

)c陸에 대한 臺濁의 태도변화에 관한 앞에서의 분석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이 시험과 조 정, 상대방 정책에 대한 대응과 상호작용 동 를濁의 大陸에

대한 정책은 보다 점진적이고 단게적 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왔다고 볼 수 있

다. 우선 非政治%인 영역에서 초보적인 交流項目을 설정하고 이骨 交流項

텀의 추진에 있어서도 상대방인 大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관찰결

과에 따라 다시 조 정해가는 신중한 政策을 추구해 왔다.

國民黨은 1988년 6월 15일 現段階에 있어서 大陸政策方案을 채택한 이

후, 裁中央의 「大陸工作指導/j·組」와 行政院의 「大陸工作合報」를 설치하여

大陸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게획과 조 정 · 협조업무를 관장케 함과 동시에

大陸政策의 결정에 몇가지 원칙들을 체택한 바 있다.

(가) 陽離原則

同原則은 다시 세 階層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 中共과 中國을 구분,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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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中共政權과 中國을 구분하며,

셋째, 臺濁政府가 제정한 「三7政策」과 민간영역상의 업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르게 대응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리원칙의 내용에서 볼 때, 를붐政府는 분명히 海1映兩岸間의 政

治的 關係의 설정의지가 없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

에 따라 臺濁側은 兩岸間의 주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나 관할권에 관한 대

립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도 기존의 「三7政策」의 용이나 운용도 政府

나 관청레벨에 제한하고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交流에 있어서는 7鼓勵(Y

激勵), 불협조, 불간섭 등 새로운 「三不政策」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同原則은 泉濁 자체의 안전문제와 동시에 大陸과의 점진적 關係

發展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동시에 고 려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29)

(나) 特別法城原則

海1映兩岸關係는 개방에 따라 민간레벨에 있어서의 交流와 相흐關係가 신

속히 증가 · 확대되게 되었고, 이러한 접촉 · 교류의 증대는 법률문제들을

파생시킴으로써 이러한 법률문제의 해결은 곧 臺濁의 大陸政策選擇의 중요

내용으로 제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岸問의 개방에 따라 초래하게 된 법률문제는 크 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이미 하나의 사실로써 존재해 왔으나 쌍방

이 40여년간 단절됨으로써 볍률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雨岸關係의 개

방이나 교 류에 따라 법률문제로 파생된 것이다. 여기에서 재흔이나 大陸居

住 臺濁人들의 臺濁內 遣産의 상속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민사문제에 속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兩岸間의 접촉에 따라 발

29) 동 원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는 않다. E安達, 
"

t不應該분乾鳥式的-我對大陸政策的具

慷建議," 「聯슴報(률北)」, 1988. 6. 17. ; 高英茂, 
"

完破否定·!ts考的)(陸政策," 「中國時報(豊

4b)」, 198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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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한 법률문제로 PA務往來, 貿易紛+q, 형사범죄 둥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문제의 해겯을 위한 입법문제는 헌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법률형식의 판정은 반드시 政治나 주권·분제

와의 연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是脣의 憲法上 주귄은 大陸에까지 미치

고 있으나 현실직으로는 주권행사가 各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해겯

의 방식에 있어서는 헌법규정을 위배할 수 없으머, 또 大陸法律의 직용에

의해 해결방식을 찾을 경우, 곧 大陸法律의 臺濁으로의 언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大陸法律의 적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문제는 臺濁도 大陸政策決走過程에 있어서 가장 어러

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린데 海1映兩岸問의 볍헝식에 대해서는

세가지 유헝에 관한 의견들이 있다.30)

하나는 大陸을 외국으로 간주,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해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英美法上의 께와 州問의 법률충돌개념을 원용하는 것이머 세

번째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兩岸住民間에 발생하는 民 · 刑事紛1q를 해결하

는 형식이다.

臺('背側은 그 들의 政治原則괴- 힌실적인 펄요에 따라 제3의 유형을 채택하

었고, 이에 따라 「是濁地區와 大陸地區)<民關係條에」초안을 제정하기에 이

르 兎다.

(다) 間接過度原則

大陸과의 民間交流가 허용된 이후 민간레)組에서 大陸에 대한 貿易이나

투자를 개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臺濁政府의 교場에서는 이러

한 大陸과의 經濟 · 貿易關係는 탄순한 經濟的 행위에 지나지 않고 政治나

안전문제와 밀접한 언게를 갖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호場을 취하지 않을

30) 宋國誠, 
"

中華民國大陸政-策與中共刺·臺濁6c策+b較評 7,
" 「l+1國大陸硏究(是北)」 제35귄 제1기,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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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표 1참조> 특히, 海11矣兩岸間의 經濟 · 貿易이 개방된 이후에 나

타날 수 있는 經濟的 依存關係나 이러한 依存關係의 변동방향이 臺濁內의

政(습 · 經濟 · 安企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문제는 坐淸政府가 大陸에 대한

經濟 · 貿易政策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臺濁政府는 大陸에 대한 政策方向으로 점진적이고 일방적이며

간접적인 원칙을 채택하였고, 또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 가지의 금지조치

를 취했다.

우선 農工業 원료수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에 大陸과의 直接貿易과

투자를 금지하고, 둘째로 中共이나 中共이 기타 國家나 地城에 설치한 기

구와 접촉 · 상담 · 교 역 · 협정체결 및 기타 상행위를 갖는 것을 금지하면서

도 마지막으로 수출산품이 貿易對象國이나 地城에 운송된 이후 화물인수국

이 이들 産品을 기타 地城으로 다시 수송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

가능함에 따라 상품수출의 대상국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 치를

취했다.31)

臺濁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주로 國家安소과 농공업상의 수

요, 수출 경쟁력, 국내산업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데 기인한다.32) 특히

是濁側이 大陸에 대해 직접교역이나 투자방식을 택하지 않고 홍콩이나 제

삼국을 통한 三角貿易 혹은 問接貿易의 방식을 택한 것은 비록 지금 大陸

과의 貿易投資와 관련, 강력하게 일고 있는 먼간레벨의 수요를 충분히 만

족시킬 수 없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政策으로 비판되고 있지만 兩岸間에

政府關係가 결여되고 있고 아무런 貿易協定도 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서 제삼국을 통한 間接貿易은 교 역이나 투자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中國이 쉽게 해약이나 배신을 할 수 없

31) Ibid, p. 19.

32) 「經濟6報(臺北)」, 1988. 3. 7. 사설.



e
rn f

z 4

는 것이머, 또 是潛에 대한 직접적인 貿易齒1]裁나 보복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臺濁과 휴陸問의 무역중개국은 臺濁側으로는 臺潛

<표 1 > 晝濁의 對大陸 經濟 · 貿易敢策에 대한 利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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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國의 經濟 · 貿易的 統-戰線政策이나 經濟的 타격을 방지해주는 완

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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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臺濁統-政策의 기본내용

臺濁의 對大陸政策의 궁극적 목표는 中國統-의 완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大

陸政策의 본질은 곧 國家統-政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臺濁行政院의

國家統-委員合는 1991년 2월 大陸政策 추진의 최고지도원칙으로 羅家統-綱領

을 제정하였고, 이것은 同年 3월 行政院의 비준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는 同綱領을 중심으로 를濁側의 對大陸政策, 즉 統-政策의 기본방향을 관찰해

본다 
3)

우선 同綱領에서는 大陸과 臺濁은 모두 中國의 영토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

의 中國」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中國은 하나이면서도 이 하나의 中國이

海映兩岸으로 분열 ·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海11矣

兩岸의 분열 · 대립문제를 소위 臺胃問題라고 하는 데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

하고 「中國問題」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大陸과 是濁이 모두 中國의 영토라고

하는 겻은 곧 臺淸과 大陸은 「- 國雨區(한 나라의 두 지구)(One Country 
'

rAVO

Re g ions)」를 의미하는 것이며 大陸은 곧 中華民願이라는 등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급까지 臺濁은 大陸親和方向을 허용한 이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쌍방의 호

流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특히 현재 海坡兩岸의 政治的 地位를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해 왔으며 
「- 國兩制」개념은 바로 이러한 海11禽兩岸의

基卒關係나 政治的 地位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89년 3월 28일 會國華 前行政院툐은 입법원에서 행한 施政演脫에서 처음으

로 「- 個中國 雨個對等政府 (One Country Two Governments)」의 구상을 제기하

였으며, 이것은 中國大陸의 
「- 國兩制」에 대한 구체적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

33) 同綱領에 관해서는 를짯i 政院 大陸委트合主任委員, 黃凰輝, 
"

國章統-綱領的要듭與內滿7" 
「
中

國大陸硏究」, 제34권, 제12기(1991년 12월호),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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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후 1990년 8월 31일 鄭伯村 행정원장은 입법원 언설에서 쌍방의 지위를

정식으로 「- 驕雨區」라고 규정하였다쁘) 그런데 전자인 「-· 個中國, 雨個刺·等政

府」論은 후자인 「- 國兩蓬」에 비해 그 개념에 있어서 불멍확할 뿐 아니라 쌍방

간에 政1습的 충돌울 쉽게 야기시킬 수 있으머, 특히 國家主權의 분리문제는 가

장 민감한 문제로서 실제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是濁이 주장하는 대등한 담판을 기본전제로 +國側이 臺濁에 대한 무력사용 의

도와 四項原則을 먼저 포기할 깃과 국제사회에서 臺濁을 
'

배격하지 않을 젓 등

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쌍방은 交流의 집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는 호場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國家統-綱領에서는 이러한 「- 國雨區」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문규정은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게의 中國」이나 「- 中-是」, 「是濁獨

효」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國兩孤」가 갖는 보다 실질적인 의도는 「두개의 +國」또는 「- +-是」개넘에

대한 中國側의 격렬한 반응을 희석시키고 ·臺濁의 政治的 실체를 인정받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려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린데 트濁側은

「- 國兩孤」 념은 단지 地城的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쌍방이 서로 다
等

른 法源을 가진 民事에 있어서는 「법骨충돌」의 처리에 유리하머,36) 또 쌍방이

지급 서로 주장하고 있는 모형을 유지하면서 雙方交流가 진일보 진전된 후 쌍

방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형성해가는 데도 유리하다고 주장하 
.

고 있다.37)

특히 同「-國雨孤」개념은 海映兩岸間의 「對等政]제」와 「地方敢府」주장으로 야

기되는 논쟁을 제거하고 이를 「是濁地區」 및 「大陸地蓬」의 개녑으로 대치하여

34) 「聯승報(臺北)」, 1990.9.L

35) 「 自玄晩報(臺北)」, 1990. 5. 17.

36) 「The China News」 Sep. 1, 1970.

37) 모車野, 
" I+1國統-問題의 政治的 意義," 「東西硏究」, 제21집,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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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기능적 교 류에 주력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소위 「是濁地孤」 및 「大陸地區」의 분류는 완전히 사실과 지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정치이데올로기상의 의미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헌

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쌍방 인민간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濁行政院에서 마련한 「률濁地區와 大陸地區의 A民關係條例」초안에

의하면 「臺濁地區」는 를濁 · 影湖 · 金門 · 厚祖地城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大陸地孤」는 「臺濁地蓬」이외의 中國領土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國家統-綱領에서는 中國統- 실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理性 . 平

和 · 對等 · 互惠」의 원척, 즉 平/D統-方式이 강조되었다.38) 이것은 곧 릇濁의 統

- 政策이 「反共大陸」으로부터 탈피, 민주 · 자유 · 균부의 統-을 지향함으로써

武力統-로부터 平+D統-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動員勤 L時期」의 종결에 따라 中共을 더이상 반란단체로 보지않게 되었고 平

f0統-이 國家統-의 유일한 방법임을 확인한 젓이다.

또한 同國家統-綱領에서는 臺濁地域<民의 권익존중을 統-의 전제로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39) 이것은 海1映雨岸間에 개재하는 現念과 社合制度, 생활방식

상의 근본적 차이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추구하는

中國의 平和統-은 결코 못主政始, 趾合制度 및 생활방식의 포기나 是濁地城의

共産政權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同綱領에서는 平+D統-의 과정에 있어서 +共이 大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政(습實舊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中共을 平+D共存이나

심지어 平/D統-의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同綱領에서는 政[습慷齒1]와 社合齒1]度, 생활방식 둥에 결쳐 雨者間에 나타

나는 심각한 이질성과 經濟力의 격차 등으로 인해 國家統-은 쉽게 실현될 수

38) 黃凰輝, 前揚 論文. p. 6.

39)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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엾는 보다 장기적 政策課題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同綱領에 나타난 是濁의

統-方案의 핵심은 단계적 접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同綱領에서 설정한 統-

政策의 단계와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o)

가. 短期 : 交流互惠段階

탄기의 상호호헤적 교 류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海11禽雨岸이 각자

상대방을 敢(습實健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E-]나 이러한 상호실체의 인정문제는

中國側이 견지하고 있는 「- 國兩齒1]」원칙으로 인해 그 실헌에 어려움을 안고 있

는 것이다. 과거 是濁側도 「漢賊3%兩立」의 立場을 견지함으로써 상대방을 인정

하지 않았으나 [8]統-綱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호場에서 탈피, 상대방을 실질

적인 )d胞統治의 政始實體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同綱領에서는 「- 國兩借1]」

에 대한 반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r- 國兩制」에 입각한 홍콩방

식, 즉 +央政府와 地方政府(n 의 관계설정을 전제로 한 中園의 i直-方式은 당언

히 배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同時期에 있어서 최우신 정책과제

는 l+1國當局으로 하어금 「- 國兩制」를 수정, 是濁의 政始實慷에 대한 기존의 부

정적 태도를 번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海1IA兩岸의 民問交流의 확대가 是濁統-政策의 초기(단기)단계의 또

다른 과업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 是濁側은 이미 海1映交流基金合를 설

치, 是濁側의 중 기구로의 기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中國側에서는 ·島濁

의 海映호流基金合와 같은 중개기구를 아직 설치하고 있지 않고 국무원의 臺濁

i醉公室에 의한 중개기능을 받아돌이고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 兩岸關係는 어디

까지나 民間交流로 인식하고 「13Q政策」으로 나타난 기존의 政府효場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民問交流는 가능한 한 확대시거 가는 政策을 건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어서 l+1國大陸의 經濟改革괴- 開放 및 民主法治1h의 적3

적안 추진을 유도해가고, 또 이를 위해 大陸과 문화 · 학술 및 예술교류를 적극

40) Ibid,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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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단계에 있어서 中國으로 하여금 平+u的 方式에 의한 분쟁의 해결푀-

를濁에 대한 무력침공정책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도록 유도해가는 데 중요한 정

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中國은 是濁獨立運動이 是濁에 대한 무력사용

의 포기를 못하게 하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同綱領에서는

臺濁內의 독립이나 분리주의운동이 상대방의 무력사용의 구실로 작용하는 것을

적극 회피해 가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현실주의외교를 적극 추전해가면서도 이러한 현실주의외교정책

이 「- 中-률」나 「臺濁獨立」에 대한 中國側의 의구심을 촉발시키지 않는 데 정

책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中재 : 相互信賴構築 · 슴作段階

이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는 공셕적(官方的)호流채널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것은 곧 民間交流가 政府間(官方)의 접촉 · 교류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中國側은 휴 對 흐의 담판에 의한 접촉 · 교류를 우선시키고 있는

데 비해 臺濁側은 집권당이 兩岸關係나 統-問題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엾다는

이유로 이러한 흐 對 호의 담판을 반대하고 대등한 政府間의 交流채널을 건렵

해 가야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臺濁側에서 볼 때, 이러한

官方的 交流채널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력사용의 포기를 선언하고 상대

방의 政(습實體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

력불사용과 臺濁의 政治實體 認定에 대한 中國側의 명시적 태도표명이 전제되

지 않는 한 제2단계의 상호 신뢰구축단계로의 진입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

이다.

그리고 +國側이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三通(通郵 · 通

航 . 通商)과 같은 직접적인 개방을 대만측은 중기단계에 있어서의 政策으로 설

정兎다. 臺濁은 순수한 經濟的 고려에서는 이러한 「三通」을 앞당길 수 있다는

玄場을 취하면서도 政治的으로는 第1段階 民間交流段階에 있어서, 특히 률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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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체인정과 무력불사용에 대한 中國에의 명시적 선인이 없는 한, 고려할 수

없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三通」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官方接觸이나 政治實慷認定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기초가 마런되지 않는 한 어

떠한 형태의 官方接觸이나 담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 長期 : 統-協商段階

臺濁의 政治的 실체인정에 대한 中國側의 태도변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

으로 兩岸間에 官方的 접촉을 비릇한 政府間 交流채녈이 얼리고 또 兩者問의

民間交流는 물론 官方交流가 크 게 확대되어 國家統- 기반에 상당히 유리한 조

건을 형성하게 되는 겅우, 兩岸問에는 統-協商을 위한 기구를 섭립하여 國家統

- 을 위한 방안과 統- 이후의 憲政實競에 관한 協商을 진행한다. 그러나 國家

統-의 형태와 慷齒1]에 관한 문제는 中國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요성

을 가질 뿐 아니라,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조건과 게기가 형성될 때까지 미루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f 臺歸의 圍家統-構圖 ]

大陸(中共)

1論 L關劍

臺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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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中國과 豊濁關係(爾岸關係)의 傲展과 展望

1. 兩岸의 政治的 關係의 發展과 展望

일반적으로 두개의 분열된 정권이 이데올로기적 섬향을 강하게 띠면 띨수록

통합에 대한 政策意志도 강하게 나타나고, 또 그 통합의 방향도 政始的 統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통합의 방식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과 같은 硬性的 수

단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兩者關係에서 상호실체인정을 기초로 한 平和共存關

係나 平+0的 호流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엾다. 따라서 상호 분열된 두

政權이 당면하게 되는 國內政治環境이나 政策設走過程의 성격등은 兩者關係의
w

發展에 직접적으로 투영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中國大陸과 률濁에서 전개되고 있는 權力構造를 비롯한 國

內政(습環境 및 政策決定過稚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兩者問의 關係를 展望해 보

기로 한다.

中國은 「하나의 中國」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 國兩制」論에 입각, 是濁의 政

始實體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臺簿과의 공식적인 政治關係의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中國이 그 들의 基申 統-論理로서의 「- 國雨制」

의 개념이나 그 운용에 있어 보다 융통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이른적으로나 현실

적으로 海坡兩岸問의 政始的·公式的 교류나 關係發展은 불가능한 젓이다. 그런

데 「- 國雨制」는 鄧/]·平體制 T에서 추진되어온 일련의 改革·開放政策의 일환

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改革·開放政策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鄧/]·平

體制가 출현되지 않았고 改革·開放政策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 國雨制」에

기초한 中國의 統-政策 자체도 제기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改革·開放政策의 추진과 그 진행방향은 「- 國雨齒1]」에 입각한

中國 統-政策의 구체적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改革·開放

政策의 성공여부는 「- 國雨齒1]」論의 지속과 發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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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兩制」가 改革·開放政策과 이론고]- 실제의 결합 및 현실적 이익이 강조되는

「實事求是」개념의 산물이고 원칙성과 구체적 發展이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과 현실주의적 경 향을 떨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改革·開放i政策이나 「實事求是」개념이 더욱 진전되고 구체화되

면 될수록 「- 國雨齒1]d 입각한 統-政策에도 그만큽 융통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런데 鄧/]·平 등 +國指導者들이 「하나의 +·c·」(經濟建設)과 「두개의 基卒

點」(四項原則과 改革·開放)을 中國의 향후 기본정첵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T41)

특히 天安門事態 이후 초래된 l+1國社含의 전면적 위축현상에도 불구하고 改革·

開放에 대한 기존의 정책방향은 그대로 강조되고 었고 소런의 붕괴 이후 經濟

慷象1]의 개혁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987년의 中共

「13소大合」에서 채택된 「社合主義初級段階論」에 입각한 改革·開放政策은 더욱

지속되어 갈 것이다.42)

그런데 이러한 經濟體制의 개혁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資卒主義體俯1]와의 공

존이 經濟政策的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資卒主義 經濟慷齒1]에 대한 적응노력

등) 中國經濟에 점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이 증가되어 가는 경우, 이것은 사회주

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과 대립을 점차 완화시켜 「- 國雨制」자체의 실질적 의

미를 근원적으로 약화시킴과43) 동시에 是濁과의 關係發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臺濁과의 經濟的 領城에서의 實質關係가 심화되어 i濁과의 經濟的 fl

力에 대한 절실성이 증대되어 가는 경우, 政始的 統습에 대한 中國의 敢策에도

보다 많은 융통성을 띠게 될 것이며 經濟1鳥力關係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제

41) it澤民, 
"

At視中華 民共和國成立四+周年]IC含上的講和(1989. 9. 29)" 「新華月報」Clb京:1989

년 10월호), p. 7 ;
"

中國共産휴第+2合中숏委員合第四次金慷含議公報(1989. 6. 24)," 「新華月

報」, (1989년 6월호), p. 5

42) il澤民, 
"

在中共中央工作含議的講+D," 「大公報」, 1991. 9. 28.

43) 旻安章, 
"

從是4h9t京的臺濁政策," 嘗港中文+學에서 개최된 「fL+年代」誌 兩岸關係룰i脣硏하

含(1992. 7. 15-15)에서 제출된 論文,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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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장치와 관련, 를潛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현실적 펼요성을

적극 수용하는 現實主義的 政策을 취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憂

濁곽의 關係에 있어서 「하나의 中國」에 기초한 「- 國兩制」論에 입각한 원칙성

이 약화되고 「實事求是」的 現實主義 傾向을 띠게 될 것이며 是濁과의 關係發展

에 대한 政策에 투영되는 「하나의 中國」이라는 統-原則도 그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中圍은 「- 國兩制」하에서 「t京中央과 是4b地方」이라는 기본형

식을 견지함으로써 是濁을 中華)1民共+D國이 관할하는 特別行政孤로 편입시키

려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是濁의 官方%14活動을 저지시킴으로

써 蟲濁이 추구하는 「雙重承認論」이나 「實慷主權論」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면서

「두개의 中쁘」i現의 현실화롤 방지하려는 데 외교적 노력을 겸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豊濁과의 經濟1鳥力이 크 게 증대되고 또 그 들의 현대화 政策의

추진과 더불어 를濁과의 經濟協力에 대한 절실성이 더욱 變化되어 감에 따라

률濁에 대한 中國의 政策이나 태도가 헌실주의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해가는 경

우, 지금 「- 國兩像1]」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률濁과의 關係를 뵤다 현실주

의적 입장에서 조정해 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서 中國은 그 들의

「- 國雨僧1]」와 臺濁側의 「두개의 政治實慷」간에 평형점을 모색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4)

그리고 지난 1980년대 이래 이루어져 온 權力構뇨의 개편과 이에 따른 指導

慷$l]의 체질개선과 성격변화는 률胃과의 關係에 대한 政策調整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鄧集團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던 선잔대사정책은 中國指導儒制上의 심각한 노

화현상을 극복케했고, 특히 1982년의 中國 「12金大合」를 계기로 100만여명의

老幹部들이 제2선으로 물러났고, 또 이러한 老幹部들의 대규모 퇴진은 과거 경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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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 간부종신제의 폐지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中

國 中央權力쌨構內 老幹部들의 집단퇴진에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였다.45) 이에

따라 「13소大合」 이후에는 +國政治를 주도해왔던 鄧/]·平, 陳雲, 李先念 등 혁

명원로들이 政始二線으로 퇴진하고 (드澤民, 李鷗, 憐石 둥 第2-壯代 인물들이

權力의 핵심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페쇄적 中央執權으로부터 점진적

地方分權化로의 지향과 A·政分 , 160습와 經濟의 分離, 종신제의 페지 등으로

나타난 政治齒1]度上의 일련의 변화 동도 中國政治에 있어서 원로계충의 퇴진이

나 權力의 평화적 이전에 크 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權力構遣의 개편에 따라 혁명과 이념지향적 元老勢力들이 전면적으로

퇴진하고 黨債出身 勞力들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머 이들 勢力들의 퇴진

과 약화에 따라 나타나는 공백들이 개혁지향적이고 현실주의적 성향을 갖는 기

술관료 혹은 집단들에 의해 메꾸어지고 있다. 이러한 權力構遣의 개편 결과, 領

導慷制 구성원들의 교육수준도 전면적으로 제고됨으로써 합리주의가 보다 설득

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權力構造의 변화추세는 i政策決走過稚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투

영되어 갈 것이다. 즉, 元老幹部들과 이념지향적 保守勢力들의 퇴진은 政策決定

過程의 탈이데올로기화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과거 계급모순에

서 中國趾合의 주요모순을 찾고 게급투쟁을 추가목표로 설정했던 毛澤束慷卿]T

에서의 政策決定過程에서는 혁명과 이념, 정치가 지배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

나 실용주의적 鄧/]·平慷飾1]T의 政策決定過程에서는 이러한 혁명과 이념, 政始的

要因이 최대한 배격되고 상대적으로 국가이익과 합리성, 과학성, 經濟的 要因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미 이에 따라 毛時代에 있어서 원칙성이 강조되

고 경직성을 띠었던 政策決定過程이 보다 융통성과 헌실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

團

團

45) 심%-9-4福, 「+숏臨따소國代衰大含와 中共權力構遣의 개편방향」, 前揚 주요국제문제분석 85-7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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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中國의 對률濁政策이 과거 무력수단에 기초한 률胃解放에서 平和統-

政策으로 전환된 것도 이념지향적 毛澤東慷制로부터 務實主義的 鄧/]·平體齒1]로

의 權力移轉과 이에 따른 政策決定過程의 중대한 절적 변화의 결과에 기인된다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中國의 政策決走過程에 있어서 혁명과 이념적 요

인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탈이데올로기화 현상을 띠면 띨수록 통합에 대한 강렬

한 감성적 의지보다는 이성적 의지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統-의 방식도 보다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실체에 대한 태도에 있

어서도 전면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탈피,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鄧·]·平體制는 +國共産휴史에 있어서 「大長征」과 國共內戰 및 정권수

립 등 장구한 역사적 경험을 갖는 지도자나 간부들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領導

慷制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등장하는 指導體制는 政權樹호 이후에 배출된 혁명

제2, 3세대에의해 승계될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鄧慷制는 新·舊慷制가 상호

교체하는 접촉점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鄧慷制는 기존 毛澤東體制로부터 전

면적인 변신을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慷制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

한다는 젓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鄧體當1]T에서는 기존 毛慷齒1]T의 역사과

정에서 나타난 政治的 遺産이나 굴레로부터 철저히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이다.

그러나 앞으로 후계체제가 보다 공고화되고 元老勞力들의 영향력이 보다 근

본적으로 소실되는 경우, 中國의 새로운 指導體制는 기존 조體慘1]의 유산과 굴레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政策決走過程도 이념적 제약성에서 해방, 많은 융

통성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 폭넓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元老勞力들의 영향력이 보다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政策決走過稚의 탈이

데올로기화 현상이 더욱 구체화되어 가는 경우, 是濁과의 통합에 대한 政策意志

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낳 것이다. 즉, 통합의지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그 통합의

지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그 통합의지의 표출형태, 즉 통합의 개념과 그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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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이성화되어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의 이념적 측면이 약화되고 상대

적으로 통합의 헌실주의적, 이성적 측면이 부각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是胃과의 關係發展에 있어서도 원칙성보다는 현실주의적 fl]害關係

에 기초한 상호간의 기능적 접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

면 統-政策에 있어서 政治的 통합보다는 경제, 문화교류 둥과 같은 기능적 접

근이 보다 중요한 내용을 형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國內敢始狀況, 다시

말하면 共産휴 領導健齒1]의 안정성, 政始慷制改革의 방향과 진전상황, 敢治發展

要求와 수용능력, 敢治的 開放과 배타성 둥은 是濁에 대한 中國의 政策이나 통

합원칙에 대한 접근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1989년 6월 天安門에서의 민주화운동은 中國指導層에게 共産黨 領導慷

刺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케 兎던 것이다. 그리고 - 21다旨導體飾1]의 붕괴와

다당제의 채택 둥 동구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는 中國의 기본통치율로 작용하고

있는 「四項原則」에 정면으로 대립될 뿐 아니라 학생, 지식인 등 일부 진보적 민

주세력들을 자극, 共産휴 領導健齒1]를 위협하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인식을 낳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共産黨 領導慷齒1]에 대한 도전과 위기인식은 中國社合를 전면

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體制維持에 대한 위기인식

의 반작용으로 政策의 우선순위가 체제방어로 전환됨으로써 사회가 전면적으로

위축되었다/6)

그런데 이러한 갈둥과 불만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단기적(속성

효과)으로는 경제적 수단보다는 정치적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

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 려가 우선되는 정치우선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46) 天安門事態 以後 中國社含의 위축현상에 관해서는 +l%-9-4福, 前携 「中國統-政策과 對韓牛島政

策의 t티謂性硏究」, pp. 112-114.: 朴斗福, 「東歡變化와 中國政治」, 前揚 주요국제문제분석 90-

3,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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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6·4사태와 동구의 변화, 특히 소련의 붕괴에 따라 초래되고 있

는 中國社含의 전면적인 위축현상과 집체주의 이데을로기의 재강조, 政拾優先主

義의 출현 등은 元意勞力들의 政治的 役割을 증대시키고 政策決定遇程에 있어

서의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4사태와 東歡事態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中國 國內政治의 새로운 상황전개

는 是濁과의 關係에 대한 政策에 있어서 다시 원칙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축성을

결여시키는 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東歡와 蘇聯에서의 급진적 변화가 中國의 體制維持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기적 헌상으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휴의 領導

體制 등 慷制改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束歡禮制 변화의 상당부분이 中國

의 개혁에 점진적으로 수용되어 갇 것으로 보인다.

우선 +國에 있어서 共産흐 領導慷像1]의 유지는 國家的 단결이나 응집력의 기

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共産휴領導와 휴의 핵심적 지위의 유지는 모든 정치

개혁의 기본전제가 될 것이며, 동시에 모든 정치개혁은 호 領導1에 진행될 것

이다. 따라서 「P國은 多흐制의 도입보다는 - 휴指導慷制의 제도적 개선이나 당

의 체질개선을 통해 敢(습慷制를 經濟·社合的 發展에 적응시키면서 동시에 다원

화되어 가는 사회이익을 적극 수렴해가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 갈 것으로 보

인다.47)

그런데 中國의 政治文化나 敢始構遣 및 政始的 현실에서 볼때, - 휴指導健齒1]

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中國에서는 흐의 領導를 유지해 가는 전제

위에서 權力의 합리적 분산이나 휴·政分離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어 왔

고, 또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해 갈 것이다. 앞으로 -

휴獨裁慷制를 견지해 가면서도 經濟·社合的 發展에 따라 증대되는 사회 각 계

47) 中國 政治慷制改革에 관해서는 朴-9-福, 
"

中國에 있어서 黨과 國章," 유근식(編), 「現代政흐政治

論」, (서울:대왕사, 1990), pp. 3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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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과 지역의 이익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가기 위해서는 共産黨의 性格變化와

휴 領導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中國共産휴은 과거 단순한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배

타적 계급성격으로부터 탈피, 보다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포용

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탈바꿈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中國共産

黨은 이미 단순한 무산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의 배타적인 성격에서 탈피, 사회

이익의 다원화에 적응하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개혁실용주의가 정착되고 經濟·

趾合的 發展이 진전되어 갑에 따라 共産휴의 계급적, 배타적 성격도 더욱 퇴색

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國家나 共産휴의 성격변화와 기존의 政治健齒1]를 經濟·社含發展의 요

구와 진전상황에 적응시키려는 노력들은 黨 領導의 배타성이나 경직성을 극복

하고 개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에 따리- 國家機關에 대한 휴의 役

割과 地位를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黨.·政關係를 확립하기 위한 조 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질 것이며, 또 黨 領導體制의 개선은 共産흐과 기타 민주당파

및 각종 사회단체들과의 關係도 절대직인 상하 종속적인 성격으로부터 상하 협

조관계로 發展, 보다 실질적인 多휴쇼fP$l]를 확림해 갈 젓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계급적 배타성이 점차 제거되어 가는 공산당의 체질개선과 다원

적 이익개념을 포용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共産휴 - 重指導慷制의

개선과 다당합작제의 실질적 발전은 과거 당 영도의 페쇄성과 배타성으로 인해

제약되어 왔던 통일개념과 방식을 보다 폭넒고 융통성 있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게 할 겻이다.

우선 과거 中團共産黨의 계급적 배타성은 國民휴 통치하의 是濁 「漢薦7兩

立」의 절대적 적대관계에서 서게 하였고, 이에 따라 統-의 개념도 「해방」이나

「흡수」의 일방적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단순히 타도와 소멸 및 혁명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共産黨이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

신해가는 경우, 統-의 개념도 相互 「共存的 統습」으로 설정되어 가면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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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대칭적 객체로 그 존재가 긍정적으로 인정되어 가고, 또 통합의 방식

에 있어서도 무력이나 강경한 수단보다는 평화적인 수단, 기능적 접근방식 등이

부각되억 갈 젓이다. 이에 따라 中國의 統-敢策도 긍진적, 정치적, 군사적 통합

으로부터 경제교류 등 기능적 접근과 장기적 평화공존을 통한 평화적 통합방식

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휴 領導慷制의 개선과 多휴습作制의 실질적 확립도 臺濁과의 평화공

존과 기능적 접근을 통한 f和統-政策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휴 領導假制의 개선은 中國의 기본통치율로 작용하고 있는 「四項原則」의 배타

성이나 경직성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 中國의 政策維進이나 환it, 특

히 들濁에 대한 政策이나 緯國과 같은 특수한 國家와의 關係發展에 이러한 「四

項原則」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갖게 할 것이다.

특히 휴 領導體制의 개선이나 多휴습作制의 확립은 是濁과의 平和共存이나

平+D統-의 전제가 되는 國民휴과의 협력이나 합작에 유리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과거 계급적 배타성이나 이념적 구속으로 억압해 왔던 y(-交領城을

확대, 기존의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國家들과의 관계개선에도 유리하게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中國이 天安門事態와 관련, 동구 개혁 이후 초래된 정치적 후유증에서

벗어나 더욱 개혁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가고 共産흐의 체질개선과 휴 領導慷

制의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경우, 룰濁과의 平和共存이나 交流의 영역이 크 게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臺濁에서 전개되고 있는 政始發展이나 大陸政策의 조정도 兩岸間의

政治的 關係發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是濁에서 이루어져 온 高度經濟成툐과 총체적 趾合構造의 변

화는 國못후 호配構遣의 확대와 체질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國民휴

당원수의 급증 외에 新휴員의 흡수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고 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당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臺濁出身 당원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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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게 제고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高度經濟成長과 사회현대화 및 國民휴 支配構

造의 확대에 따라 이데올로기 지향적 勢力이 전면적으로 약화되고 신기술관료

계충이 급진적으로 신장되었고, 이에 따라 國民휴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으로부터 급격히 탈피하는 체질번화가 이루어졌다.48)

그리고 「國民政府의 是濁1h」와 是濁社合의 經濟發展과 사회현대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다원화 추세는 기존의 - 黨慷齒1]에 저항하는 재야세력의 출인과 발

전을 가져오게 하었다. 특히 1970넌대 중반에 출현兎으머 是濁의 하층중산계금

. 에 속하는 전후세대의 신생 재야세력들은 최근에 와서 크 게 신장되었으머, 이들

의 휴政改革에 대한 비판과 참어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이들 재야

세력은 民進黨과 같은 정당건립을 기점으로 기존의 단순한 반대자의 입장에서

점차 國民黨에 대한 「습理的 競爭좋,로의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야세력의 위상과 역할 및 세력신장은 國民휴이 지배해온 政策

決走過程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헌정게혁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臺胃社含에서의 중대한 經濟·社合的 變化와 헌정개혁에 대한

요구의 骨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넌간 是濁에서 지속되어온 「臨時條軟」과

비상사태와 관련퇸 법률적 구속하에서 憲法上에 규정된 敢治發展에 관한 중요

조문들이 동결되어 왔다. 敢治發展과 관련된 중요 힌법상의 조항으로는 중앙민

의대표기관의 개선, 총통임기와 권한, 공민권, 행정기관에 대한 입법기관의 졍제

기능 등이 포함되떠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動員勤 L(비상사태)」이라는 명의

하에 장기간 그 의미를 상실해왔다. 그런데 苗經國 總統 사망으로 절대적 권위

를 갖는 지도가의 출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절대적 권위와 權力올 기반으

로 했던 C A治」가 臺濁에서 더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法治」가

유력한 해결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법치」의 중요성 부각은 「臨때條軟」하

에 이루어진 헌정동질싱-태와 대립되었으머, 특히 驕民政府의 「臺濁化」과정의 진

野

48) 침여-福, 「최근 豊濁의 )
Id蜜政策 조정방향」, 前損 주요국제문제분석보고 88-있,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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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臨時條歡」하에 동결된 헌정기능의 회복 및 헌정개혁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政策의 출헌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1991년 5월 「臨時條軟」의

폐기로 나타났던 것이다i49)

그런데 「臨時條軟」의 폐기는 憂濁에 있어서 法構造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

게 하였다. 우선 「臨時條軟」폐기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기존 헌법의 시간과 공간적 조건들이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했고(例 : 中央民意

代表는 소中國 각 縣吉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은 이미 그 적용이 불가능해짐) 또

긴급명령법과 같은 기존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도 지난 40여년간 헌법기능의

동결에 따라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헌법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헌법의 수정은 절차상의 성격을 갖는 제일단계의 현법수

정, 즉 비상동원체제로부터 새로운 헌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와 전면

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수정이 이루어지는 제2단계를 거쳐서 완성될 젓이다. 이에

따라 긴급명령권에 의거 제1단계 헌법수정을 거쳐 1991년말 40 여년만에 처음으

로 헌법제정기관인 국민대회의 전면 개편을 위헌 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이 구

성된 국먼대회는 제2단계 헌법수정을 진행하고 있다크)

그런데 이러한 헌법수정문제와 관련은 是胃內에서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

다. 특히, 民進%을 비롯한 일부 재야세력은 헌법수정보다는 신헌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國民휴內의 보수세력들은 이러한 신헌법의 제정은 물론,

대폭적인 헌정개혁을 반대하고 제한적인 헌법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總統

選出과 관련, 재야 급진세력들이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주장하는 반면, 國民

흐內 보수세력들은 이러한 직접선거가 국민당의 통치지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우려, 강력히 반대하고 였다.

이와 같이 휴政改革을 추진하고 있는 李登輝政府는 國民휴內 保守勢力과 재

49) 朴-9-福, 「최근 豊濁의 敢治發展과 大陸政策展望」, 주요국제문제분석 91-32, pp. 6-7.

50)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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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급진세력으로부터 이중적 압력을 받게 됨에 따라 절충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총통선거에 있어서 재야의 직접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I

않는 대신, 과거와는 달리 「委任代表制」를 채택할 가농성이 크 기 때문에 국민들

이 먼저 총통선거인단을 선출케 하고 이吾 선거인단이 總統과 區1]總統을 선출케

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u

특히 民進黨內의 臺濁獨立派를 비롯한 일부 급진적 재야세력들은 기존헌법을

포기하고 臺濁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섬지어 새로운

헌법에 是胃의 主權獨立에 관한 이념을 포함시키려 함으로써 「臺胃獨玄憲法」의

제정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62)

그런데 이러한 헌법수정과 新憲法 制定間에 전개되고 었는 논쟁은 臺潛에 있
a

어서 현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飢다. 그러나 고民휴의 방대한 政

治資源이나 臺濁社合의 가장 중요한 政治勢力으로 둥장하고 있는 중산충과 기

업인돌의 기본성향 및 國民黨과 民進휴間의 타협의 여지 등에서 볼 때, 헌법수

정 방향을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헌정위기는 모면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國民휴內 保守勞)[J이나 是濁獨立을 주장하는 일부 재야 급진세력들의 정치적

주장은 是濁社合의 가장 중요한 政治勞力으로 등장한 중산층과 기업인 집단의

보수·온건적 성향과 대립되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신장에는 분명한 한계틀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 臺濁에는 재야세력의 일원임을 부인하면서도 國民黨에 편향되지

않은 광범위한 第3勞力이 존재하고 있는데 
3 ) 앞으로 民進휴을 비롯한 재야세력

들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第3勞力의 지지획득 및 포용

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릴 젓이다. 그런데 이를 歸3勞1]은 급진적 개혁보다

는 온건한 개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在野勢力吾이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

51) Ibid. p. 9.

52) Ibid. p. 10.

53) Ibid. p.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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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급진적 개혁노선의 대폭적 수정이나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지지 획득을 위한 재야세력의 양보는 李登輝政府가 추젼하는 절충적 헌정개혁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해 갈 것이다.

그런데 「勤員勤 L時쟤」의 종결은 海映兩岸의 관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우선 海煥雨岸間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완화시키게 될 것이므

로 앞으로 兩岸關係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懲治叛 L條例」와

같은 中共叛 L團體에 관련되는 법률이 철폐됨으로써 臺濁의 찬大陸 交流는 크

게 증대되게 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動員勸 L時期」의 종결은 곧 共産휴獨裁 反討나 共産主義 배

격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動員勸 L時쟤」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

고 를濁은 中共을 여전히 반란단체 혹은 적대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動員勤亂時期」의의 종결은 주로 릇濁에서 憲政構造 개편, 즉 비상동원체제

로부터 정상적인 「憲政慷齒1]」로의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나 國共 內戰

狀態의 종결이나 海映兩岸의 적대적 감정의 완전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內戰狀態의 종결을 위해서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平和協走을 체결해야 하며,

또 적대적 갑정의 완전해소와 우호·신뢰관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양성적인 상

호교류의 과정이 펼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勤 L時期」의 종결은 海映兩岸 關

係改善과 交流에 중요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臺

濁의 對大陸政策 조정 및 關係汝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大陸과의 關係發展을 주도하는 보다 근본적 요인은 「勸 L時期」의 「臨

時條軟」의 폐지와 같은 정책적 조치보다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國

民政府의 률濁化」에 따른 政策決走過程의 변화와 臺濁 사회내부의 經濟·趾合的

成長, 發展에 의한 현실적 요구의 중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國民政府의 률濁化」와 國못휴 支配構遣의 확대 결과, 政策決走過程이

이데올로기성향으로부터 현실주의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中國 大陸關係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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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겅직된 政策에서의 탈피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蟲濁 經濟·

趾合의 發展과 더뷸어 강력한 趾合勢力으로 출현한 중산충의 보수·온건적 성향

도 大陸에 대한 旣存政策의 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大陸과의 關係改善을 반대하고 있는 敢治勢力은 國民휴內의 일부 保

守勢力과 臺濁獨호을 주장하는 일부 급진적인 재야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들 두 세력의 극단적인 정책노선온 大陸과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관계를 수립,

臺濁趾含의 안정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중산충과 기업인들의 기본 성향과 대

립되고 있다.

앞으로 是濁政始에 있어서 이러한 중산층과 기업인 집단의 비중이 더욱 증대

되어 갈 젓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v陸과의 關係發展을 강력히 반대하는 勢力들

의 신장은 r-1욱 어려워질 젓이다.54)

그리고 지금 是濁經濟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서방과의 무역마찰 둥으로 많은

어려움을 고 있고, 또 대외무역 의존형 臺濁經濟가 지속적인 發展을 하기 위

해서는 對美· B 偏重的인 交易構造에서 탈피, 經濟交流를 다변화시켜 가는 것이

절실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서 +國大陸과의 經濟交流에 대

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요인도 海映兩岸間의 政

治關係를 포함한 是濁의 政策調整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是潛社合內에는 大陸파의 關係에 관한 政策調整에 있어서 각 政

治勞力間에 심각한 대립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통일지향적 정치집단

과 反統- 즉, 是濁獨立志向性 정치집단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양대정치집단은

다시 三分할 수 있다.

우선 臺濁獨호志向·It 정치집단은 분리주의자와 격리주의자 및 현실주의자로

구분될 수 있다. 분리주의자는 못進裁을 위시한 臺濁 獨호勞力 가운데 극우파세

력이라고 할 수 있으머, 걱리주의자는 과거 苗/f5 總統과 같이 共産主義의 是

54)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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濁流)L을 반대하면서 률濁을 大陸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勞力이고 현실주의자

는 복잡한 국제상황하에서 먼저 현실을 인정, 「中華民國」의 존재나 실체를 확보

하려는 勞力을 맣한다.

統-志向性 정치집단은 역사문화주의자와 이익주의자 및 사회주의 통일파 등

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역사문화주의자는 혈연, 중화문화 및 역사에 기초한 統

- 을 주장하는 勞力을 의미한다. 이익주의자는 주로 是濁의 商工界의 기업인들

로 구성되며 大陸과의 관계설정을 통해 經濟쳅益을 확뵤하려는 목적에서 統-

을 주장하는 勢力들이며 사회주의 통일파는 통일지향적 정치집단 중의 극좌파

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臺濁社合에 있어서 民進휴을 대표로 하고 극우적 성격을 갖는 분리주

의자들은 진정한 臺濁獨立派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극좌적 성향을 갖는 사회

주의 통일파와 더불어 憂胃社含의 소수집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그 들의

정치적 세력신장이나 국민적 지지획득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세

력이다.

臺濁獨立志向性 정치집단 중의 현실주의자와 격리주의자 및 統-志向·陰 정치

집단 중의 역사문화주의자 및 이익주의자들은 豊濁社合의 「中問地普」를 형성하

는 勞力으로 상호간에 공동의 이익과 인식을 개발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며, 또 이들의 政策意志와 방향은 를濁趾合의 중추로 등장하는 중산층

과 급진 재야세력이나 國民휴에도 소속되지 않는 第3勞力의 기본성향에 보다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臺濁社合에서 가장 중요한 政治資源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었는 勞力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臺濁의 對大陸關係나 統-政策은 주로 이들 「中間地曹」에 속하

는 政始勢力들에 의해 추진되어 갈 것이며, 이들에 의해 추진되는 對大陸 政策

은 기존의 소극적·방어적 자세에서 점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젓으로 보인다.

를濁은 전술한 바와 같이 政策決定過程에서 현실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中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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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替」에 속하는 政(슴勢力들에 의해 對大陸 政策이 주도됨에 따라 +國大陸과의

교류에 대한 부정적 ·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면서 大陸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處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是胃의 對大陸 교류는 비공식차원에서 점차 政府의 공

식승인에 의한 민간차원의 교 류로 發展되고 있고 교류의 영역,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도 중대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금 臺濁內部에서 진행되고 있는 政始·經濟發展과 변화는 향후 是濁의

大陸政策이나 
'

兩岸關係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지금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헌정개혁에 따라 1992년말 이후 臺胃의 政治

發展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즉 급년말에 是濁地城에서 새로 선

출되는 150명의 第3채 입법위원들은 立法院 기능을 전먼장악하게 될 것이머 동

시에 是胃政治發展에 있어서 立法院의 역할이나 지위도 갈수록 중요하게 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政府의 政策齒1]定이나 집행 및 감독에 대한 입법위원들의 권

한이 크 게 증대될 젓이머, 이에 따라 政府의 政策決定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

와 요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호法院의

지위 격상과 더불어 政經疲着이나 금권정치 등의 출현가능성도 더욱 증대되어

갇 것이다. 地方派閨이나 企業들이 진정한 민의나 국민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펄요한 권력확대를 기도할 가

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中國과 臺濁間의 교 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많은 쇼業

들은 大陸市場과의 연계를 통한 실리 쟁취를 위해 大陸과의 經濟1-鳥力에 대단히

적극적있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이들 쇼業)1들은 大陸政策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면서 大陸에서의 시장개척이나 兩岸 經濟·貿易往來를 적극 고취하고 나

아가서 是濁政府에 대해 「27政策」의 수정과 적극적인 「三通」政策 추진을 강

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是濁에서의 政治·經濟·社含의 發展과

더불어 政治權力構造가 다원화되어 가고 政策決定過程이 민주화되어 가는 추세

를 띠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 政治權力을 독점해왔던 國民휴의 權7]도 이미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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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해갔고 각종의 다양한 성격의 이익집단과 엄청난 經濟力을 장악하고 있는 기

업집단들이 점차 그 들의 政治的 位相과 政策決定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國民휴의 배타적 政策決定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이의집단과 기

업들의 政策決定過程에의 영향력이 증대되어가는 률濁에서의 政治發展은 中共

側이 兩岸關係에서 강조해온 黨 對 휴의 담판원칙을 갈수록 비현실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政(슴發展過程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언론매체의 자주성과

다원화 현상의 출현은 兩岸關係의 發展方向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젓

이다. 이러한 매체의 자주성으로 인해 갈수록 률濁의 言論을 國못휴의 통제로부

터 벗어나 각 매체는 스스로의 독자적인 입장을 개발하고 견지해 갈 것이다. 이

러한 점은 최근 臺濁의 雨大 新聞인 「聯습報」와 「中國時報」가 中國大陸과의 교

류나 개방을 적극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홍콩에 신문과 잡지사를 설치하였으며,

또 大陸과의 經濟·貿易交流를 강화하고 中國·률濁·홍콩을 연결하는 大中華經濟

圈의 형성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특히 CP共)L物이나 事件등에 대한 비판 태도가

과거와 비교, 크 게 완화되고 있는 데서 잘 반영되고 있다. 특히 이를 雨大 新聞

의 적극적인 對大陸 자세는 三7政策에 기초,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國民흐의 입장과는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젓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權威主義體制가 점차 붕괴되면서 國民휴의 權

力이 점차 쇠퇴해지고 있고, 또 政始權力構뇨가 다원화되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政策決走이 더이상 國民휴이나 소수인에 의해 지배될 수 없게 되었

다. 앞으로 臺簿은 大陸政策決走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단체나 이익집단들의 영

향력이나 참여의 폭을 더욱 중대시키게 될 것이다. 
「勤 L時期」의 종겯조치는 大

陸과의 내전상태와 적대관계의 소멸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것은 是濁이 大陸과의 전면 화해를 막아온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해 온

조치의 종결을 의미하며 또한 「勸 L時쟤」의 종결로 臺濁이 大陸과의 關係를 발

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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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勤 L時期」의 종결과 
「臨時條軟」의 페지는 中共을 

「叛 L團體」로 규정해

온 법적 근거를 소실시킴으로써 兩岸間의 정치접촉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勸 L時쟤」의 종결을 위한 臺胃側의 정책조치는 大陸의 政治的 實慷

에 대한 그 들의 전면 부정적 태도에서 탈피하려는 구체적 정책의지로 볼 수 있

다. 즉 是濁側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大陸政權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政治實

體로 인정함으로써 「中共當局」 혹은 「大陸當局」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臺濁側은 中國大陸의 政始的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中國의

수교국들과도 아交關<系를 최복, 혹은 수립하려는 「雙호承露論(동시수교)」을 유

력한 政策選擇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雙호承認論」은 「하나의 中國」원칙을 견지하면서 臺濁이 법률상의 主

權과 현실적인 통치영역의 유한성간에 나타나는 잽을 협실화(즉 헌실적 有限主

權으로부터 완전한 軍-主權을 지향)시킵으로써 園家統-과 끼k交承認을 잠정적

으로 분리시킨 政策論現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同「雙重承認論」은 中華民國의 존재를 확인받고 政始實慷를 확보하려

는 현실주의적 政策論理이기 때문에 臺濁趾合의 「中間地普」勢力들에 의해 추구

되는 大陸政策 전개의 기본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同「雙重承認論」은 豊濁에서는 통일달성 이전의 과도적 조치이기 때문

에 「두개의 中國」을 언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中國에서는 同 「雙

重承認論」 및 이에 기초한 是濁의 現實主義 )1-交政策(彈性까交, 務實까交)을

「두개의 中國」政策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勤 L時期」의 종결에 따른 是胃곽 大陸問의 사무적인 접촉창구의 섣치

등 중대한 관계진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司「雙重承認論」에 대한 中國側의 태

도변화가 없는 한, 海1映兩岸間의 정치적 · 공식적 접촉이나 교류는 어렵게 될 것

이며, 이것은 지금 급진전되고 있는 비공식적 교 류나 關係發展에도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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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후 是濁과 大陸問의 政(습的 關係發展에 있어서 최대 관건은 臺胃이

大陸과의 關係定立의 원칙으로 제시한 「雙호承認論」에 대한 中國側의 태도변화

또는 中國이 국제적으로 보다 현실적 정책을 채택, 아시아개발은행식 방법에 따

라 統- 以前의 과도적 단계로서 臺濁의 일정한 지위를 마련해 줄 수 있노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李登輝政權의 大陸政策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에 따라 雨岸關係는 새로운 단

계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平+D統-의 조건과 구상에 관한 양측 政府間의

접촉·교류도 비록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었지만 상당

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是濁當局이 大陸에 대한 친척방문의 허용수준을 제고시

킴으로써 玄法委員이나 國못犬合 代表들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문단의 大陸訪

問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친척방문이나 콴광 등 일반적인 방문단의 증

가는 결과적으로 雨岸問의 정치적 교 류와 접촉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를胃의 「海映基쇼含」의 大陸訪問에 의해 中國大陸과

의 상호 연락채널을 건렵한 바 있다.

특히 海坡基쇼合는 형식상 먼간기구의 성격을 띠는 중개기구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是胃政府機關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海坡基金含」

의 大陸訪問 그 자체는 이미 雨岸政府間의 접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海映基

金合」의 카운터파터로 설치된 大陸의 「兩岸關係協合」도 中共中央의 是濁辯公室

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海坡基金合와 兩岸關係協合問의 접

촉.교류는 실질적으로 兩岸政府間의 유력한 채널로 확렵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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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非政輪的 關係의 發展과 展望 : )k的·物的 交浦의 實態와 發

展 展望

0) 文化·人的 交流

1987넌 말, 是胃敢府가 大陸의 親%fl訪問을 허용하고 犬陸의 出版物을 開放하

면서부터 海貌兩岸關係는 비로소 動的인 關係暑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兩岸

關係의 회복은 바로 出版物의 開放을 비롯한 文化交流와 親知訪問의 許容을 중

심으로 한 )k道主義로 시작된 민간개발의 교 류에 제한되어 있으나, 經濟交流가

活·陰化되고, 이러한 經濟交流가 雨岸關係 發展을 주도해 감에 따라 雨岸關係는

貿的으로나 量的으로 더욱 發展해 가게 되었다.

우선 中園은 그 들의 統-政策 維進과 관련, 海1映兩岸間의 文化交流의 擴大에

대단히 積極的이었으며, 특히, 중국은 이러한 文化交流의 擴大를 通해 지난 40

어년간의 敵對的 祈絶 속에서 심촤되어온 兩岸問의 認識의 격차나 歷史的 偏見

을 줄이려는 政策을 追求해 왔다. 이에 비해 是濁은 이러한 文化交流에 各種 齒1]

限을 加하는 消極的이고, 좀定的인 態度를 취해 왔으나, 1987年 犬陸과의 民間

레벨의 교류를 許容하는 것을 계기로 大陸과 文化交流에 대한 態度를 前向的인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豊濁政府는 大陸과의 交流에 있어서 經濟·貿易보다도 文化交流에

優先的인 地位暑 부여하었고, 1990년 6 , 7월에 擧行된 쳤·敢·뿌界·企業界의 대

표가 參席한 「國是合議」에서도 환i軒, 文/b, 科뿌技術의 交流를 신속하고 幅넓게

展開해 가야 한다고55) 강조함요로써 文化交流가 雨岸關係에서 갖는 증요성을 인

식하기에 이르兎다. 특히, 1990年 10月 是濁의 總統府에 設置된 國家統-委員含

의 第 1 次含議에서도 이러한 文化交流는 兩岸 )L民의 理解를 增進시키는 가장

55) 
"

國是含議總結報슴," 「聯습報(원db)」,199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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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勉한 手段이며, 수後 뿌i軒, 文藝 方面의 교 류를 더욱 확대 實施하고 - 方에서

雙方으로, 또 部分에서 소而으로 그 交流를 推進해 가야 한다고 쳔명한 바 있

다%Z)

兩岸間의 文化交流에 대해 中國이 보다 積極的이고 攻勢的 호場을 쁘持해 왔

고 , 를濁側이 보다 否定的 효場을 取해 왔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러한 臺濁側

의 根申的인 態度變化로 인해 向彼 雨岸閏의 文化交流는 더욱 積極的으로 發展

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兩岸間의 文化·뿌術·慷育交流와 관련, 1990년 9월 北京에서 개

최된 제11회 아시안게임에 를濁 代表團이 전세기편으로 참가하고, 또 아시안게

임의 實況이 TV 및 新聞放送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報道된 것은 兩岸間의 相

互理解 增進 물론, 文化方面에 있어서 平+D的 競爭이 시작되는 이정표를 이루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臺胃 行政院長 鄭 t21은 국가건설 六個年計書1]의 추진에 나타나고 있는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大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초청, 국가건설에 참여시키는 융통성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또 臺簿敎育部의 大陸工作/]·組도 를濁·大陸問의 학

술·문화체육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

2 있다. 57)

그리고 臺濁과 大陸 양측의 민간기구들간에도 상호교류를 적극화해 가려는

방안들을 모색해가고 있다. 즉 是簿의 중화 올림픽위원회 비서장 李慶華는

1991년초 4h京을 방문, 중국의 유관기관에 대해 大陸의 금메달 획득한 선수나

코치의 臺濁 초청의사와 함께 상호 체육교류를 강화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또 최근 臺濁의 國오編譯館툐은 大陸과 관련된 교과서의 수정작업은 大陸뿌者

56) 「聯습報」, 1990. 10. 8.

57) Mf6楊, 
"

終1L" 勸亂, 
"

對臺濁政局及兩岸關係的影響," 「臺濁硏究(db호)」, 1991年 第3쟤,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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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大陸의 臺濁관련 교과서 내용 수정작업에 臺濁뿌者들

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한 바 있다. 5S)

특히 이러한 豊濁과 大陸間의 文化交流는 最近에 와서 宗敎信仰의 領城에까

지 續大되고 있다. 비록 問接的인 形態이기는 하나 神父나 목사, 또는 憎偏들의

大陸訪問이 이루어지고 是濁의 各 民問寺暈1], 예를 들몄 南方漁의 南天官, 大甲

의 鎭潤官 및 기타, 크고 작은 寺暈1j이 大陸에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宗

찬信仰의 領城에 있어서의 交流는 과거 中圍이 宗敎를 )k民의 아편으로 간주하

면서 宗찬는 趾含에 內在하는 矛盾과 고 통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인정해 왔다

는 사실에서 볼 때, 向彼 兩岸間의 文化交流 擴大에 갖는 意味는 대단히 크다.

그련데 과학기술·문화·학술·체육 둥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는 정치적 민

감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勤 Ll]寺期」의 종결에 따라 앞으로 급진적으로

발전해 갇 젓으로 보인다.

그런데 憂濁海11矣 雨岸間의 交流에 있어서 가장 큰 進展올 보여온 것은 역시
T

人的交流라고 할 수 있다. 是胃側은 中國이 1979년 1월에 提議했던 三通(通商,

通航, 通郵), 四統(經濟, 文化, 慷育, 科學技術交流)에 대해 三不政策(75干涉, T

談위, 7妥協)으로 對應, - 切의 )1的호流를 거부해 왔으나 1987년 7월의 戒嚴

令 解除 등 政治民主化와 함께 大陸에 대한 점진적인 開放惜置를 斷 하였다.

즉, 1987年 11月 r-il央民意機構(國民大合, 立法院, 監察院)代表와 軍警 및 公務員

을 除까한 즈-d- p),內 大陸親城 訪問을 許容한 데 이어 1988년 7월에는 四합까

지로 확대되었으머, 또 1988넌 11월에는 國際的 웅i祈·文化·體즘添動 참가와 記

錄映2 制作者의 取材와 纖影을 目 的으로 한 大陸訪問을 許容하였다.

그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T位聰 公務員들과 中央民意機構의 代衰에 이

어 中國憲中央常務委員(31名)을 除까한 高位 휴職者의 大陸訪問을 許容하는

등, 制限範圍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58) I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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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臺胃側은 大陸과의 인적 교 류와 관련, 臺濁과 大陸間의 보이고 있는

인구와 영토면적상의 헌격한 불균형 상태를 고려하여 를濁)L의 대륙방문에 대

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정책을 취하면서도 大陸)<의 臺濁訪問은 엄격히 제한시

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大陸/t의 臺濁 訪問制限惜置도 졈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 1988년 11월, 父母, 배우자, 子女의 問病, 問喪을 목적으로 한

臺濁 訪間을 許容한 데 이어 1988년 12월에는 中國大陸의 著名)L+ 몇 海까腸

住 뿌者, 留뿌生, 民主化 運動)k+의 入國을 許容했고, 1990년 8월에는 大陸內

學者, 藝術)L 慷育)L 등 專門聰業)q의 入國許容 등 共産흐員을 除%k한 大陸)q

의 是濁 入國도 점차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런데 共産휴員의 률濁訪問에 대한 規制도 「動員勤 L時期臨時條軟」과 「懲治

叛 L條例」의 폐기에 따라 그 名分이 퇴색함에 따라 우선 T位職共産휴員의 入

國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兩側間의 )<的交流는 매년 急增 추세를

보이면서 를胃)1의 中國訪問은 1989년 54萬名·페서 1990년에는 92萬名으로 增/rn

되였고 1991년 까지 臺쌓A의 +國訪問은 240萬에 이르렀다. 리고 大陸)<의

를濁訪問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臺濁을 訪問한 中國)L도 이미

225000접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兩岸間 )L的 交流는 相互 相對關係가 점차 緩和되고 있고, 兩側이 統

- 戰略과 實際的 +l]益 次元에서도 交流의 擴大 必要·陰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서 持續的으로 增大되어 갈 것으로 展望된다.

이상과 같이 臺濁政府의 「三$政策」에 대한 융통성의 출현에 따라 를濁과 大

陸間의 인적 교류나 문화, 학술, 체육방면의 교류는 양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

였고 교류의 질이나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인으로부터 관리나 고위인사까지 확

대되는 추세를 띠고 였으며, 또 기존의 對大陸 일방적 개방이나 교류(軍向性)에

서 비록 부분적이나마 상호교류(雙向·注)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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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經濟초流

1979년 中國의 對)%Ik開放政策에 따라 非公式的인 領城에서 維持, 擴大되어온

海11禽兩岸間의 經濟交流는 苗經國 總統 死1느 以彼 등장한 李登輝政權의 積極的

大陸敢策推進에 따라 새로운 局而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中國과 臺濁問의

經濟關係는 단순한 商品交易形態에서 벗어나 投資가 점차 중요한 比重을 점해

가고 있고, 또 兩岸間의 經濟交流도 뵤다 公開的이고 積極的인 形態로 발전해

가고 있다.

가. 經濟交流의 現況

(개 交 易

1979년 中國이 對)1%開放政策을 표방兎을 때, 홍콩을 통한 兩岸間의 間接交易

總額은 7,780萬달러에 불과兎으나, 1988年에는 2기麻 200萬 달러에 달해 10年間

35倍나 增7111하였다. 그 중 大陸에 대한 臺濁의 輸出은 2퍼麻 400萬 달러로 豊胃

수體輸出額의 3.7%롤 점兎고, 是濁의 )v陸으로부터의 輸入은 서意 780萬달러로

是濁의 總輸出額의 1%를 점兎다.59) 1989년 「天安門事件」의 발생으로 中·臺 經

濟關係는 많은 影春을 받아 兩者間의 間接交易 등의 증가율은 상당히 감소했)으

니- 그 액수는 여전히 증가하여 34 억 8,300만달러에 달健다. 그 중 是濁의 大陸

i象出額은 28 억 9
,
600만달러, 是胃의 大陸으로부터의 輸入이 5억 8 , 60만말러로

大陸과의 間接貿易은 이미 대외무역상 점차 중요한 地位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90年代에 접어들면서 兩者間의 貿易量은 더욱 增大되어 1991년에는 홍콩을 경

유한 무역량은 57억달러에 달兎고, 이것은 1990년의 40.43억 닿러에 비해 43.2

%가 증가된 젓이다. 1991년의 전체 무역량중 臺핵에 대한 大陸의 수출은 11.25

억말러로 전닌 대비 47.11%가 증가하였고 臺濁으로부터의 수입은 46.67억달러

로 42. 36%가 증가했으며 是濁이 35.41억달러의 무역혹자(전년대비 40.9%증

59) 「貿易快驅(臺北)」, 1990. 10. 2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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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보았다%SO)

그런데 1991년 中國과 륫胃間의 무역에 있어서 中國大陸은 35.41억달러의 무

역적자를 기록, 是濁은 中國大陸의 최대 무역적자지역으로 나타났다.61) 이러한

兩岸問의 무역량의 급진적 신장에 따라 大陸에 대한 是濁의 무역의존도도 급격

히 상승, 1991년 是濁의 對犬陸 무역량은 是濁 전체무역량의 9.s%를 점했 이

것은 是濁政府가 설정해놓은 10% 경계선에 거의 접근한 수치인 젓이다.

그런데 兩岸問의 問接貿易에 있어서의 商品構遣를 보면, 是濁의 大陸輸出 品

目은 인조섬유, 직물류,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프라스틱 원료 등 공업용 윈료

및 부품 등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고 臺濁의 大陸으로부터의 輸入은

동식물 원료, 수산품, 비철광, 야채, 무기화학, 광물 둥이 주요 品 目을 이루고 있

다. 특히 大陸에 대한 들濁投資의 증가에 따라 쌍방교역의 상품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大陸에 대한 臺濁 수출품은 초기의 노동집약적상품으로부터 점차 전자,

프라스틱, 기계설비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坐濁에 대한 大陸 수출품도 초

기의 농공원료나 토산품에서 점차 고부가상품으로 전환되어 왔다.

最近에 와서 兩者間 貿易도 홍콩 등 第3國을 경유한 間接貿易의 Ib重이 점차

주어들고 直貿易의 비중이 크 게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9年 中國이

발표한 直交易額은 19억 49005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前年 對比 52.2%가

증가된 것이다.

(내 投 資

臺濁 國못政府의 積極的인 大陸政策과 )
+
, 的交流나 교역에 活·注化에 따라 를

濁쇼t은 對大陸 投資를 非公開方式에서 탈피, 公開化하고 있고, 投資規模나 範

委도 점차 擴大되고 있다.

1987年 까지 臺濁의 對中國 投資件敎는 80여건에 불과했으나 1988년에는 430

60) 李章泉, 
"

i給1991年兩岸關係閏豊濁當局的大陸政策," 「릇濁硏究集刊(4b京)」, 1991年 累2期, p. L

61) 1980年에서 91년까지의 12년간 中國大陸의 豊濁에 대한 무역적자는 모두 337億말러에 달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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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쇼業에 投資金額도 協議基準으로 6억달러로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87닌

是濁政府가 大陸 친척방문을 開放한 이후에 이루어진 겻이다. 1989넌말가지 臺

濁 大陸投資쇼業은 1, 000개로 증가, 그 投資 金額도 16억 2,000만 달러에 달兎

으며 1991넌 是濁의 大陸投資는 3800개항에 협의기준으로 34억달러에 달해

1987년 對比 33배가 증가兎다.62) 그런데 1989년에 료濁쇼業의 大陸投資가 급격

히 중가한 것은 兩岸經濟貿易活動에 대한 臺濁政府의 통제가 크게 완화되고 특

히 6.4 天安門事1(牛 이후 l+1國政府의 積極的인 臺濁쇼業 誘致政策과 이에 따른

다양한 特惠惜置(臺濁쇼業 利潤 發生 彼부터 세금면제 3년·감면 3년, 외국기업

먼제 2년·감면 3넌, 부동산 취득, 영주, 거주권 부어 등)와 같은 직접적으로 관

런이 있다.

以上과 같은 量的 增大 趣勞와 더볼어 大陸에 대한 是濁쇼業의 投資는 다음

과 같은 몇가지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T投資空間이 沿岸地城으로부

터 內地方向으로 擴大되고 있고,63) 春投資規模와 範圍의 進-步 擴大, 投資 對象

이 신발, 완구, 의복 등 中/]·쇼業으로부티 科學技術 수준이 보다 높고, 規模가

보다 큰 전자기계, 에너지, 광산, 석유화학 등으로 발견하고 있고, 卷拔術水準도

勞動集約盟으로부터 점차 Ri祈集約, 知戰集4<J的으로 發展하고 있고, 1投資勤漠

도 쇼業當 平均 投資가 1988년의 80만달러에서 89년 200만달러로 증가되고, 卷

投資方式에 있어서도 단기성 투자에서 투자기간을 50-70넌까지로 언장하는 장

기투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의 「三來-補」에서 점차 「三資쇼業」

으로 전환하고 있고 과거의 습資, 습作 爲主에서 脫皮, 점차 「獨資쇼業」의 비중

이 增大되고 있다.

나. 雨岸經濟交流에 대한 中國과 是濁의 政策

62) 姜珍芝, Ibid.

63) 臺濁企業의 초기 投資는 거의 705가 廣東, 福建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지금은 北京, 上海 둥 대

도 시와 內地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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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中國의 政策

武力手段에 의한 毛澤東의 「臺濁解放」戰略으로부터의 根卒的 轉倫이라고 볼

수 있는 平和統-政策의 展開는 1978년말 中共 「11期 3 中金合」 以後 改革·開放

政策의 確효과 時期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平+D統-政策은 中國 改革

勞力들의 改革·開放政策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改革·開放政

策의 維進과 mi7方向은 「- 國兩齒1]」에 立脚한 中國 統-政策의 具慢的 展開에

直接的인 影譽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 國雨齒1]」가 改革·開放政策의 理論과 實際의 結슴 및 現實的 헤

益이 강조되는 「實事求분」槪念의 산물이고, 原則·It과 동시에 現實主義的 ·注向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理論의 具體的 發展이나 還用에 있어서 상당한 融

通性과 現實主義 傾向을 갖게 된다. 따라서 「- 國兩齒1]」에 입각한 對是濁統-政

策도 政治·理念的 統습보다도 經濟的 統쇼에 優先順位를 두게 될 것이고, 統-

의 接近方法도 政治·軍事的 手段보다는 經濟的 手段이 더욱 現實的인 手段으로

강조된 젓이다. 즉 改革·開放政策이 정착되면 될수록 是濁에 대한 統습政策도

政治·軍事的 直接統습方式 보다는 經濟的 統슴을 통해 궁극적인 政始的 統슴을

달성해 가는 보다 툐期的, 漸進的이고 표觀的인 統쇼方式을 채택해 갈 것이다.

앞으로 臺潛과의 關係에 있어서 經濟協力의 論化는 統습의 중요한 하나의 과

정을 형성할 뿐 아니라, 經濟建設이라는 國家目標의 優先/1視4位에 부합되는 政策

選擇이 될 것이다. 그런데 률濁과 大陸間의 經濟生活水準의 갭의 深化, 生活方

式과 政策制度 및 價値觀 등에 있어서의 根卒的인 差異는 中·臺 雨者關係의 發

展이나 統슴에 가장 심각한 障碑要因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苗經國 死1느 以

後 급격히 進展되고 있는 國民政府의 「臺濁化」나 -g代交替는 是濁內部에 있어

서 大陸과의 統습이나 連繫에 중대한 利寄와 愛着을 갖는 集團이나 勞力을 弱

化시킴으로써 大陸에 대한 是濁에 離,C.的 傾向을 深化시키고 있고, 이러한 傾向

은 중국의 률潛統습政策에 중대한 도전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中國은 X陸으로부터 점차 이탈되어가는 臺濁의 離.C·的 傾向을 弟系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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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는 有勉한 手段이나 政策을 開發할 必要性에 직면해 있고, 이와 관

련, +國은 효과적인 政策方案으로 臺濁괴-의 經濟協力關係의 發展이 險調되게

되었다. 즉, 蟲濁에 現實的인 利益을 주는 經濟貿易關係의 형성은 蟲濁 內部에

서 일고 있는 犬陸에 대한 離,C.化 傾向을 防1E하는 데 기어하게 될 것이고, 나

아가서는 臺濁內部에 大陸과의 連繫에 중요한 {l]害를 갖는 勞力이나 集團의 出

現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런데 臺濁社合의 중요한 政始勞力으로 헌 臺濁政府의 對)1-貿易 指向政策에

중대한 利益을 갖는 是濁쇼;A들은 「國못政府의 是濁化」가 臺濁獨호이나 分離

主義로 連繫되는 急進主義를 철저히 反對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國際吉場의 妻

縮現象과 美.西歡에서의 保護主義의 檀頭에 따라 是濁쇼業들이 對西方 市場擴

大를 통한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하기가 Cd욱 어렵게 되어, 經濟的으로 심각한 곤

경에 처해가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이러한 國際市場의 妻縮이나 保護主義의 據

頭 둥 是濁企業의 經濟發展에 1자1]하게 展開되고 있는 國1祭經濟狀況을 臺濁企

業의 大陸進出 誘導를 위한 중요한 契機로 認識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中國
a

은 앞으로 臺胃쇼業들을 勉果的으로 大陸으로 誘導, 大陸과의 經濟的 協力關係

를 强化시킴으로써 이러한 臺胃企業을 통하여 是胃內까의 分離主義에 대항하는

유력한 趾合勢力으로 維判 發展시킬 뿐만 아니라 大陸에 대한 臺濁의 經濟的 依

存·陰을 深化시켜, 是濁統습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인 經濟統쇼의 유력한 基盤을

형성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中國은 이러한 豊濁과의 經濟關

係의 건전한 發展을 통하여 是濁의 高度經濟成長과 工業化에 따라 급속히 發展

해 온 是濁 中産層이 分離主義로 연결되는 急進的 「是濁化」政策에 對立되는 保

守.暢健的 ·It向을 갖도록 誘導하려는 데 많은 關,C.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臺濁과의 經濟關係의 深化는 l+1國의 統-政策의 重要한 過稚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中國은 經濟的으로 蟲濁에 대해 t大하고, 特惠

的인 姿勞暑 취함으로써 臺濁쇼業의 大陸進出을 적극 誘導해 가고 있는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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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前述한 葉劍英의 「平和統- /L偏方案」r(1의 第2項의 規定에 기초, 中國이

를濁과의 通商을 論化하기 위해 蟲濁商品의 公開販寶와 蟲濁船勉의 大陸발D

停油 許容 및 그 入港科 면제 등 률濁에 대한 具慷的인 推置를 취한 Id,被 를濁

쇼業의 大陸進出을 促進하기 위한 다양한 特嘉惜置들이 마런되어 왔다i64)

大陸船船에 의한 를濁商品의 수송시 그 運賃은 國內商品으로 策走되고, 大陸

과 를濁間 貿易을 省間貿易으로 간주, 大險으로부터 臺濁으로 輸出되는 商品에

대해 輸出關稅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是濁 輸入品에 대한 關稅는 調節稅로 부

과하고, 특히 易濁에서 直接輸入한 品텀에 대해서는 調節稅도 見除하고 있다a65)

中國 國務院은 1985년 5월 「臺濁同胞 經濟特區 投資優特 推置」를 발표한데

이어 對를胃 經濟交流 專擔機構를 신설하고 輸出入 許可證 僧1]度를 이용, 률簿의

輸出入 商品에 特惠를 부여(1987)하여 臺濁과의 貿易과 投資를 間接形式으로부

터 直接形式으로 轉換을 積極 誘導하고 었다. 또 中國 國務院욘 「是濁同胞投資

奬勵規定」을 발표(1988. 7) 臺濁企業의 投資를 積極 誘導하는 한편, 臺濁貿易

집중관리에 관한 臨時推置(關於集中管理對를濁省貿易的暫行辨環)을 發表(1988.

7)하여 臺濁과의 貿易을 國務院이 直接 管掌하고 있다.

그리고 置慶門, 海南, 油頭 福州·W州 둥 地方 省·市에서도 地方次元의 投資

優待政策을 채택하고 를濁쇼業만을 위한 「是胃 投資區」를 설립하고 있다. 특히

中國은 「7次 5偏年 經濟計劃」의 完成과 4偏 現代化 實現을 위해 방대한 資卒을

需要로 하고 있고, 또 貿易逆調現訣과 財政赤字 및 y%i-貸不足現象의 深化에도 불

구하고 臺濁과의 貿易에서 나타나는 심긱한 逆調現象에 대해서는 뵤다 관대한

64) 이러한 臺潛에 대한 특혜조치를 포함해 中國의 對臺濁 經濟貿易政策은 대단히 불안정하게 나

타났다. 이점은 1980년 3월, 中國大陸 상업부「豊濁産品講買에 관한 보충규정」을 發表하여 臺濁

産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은 그 수입에 국내무역과 같은 면세혜택을 주며 憂濁8A이 大

陸商品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20% 이하의 관세로 우대를 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1981년 5월, 中國大陸의 國務院은 각 세관·수츨입회사·省市 해외무역부에 수을 내

려, 臺濁産品의 優嘉資格도 취소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65) 초기에는 홍콩, 마카오 등 제 3 지역을 통한 간접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나 조 절세를 전면 면

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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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場을 보이고 있다.66)

그리고 臺濁쇼業의 大陸投資도 신반·완구·운동기구·의복 등 V)[1工業이 主流를

이루고 있고, 大陸 進出 刺'象의 機械設偏도 거의 대부분의 낡고 낙후된 勞動集

4補처龍이기 때문에 중국의 現代化에 대한 기어는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臺濁經濟의 大陸進出을 크게 환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是濁쇼業에 대한 다양한 特嘉惜置들은 l+1國의 經濟建設에 대한

是濁쇼業의 協力을 積極1h시킬 수 있는 側面도 過小評價할 수 엾지만 역시 「-

國兩制」에 기초한 「하나의 中國1」政策을 劉'까d的으로 표빙-하는 가장 勉果的인 方

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是濁商品과 船船에 대해 그內商品과 卒國籍 船劍으

로 대우하는 등의 特惠惜置는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西歎 先進國의 保護貿

易主義 趣勢에 따라 점차 곤겅에 즈1먼하게 되는 是濁經濟의 大陸에 대한 俯存

度를 深化시김으로써 궁극적인 經濟 Et슴을 遣求하려는 중국의 統-i6c策의 일환

에서 나온 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是濁에 대한 中國의 經濟·貿易政策은 상당한 기복과 7安走性을 보임

으로써 兩岸經濟關係의 安定的 發展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왔다, 臺濁의 大陸에

대한 間接輸出의 경우만 보c-]라도 1978년과 1980년에 이르러 中國大陸의 對 I

開]i(C 初핵에 是·脣의 大陸에 대한 間接貿易은 l]배른 速度로 成長하였지만. 1981넌

에서 1983넌에 이르는 期間에는 그 成長速度가 줄어들었으머, 심지어는 마이너

스 成長現象까지도 출현한 바 있다. 1984년 니被 또 한 차례의 기복적인 파동헌

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是濁의 大陸에 대한 經濟政策의 점진적인 開放이나 X

陸內部에 있어서의 總體的 經濟政策의 變/h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역

시 3<陸의 對是濁 經濟政策의 不安走·l·t에서 그 主要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67 ) <표2 참조>

66) 1980-89넌 中團의 祠'是胃무역역조는 73억달러애 달하고 있는데 이젓은 최근 中미이 미·월 동

무역상대국에 대해 균형무역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67) 臺濁에 대한 +國經濟政策의 불안정성이나 기복헌상에 관해서는 개文, 
"

臺海兩岸經·貿易關係

的發展及期限制", 「問題與硏究(·鳥北)], 제30권 제2기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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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臺濁海1映兩岸 천척방문 前後 간접 무역액

단위 : 백만(미국달러)

1991年 1-s 月 資응[ 根據

자료출처 : (1) 홍콩정부해관통계국

(2) 중화먼국대만지구수출입통계월보

(3) 중공해관통계

(나) 是胃의 政策

將經國體傲1]T에서 강력하게 維持되어온 「2不政策」이 是濁經濟의 大陸進出에

가장 큰 걸림돌로 作用해 왔다. 그러나 將經國 總統의 死( 니,後 登場한 李燈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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慷齒1]는 보다 現實主義的인 政策을 追求함에 따라 對大陸政策에 있어서도 더욱

융통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三7政策」도 그 實質的 連用에 있어 官方領

城에 限定되고 民間레벨이 있어서는 그 實貿的 意味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87넌 니,來 是濁은 大陸에 대한 經濟政策에서 획기적인 조 치로써

大陸晨工原科의 간접수잃에 대한 제한을 크 게 완화했다.GS) 그리고 1988년 5월

법무부는 「臺濁地區와 大陸地裏의 A民關係條例」를 연구하여 雨岸)L民의 사무

를 처리하는 준칙을 만들었다. 아울러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에 행정원회

의에서 통과되었다쁘) 이외에 경제부는 條例의 1劣隱에 근거하여 「大陸地裏에 대

한 간접수출품 管飾1] 法案」을 연구하였고, 이들 법규 및 기타 행정규정에 근거하

여 臺胃은 현재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의 원칙을 삼아 구체적인 정책을 세웠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原則而에 있어, 1國家安소과 經濟71]益의 7i耐原則 적용, 卷간접적으로는 허

락하나 직접적으로는 불허하는 원칙 적용, 卷政府許可의 원칙 적용 등이다. 한

편 具慷的인 政策을 살펴보면, 첫째, 표式許可된 67개 업종 3353항의 産品은 간

접적으로 大陸에 투자하는 것이 가농하다. 그 業鍾別·産品別 주요내용을 보면,

傳統工業, 소비성 전자 산품과 농업기계, 선박해체 둠 勞動力 集約遷, 産%關聯

tt이 낮은 부문 및 是濁에서 發展 優勢를 갖추지 못한 産品項目등이다. 둘째,

투자규모에 있어서 1백만달러 이하는 事彼에 廳러聽報솜를 하면 되고 1백만달러

이상은 經濟部 投資審議委員숨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條例」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이미 大陸地孤에 투자한 是濁쇼業은 「條例」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經濟部로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물품 수출방식온 반드시 國까地

蓬를 통해서 해야 히-머, 資買 場所는 大陸地蓬 이외이어야 하며 政府가 直接輸

68) 1987년 6월 是濁은 29개항의 ) 12 陸 농공업원료의 간접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155개항목 이상을 개방하기에 이르兎다.

69) 馬英7u, 
"

臺濁地孤典+陸人民關係儉例草案," 「兩岸關係的回顧典前聽0, i 政院)v陸솟員잡(是北),

1992,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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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을 허가한 국가나 혹은 地孤의 商)L이어야 한다. 다셧째, 間接投資와 貿易規

定을 어기고 벌금 3백만원(대만화폐)이상 1천 5백만원 이하의 행정처별에 처한

다. 이외에 경제부가 최근에 공포한 大陸 經·貿에 관한 기타 조 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大陸 勞動者의 수입을 금한다. 둘째, 臺濁企業이 大陸

에서 위탁가공한 産品 혹은 생산한 수製品은 간접방식으로 대만기업에 다시 판

매할 수 있게 개방하였다. 셋째, 大陸 시멘트 및 목재의 간접수입울 개방하였다.

이같은 원칙과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許可齒1]度의 설정이다. 결국 를濁政府

의 입장에서는 大陸과의 經·貿關{系와 발전 추세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신중

을 꾀할 펄요가 있다. 따라서, 許可原罰의 시행은 臺濁政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의 표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률簿政府가 大陸과 經·貿關係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울 불식시컬 수가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를濁의 對大陸 經濟政策은 비록 신중하고

保守的인 面이 없지 않지만 基卒的으로는 旣存의 否走的 호場에서 脫皮, 開放의

方向으로 調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臺濁政策上의 신중성과

保守·陰은 憂濁의 「政治的 玄場」과 「安企의 考慮」에서 7可避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신중성은 短期的으로는 是濁經濟의 大陸進出에 制限要因으로

f%用할 수도 았으나, 長期的으로는 臺濁쇼業의 大陸進出에 의한 兩岸經濟의 安

定的이고 持續的인 發展에 유리하게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兩岸經濟關係의 發展展望

中·臺 兩1은 서로 상이한 經濟慷制와 發展戰略을 追求해 온 결과, 相互 比較

優位에 의한 經濟交流의 發展 可能·險이 대단히 높다. 또 中國은 犬陸國家로서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 및 土地롤 갖고 있고, 를濁은 島煥國家로서 資源과

勞動力이 부족한 반면, 보다 높은 trii 및 經濟管現 知識과 풍부한 資卒을 보유

함으로써 經濟的으로 유리한 相互補完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中國이 毛澤

東의 「三線建設」戰略에서 金面 탈피, 束部 감岸地城에 國家資源이 優先 配分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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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갑岸發展戰略이나 「束募西移」的 發展戰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tt貿易

指向的 臺濁經濟와 잘 結습될 수 있는 유리한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그리고 大陸의 重工業과 방대한 基礎科學 分野의 發展은 是濁에서의 輕工業

과 應用科뿌技術의 발전과도 理想的인 補完關係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l+1國大陸은 지난 40년에 결친 重1業과 高度科學技術의 發展에 치중함으로써

尖端科學技術 등 여러 방면에서 - 

til M 先進的 水準에 접근하는 방대한 科學技術

硏究慷系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도과학기술을 생산력 발전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l+1國은 상품경제의 발

전과 관련, 이러한 側面에서 是濁이 保有하고 있는 강력한 應用짜學技 祈은 大陸

의 經濟發展에 절실히 필요한 바, 이는 大陸과의 經濟的 補完關係의 형성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뵤인다.

그리고 蟲濁이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탈피, 技術集約的 産業을 적극적으로 發

展시키고 있는 반면에 中國은 人0나 經濟構造上 勞動集約還産業이 전체 국민

경제에 점하는 중요한 地位는 그대로 유지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中·是間에 나타나는 經濟發展段階나 生産要索上의 差異·1生도 兩者間의 經濟的

補完關係 형성에 主要要因으로 작용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兩岸間의 經濟的 補完關係에 異見을 갖고 있는

데, 그 들은 兩岸의 貿易形態가 이미 「初期産業聖(Initial Industry)」相互補完聖 貿

易에서 점차 「産業內 童 爭聖 貿易」으로 나가고 있음에 따 1 雙方은 問接貿易에

서도 점차 競爭關係를 露里하고 있고 아울러 +國의 臺濁에 대한 經濟制裁惜置

의 페能性도 이로 인해 점차 높아질 것이라 論調하고 있다 
O) 그러나 大陸의

學考들은 兩岸의 經濟關係가 基卒的으로는 相互補完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보

解를 같이 하고 있다 71 )

70) 葉新異, frE穀, 「大陸商務活動對産業·彩響典因應對策0, +華經濟硏究院, 1989년 7월;丘穀, 
"

兩岸

間接貿易急期刺-是濁産業的 ii突," 「是4rdi銀行月干1]], 지21권 제1기, pp. 4-32.

71) 嚴筆大, 
"

兩岸經濟關係典我國的大陸經濟政策," 먀 1-1華戰略+르倉學術硏討含發衰論文」. pp. 7-8 :

李華夏, 
"

臺濁1i坡兩岸經貿關係的反省," 「[-Pl國)d胞硏究學쌉學術論)L, p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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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臺濁의 Ri着集約還 쇼業이 自身의 資卒과 管理方法 및 商品의 輸出,

販賣能力을 가지고 大陸에 進出, 찹學%i祈의 開發 습作을 추진해 가는 경우, 이

젓은 앞으로 엄청난 濯在力을 갖는 事業이 될 수 있을 젓이다. 특히 이들 豊濁

쇼業들이 PP國大陸의 科學拔術 力量, 특히 基礎科學部門의 力量을 效率的으로

活用해 가는 경우, 엄청난 附加價値의 획득은 물론, 自慢의 質的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臺濁經濟의 大陸

進出은 Push 폿因과 Pull 要因의 동시작용에 의해 더욱 積極化되고 있으며, 이

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深化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臺濁에서의 國內 投

資要因의 惡化와 産業構造의 調整은 臺濁經濟의 海%k進出을 위한 강력한 Push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5년 以彼 地價上昇과 勞動力의 심각한 缺芝, 勞

動集約歷 産業으로부터 拔術集約컫 産業으로의 轉換 등 産業構造의 調整은 臺

濁쇼業의 大陸進出의 중요한 Push 要因을 이루고 있다. 특히 노 동력 問題와 관

련, 臺濁은 32만명의 勞動力이 缺芝되고 있으며, 이러한 勞動力의 不모現象은

臺濁 勞動力 生産·It을 이미 資金上昇의 速度에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勞動力의 심각한 부족은 勞使問의 紛%q를 증대시키고 있다T2)

이에 대해 大陸이 갖는 노동력의 過廟現象, 資金의 低廉 및 광할한 土地, 풍

부한 天然資源이나 言語文字, 文化上의 問質·It 등은 를濁쇼業의 大陸進出을 위

한 강력한 Pull 要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壯界 各國의 經濟調整과 찬PE的인

/부體主義의 檀頭에 따라 臺胃과 美, B 등 西方과의 經濟貿易摩棟의 深化와73)

遇多한 PF換保有高, 臺濁貨 評價-卽上74) 등은 中/]·쇼業 爲主의 勞動集約聖 7][1工

輸出工業의 持續的 發展에 심각한 沒害폿因으로 作用하는 반면, 臺濁쇼業의 大

陸進出을 모색토록 하는 중요한 자극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國大

72) 1989년 상반기에 있어서 를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LOGO건을 넙고 있으며 노사

분규에 참가한 사람도 4만명에 달竟다.

73) 1989년 학美무역혹자 120 억 달러, 학 EO무역흑자가 31억달러에 달했다.

74) 1988년 이후 2년간 年平均 40% 내외의 절상을 해왔다.



66

陸은 이미 是濁의 산업구조 조정과 산업전환 및 시장분산을 위해 불가결한 지

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머, 특히 방대한 기반을 갖고 있는 大陸의 기초언구와 일

부 첨단적인 과학기술은 臺濁産業의 구조조정과정에 절일히 요구되는 협력사항

으로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分折한 바와 같이 中·是 雨者間에는 經濟關係를 소而 發展시킬 수 있

는 理想的인 相互 補完關係를 갖고 있고, 또 是濁政府의 大陸進出을 위한 Push

要因과 Pull 요인이 동시에 發生하고 있음에도 骨구하고 兩者問 經濟交流가 크

게 進展되지 못했던 것은 中·是의 國內潭0台的 狀況과 相互 相對方에 대한 認議

과 政策의 硬直·1生, 특히 是濁의 大陸에 대한 「2조政策」등 주로 政始理念的인

갈등에 主要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是間의 경제교류를 저해해온 정치, 이념적인 갈듕들이 양측의 指導

慷制의 變化에 따라 크게 解消되고 있고, 특히 兩者交流에 있어서 좀定的이고

防鎭的인 오場을 堅持해 온 是濁側이 과거의 팸念指向的 道德까交로부터 과감

히 脫皮, 現實主義的 까交政策으로 施回함에 따라 大陸에 대한 보다 積極的이고

轉向的인 政策을 폄으로써 兩者間의 經濟關係는 앞으로 크게 發展될 展望이다.

그런데 兩者間 經濟交流에 대한 政治的 沒害要因들이 더욱 철저히 除去되어

가는 경우, 같은 民族文1h 言語를 갖는 두개의 l+1國間의 經濟交流는 急進的으로

擴大되어 갈 것이다. 물론 +國大陸이 안고 있는 政局의 주安定性이나 投資環境

의 조健소 및 中國大陸의 中央集權制度 동은 向後 兩岸 經濟關係의 發展에 溫

寄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까換不足, 金融系

統의 까換어음 수속 및 행정간섭 등을 포함한 대륙 投資環境의 Aq健金이나 大

睦經濟의 中央集權的 慷制 둥은 ti岸經濟의 進-步 발전에 중요할 걸림돕이 作

用해 갈 젓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림돌의 存在에도 불구하고 최근 大陸에 대한 臺濁經濟構遣

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趣勞, 즉 投資空間의 續犬, c(1短쟤的 投資 7爲,

間接投資에서 直接投資로의 轉換, 投資對象과 規模의 擴大 및 勞動集約歷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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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拔術集約遷으로 轉換 등이 더욱 加速化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앞으로 크 게 進展되어갈 海坡雨岸問의 經濟交流의 擴大가 르濁이나

大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 中國의 경우, 이러한 經濟

+鳥力關係의 績大發展 자체가 그 들의 궁극적 目標로 하는 國家統-의 중요한 하

나의 폿因이 되고 經濟統습에 대해서는 多樣한 勉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中國大陸의 經濟發展과 관련된 資쇼不足을 緩+D시킬 것이며, 둘째, 비교적 先進

的인 技術과 管理經驗을 導)L함으로써 大陸産品의 品貿을 提高시킬 수 있고 셋

째, 더 많은 屬俯機合를 提共밤을 수 있으며, 또 락PP貿易을 績大하여 더 많은

아貨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雨岸間의 經濟關係의 深化가 률濁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게

되는 경우, 단순한 經濟的 側面에서만 볼 수 없고 「國家安소」의 문제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된다. 우선 雨岸問의 經濟交

流가 더욱 擴大, 深化되는 경우 臺濁쇼業의 具慷的이고 現實的인 利晝이 大陸地

城과 긴밀히 連繫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中國은 大陸과 긴밀한 現實的 헤益

을 같는 쇼業)Q이나 쇼t集團을 통해 臺濁政府에 政治的 壓力과 要求할 수 있

는 채널을 確保할 수 었고, 나아가서는 臺濁內 親大陸勢力를 培養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률濁과 大陸은 )CD나 領土, 總體的 經濟規模 등에서 헌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를濁經濟의 大陸에의 吸收페能·險이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률濁의 大陸吉場과 資源에 지나친 依存은 大陸經濟와의 統슴

이나 q치%의 結暈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러한 률濁의 大陸에 대한 경제적 依

存·院 深化는 結果的으로 臺濁産業의 大陸投資는 基계4%으로 勞動集約歷에 속하

고 臺濁에서의 수출도 이미 쇠퇴한 분야이며, 原침%加工方式으로 大陸에 投資되

고 있어 를濁産業의 空洞化를 招來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視角도 없지는 않다mS)

75) +華經淸硏究院, 
「關於大陸投資環境典兩岸濯在投資關係的硏究」, 를rtb ; 198 년

� 

10월 pp.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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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臺濁의 大陸投資와 大陸産業의 空洞/h의 相關·It에 관한 問題는 臺濁이

良好한 經濟産業發展의 환경이나 條件을 提共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

특히 大陸에의 投資는 豊濁쇼業5들이 東南亞나 기타 國家에서의 投資에 당

면하는 文化, 言語, 風俗 둥과 같은 非經濟的 障碑要因, 즉 無形的 障碑가 介在

하지 않기 때문에 是濁資쇼에 대한 大陸의 競爭은 오로지 經濟的 收整往만을

唯-한 基準으로 하여 이루어진다.76) 이에 따라 臺濁의 X陸投資는 國境內部에

서의 投資弟果를 갖기 때문에 )V陸에 대한 是濁資쇼의 流動現象이 급속도로 展

開될 可能·l't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지난 2, 3년에 있어서 豊濁쇼業의 大陸投資

가 급속도로 伸張, 餘他地城에 대한 投資額이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반

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大陸에 대한 소而開放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도 이러한 신속한 投資增大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直接投資에 대한 臺濁

政府의 禁쇼惜置가 鮮除되는 경우, ·豊濁쇼業의 大陸進出이나 投資는 엄청난 速

度로 增加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大陸에 대한 臺濁企業의 投資가 급격히 증대

되고, 또 그 들의 關·c·이 是濁內部로 부터 
I
d漫으로 轉移해 가는 경우, 이러한

헌상은 是濁經濟가 驗力하고 건전한 基礎를 i暗호해 있다고 한다면, 臺濁經濟의

持續的 發展에 順機能的으로 작용할 것이다. 렇지 못할 경우, 臺濁經濟發展이

나 「負의 弟果」를 招來할 것이머 특히 是濁産業의 空洞化의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해 닫 것이다.

그런데 是濁의 旣存 産業構遣에 있어서의 동질성이 너무 높다든가 l+니·企業

運營의 特貿에서 볼 때, 臺濁 産業構遣의 調整은 韓國이나 B 卒에 비해 더욱 어

렵게 되고 있고, 특히 兩岸經濟交流에 대한 統制가 크게 緩+D되는 겅우, 臺濁經

濟는 狀2묘이 大陸의 生 尉畵件에 의해 補完될 페能性이 크고, 또 臺濁産業構遣가

76) 鍾呼, 
" ·臺商赴밧陸投資0(J經濟勉果典政策建議-兼論商業空洞化的危機," 「經}齊專騰(臺北)」, 제23

호, 1991. 7. 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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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調整되지 않는 한, 臺濁쇼業들은 大陸과의 經濟協力을 垂直的인 관

계보다는 水平的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傾向을 보일 것이고 이것은 結暈的으로

를濁의 國際競爭力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T77] 따라서 臺濁內 産業構뇨의 深化

는 률濁産業晝洞化-의 潛在的 威脅으로 나타날 수 있음으로, 앞으로 憂濁政府는

자체의 經濟構뇨調整에 積極 합의하면서 大陸과의 經濟協力에는 일정한 距離를

계속 維持해가는 신중한 政策을 취해 갈 것으로 뵤인다.

이것은 中쁘의 統-政策이나 雨岸間에 內在하는 T均術·It에 나타나는 政治的

考盧의 産物이면서 동시에 臺濁産業의 空洞化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을 除夫

한다는 經濟的 考慮가 同叫에 IFS用한 政策選擇이 될 것이다.

77) Ibil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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班. 中國·是濁 交浦·協力의 制度約 裝置와 規範化

1. 儉1]房 6 養置

中共을 叛 L集團으로 간주, 大陸과의 졉촉·교류를 전먼 거부해왔던 법직 기초

를 이루어왔던 「勤 L時期」의 「臨時條約」이 철페됨에 따라 是濁과 大陸間의 民

問交流가 급속히 증가되어 갔고 이러한 ) <的 交流와 과학기술, 문화, 학술 및

체육분야의 交流가 量的·貿的으로 엄청난 변화를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交流

의 급전적인 증가는 점차 양측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실무적인 問

題들이 발하기 시작兎고 이러한 問題들은 國共兩黨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兩岸間의 官方이나 牛官方的 성격을 띠는 접촉이 불가피하게 되었

고 이 러한 실무적 問題 해설을 위한 官方的 혹은 半官方的 접촉의 양적 증가와

수준의 격상에 따라 兩岸間의 기능적, 기술적 協商도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대되는 交流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또 規範化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의 필요성이 절실해 짐에 따라 일부 機構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즉 蟲

濁政府가 大陸과의 접촉, 교 류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海映基金合(이하 海基含)

가 실치된 것을 비롯, 大陸에서는 1991년 12월 16일 民間團慷의 성격을 띠는

소國家的 機構인 海映關係協合(이하 海映合)가 설치되었고 이를 계기로 雨岸間

에는 순수한 民間形式의 伸介機構들도 설립되었다. 이러한 민간 中間機構들의

출현과 그 활동은 
'

兩岸交流를 더욱 활성화하는 촉진작용을 해왔으머 이러한 伸

/i%機構들에 의 한 交流의 管성화는 현단계 臺胃·大陸問 상호 교 류의 중요한 득

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是濁의 경우, 雨岸交流過程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問題들을 처리하는 방

식에 있어서도 이미 民問形式에 의한 해걸로부터 점차 牛官方形式으로 전환하

고 있다. 즉, 과거의 적십자를 통한 해결 단계에서 벗어나 주로 海基含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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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臺濁과 大陸側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한 問題들중에는 中華航空(CAL)의

貸物機事件 해결을 위한 담판, 金門協議書의 서명, 三保警事件과 屬포號事件 등

이 있으며, 특히 1991년 8월 20일 圍8號 魚航事件의 해결을 위해 中國大陸의

적십자 총재와 기자가 최초로 를濁을 방문한 바 있다t78) 특히 同事件 해결을 위

해 를濁을 방문했던 中國적십자 총재의 臺濁內 친척들과의 A道的 상봉이 이루

어졌고 또 기자의 臺濁內 취재가 허용된 바 있는데 이것은 雨岸關係의 발전에

있어서 단순한 圍韓號 事件 자체의 해결과는 비교될 수 없는 중요한 상정적 의

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쌍방간의 交流가 급진적으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 婚姻, 재산권 계승, 부동산,

債權債務등 수많은 못·刑事司法問題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쌍방은 이

러한 복잡한 技術的 問題 해결을 위한 접촉이나 이를 위한 制度的 裝릎의 설치

가 절실해졌다.

특히 李登輝政權 登場이후 臺濁政府는 犬陸과의 交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

하면서도 이렇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雨岸間의 交流를 그 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통제 혹은 規範化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에 따라 를濁側

은 펼요한 機構의 설치를 통한 制度的 裝置와 兩岸關係에 관한 條步11 채택 등

입법을 통해 大陸과의 交流를 規範化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大陸政策 추진을 위한 制度的 裝置와 관련 1990년부터 國家統-委員合,

大陸委員合, 海基合 및 國못흐 大陸工作 指導/]·組 및 臺濁省政府 大陸/j·組등 大

陸政策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機構들을 건립하였다.

1990년 9월 설립된 國家統-委員含는 總統을 主任委員으로 하고 刷總統과 3죽

政院長 및 總統이 위촉하는 1명 등 3명의 嘉1]主任좃員과 임기 1년으로 총통이

임명하는 25-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問委員合의 주 임무는 國家統-의 기

78) 朱衛東, 
"

試論후登輝소政後的大陸政策和兩岸", 「臺濁硏究」, 1992年 第1期,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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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침과 兩岸關係를 규정하는 基卒綱領이나 청사진을 제정하는데 있다. 특히

總統이 同 委員含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中華民國 I+2國大陸을 +國으로 統-시

키는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9)

1991년 1월 大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行政院 아래 大陸委員合릅 설

치兎는데 이 機構는 전술한 國家統-委員含에서 제정하는 기본원칙과 戰略에

기초, 大陸에 대한 구체적인 政策을 제정하고 이러한 政策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有關機關問의 협조를 해가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동 委員合는 伸/f機構

에 臺濁과 大陸간의 각종 업무와 교 류사항율 처리할 수 있는 權限을 姜任하거

나 거부 혹은 감독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同委員合는 主任委員 1명과 裏1]主任委

員 2-3명 및 i 政院長이 임명하는 17-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 아래

집행부서로서 企書1]處, 文찬處, 經濟處, 法定處, 港模(홍콩, 마카오)處, 連結處 및

聽書處를 두고 있다.

그런데 1司委員合는 大陸業務에 대한 최고의 책임기구이기 때문에 동 委員合

의 政策決定過程은 입법부문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으머 이에 따라 정책제

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 貫11t이나 公開11t, 持續性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1990년 11월 臺濁의 財團法)<形式의 伸介機構로 설치된 海基合는 臺濁政府가

「三7政策」을 게속 유지해 가는 과도적 시기에 있어서 中國大陸의 中共當局과

직접 접촉, 교 류할 수 있고 또 大陸+也城에서 機能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機

構이다. 1司機構는 재단법인의 「基金」 형식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民問機構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기능이나 역할은 W陸委員숨로부터 權限을 委任밤은 업

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러한 海基合의 權限委任은 行政院 大陸委員合와 재단

법인 海基含間에 체결된 姜淫契1<J에 근거하고 있다.80) 특히 同機構를 설치한 것

79) T樹範, 
"

開放探親以來中華民圍大陸政策的發展", 「中國大陸硏究」 제35권 제8기, p. 12.

80) 問契約 내용에 관해서는 馬英/L, 「兩岸關係的回顧典前譜」(臺1行政院9v陸委員合 1992),

pp.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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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兩岸間의 상호교류와 상호작용이 두 政府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연결되는 것

을 막기위한 緩衡+也普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동 機構의 교 량적 역할을

통해 雨岸間의 交流를 「대등한 關係」로 전환 中國의 「- 國兩制」에 입각한 中央

政府와 地方政府間의 불평등한 틀을 타파하려는 데서도 중요한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大陸政策을 추진해 가기 위한 制度的 裝置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問題點들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問題點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은 國家統-委員合의 法的 f-th位인 것이다. 同 國家統-委員合가 비

록 특정한 임무를 갖는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統-텀標가 단시일내에 달성되

지 못할 경우, 國家統-委員合를 장기적으로 존속시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

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시에 國家統-委員合의 정책결정은 실질적으로 政府

機關에 보편적 拘束力을 갖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곧 國家統-委員合가 大陸政策

의 最高決定機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國家統-委員合의 춘的根據 問題는

더욱 심각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大陸政策 수행과 관련한 각 機構의 權限과 책임구분에 있어서도 問題

점이 없지 않다. 國家統-委員合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종의 자문기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政策決走機構로 나타나고 있다. 海基合 역시 그 들의 自主

權 범위문제와 관련, 大陸委員合와 대립·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海基含의 伸%-

역할이 강화되면 될수록 大陸委員含의 기능은 더욱 위촉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

은 당초 大陸政策推進을 위한 조직건립의 기본방향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裝置上의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海基合의 카운터파트로서 海映

9를 설치한데 머물고 있는 中國大陸에 비해 臺濁側은 兩岸關係의 交流나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臺

濁은 大陸과의 關係에 대한 基本戰略으로부터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에 이르기

까지 보다 일괄적인 運行慷系를 확립, 앞으로 전개될 雨岸間의 상호 교 류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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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 치들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規範化 : 交浦時 發生하는 紛爭과 法的 解決方戒

1987년 兩岸間의 친척방문에 대한 방조치와 「勸 L時쟤」의 종졍에 따라 Ifl

國大陸과의 交流릅 불가능케한 법적 근거가 해소된 이후 兩岸間의 )L的 交流는

금격히 증대되어 갔다. 이러한 A的 交流의 증대는 民事法을 포함하는 다양한

法律聞題들을 야기시키게 되였다. 이러한 聞題들은 단순한 法律上의 問題나 재

판상의 問題일 뿐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中國大陸과 臺濁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무적 問題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 쌍방의 일부 법체제의 法律效力을 조 건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兩岸關係에 관한 입법조치는 대부분 是濁側이 일방적으로 제정

한 經濟 및 出)L國 制限에 관한 볍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兩

岸經濟交流 管理 및 啓導에 관한 業務要點」동을 들 수 있다. 특히 豊濁側은 兩

岸問의 交流過稚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法律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던

행정명령 혹은 조치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W규로 통합하기 위해 1990넌 11월 l

일의 行政院 제2205차 회의에서 「是濁地區와 大陸地區 A民關係條例草案」을 마

련하려고 동 초안을 ]그法院의 議合를 거쳐 1992년 7월 31일 현재 總統 제3736

號領으로 公布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 단계에 있어서 豊濁파 大陸間의 政府問의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권위있는 當局問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상호 구속력을 갖는

兩岸關係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中國大陸의 경우, 是濁은 中華)L民共和國의 분할될 수 없는 구성부분

을 이루고 있다는 「하나의 中國」 政策읗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政策은 中國 大

陸이 是簿과의 交流過程에서 파생하는 모든 法律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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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雨岸間의 交流에서 발생하는 충

돌의 성격을 한 國家 내부의 지역간 法律術突의 범위로 규정하는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中國大陸은 兩岸間에 발생하는 모든 民事法上의 聞題

해결을 위한 규정에서 臺濁住民을 같은 中國)L으로 간주, 大陸)<과 동등한 대우

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大陸의 
.

경우, 兩岸聞에 발생하는 民事血上의

問題해결에 대한 特別規定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8硏究에서는 兩岸問에 나타나고 있는 法術突이나 法律聞題 및 이러

한 聞題해결을 위한 規範化 과정을 접근 가능한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民事

法에 초점을 두기로 하며 또 이러한 法問題 해결에 대한 中國大陸側의 立法過

程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是濁側의 경우를 중심으로 관찰하기로

한다.

海映兩岸關係에서 나타나고 있는 民事事件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m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상대측 住民인 案件, 卷 당사자 쌍

방이 臺濁住民이면서 訴訟對象物이 大陸에 있는 案件, 卷 당사자 쌍방이 大陸住

民이면서 訴訟對象物이 臺潛에 있는 案件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臺

濁은 1987년 11월 臺胃)<의 大陸 친척방문을 개방한 이래 이러한 大陸곽 관련

되는 民事法律聞6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제정해 왔고, 이에 따라 臺

濁은 大陸과의 關係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民法노의 問題들을 해결하는 일관성

있는 조 치나 모델을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雨岸問의 호流에 대한 豊濁側의 規範化나 일련의 법제정은 현실적으

로 증가되고 있는 兩岸間의 實務的 問題들을 해결하려는 데서도 주요 목적을

찾을 수 있으나 兩岸間의 급격한 交流증대에 따라 불가피해질 兩岸間의 과도한

密着現象과 를濁의 犬陸에 대한 심각한 의존현상의 출현에 대한 위기인식이 그

들의 大陸政策에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雨岸關係에 관한 臺濁側의 規範化조치는 雨岸關係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해 갈 것이다. 들胃에서의 「勤 L」 體制의 폐지와 더불어 憲政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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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되는 경우, 是濁側의 大陸과의 交流를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띠 특히 전술

한 「雨岸關係條例」의 채택에 따라 是濁側의 兩岸關係에 대한 입법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되게 도]었다. 이에 따라 兩岸問의 機能的 측면에서의 교 류고]-정

에 나타나는 問題들의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실무적 協商이나 합작도 점차 상

당한 성과와 진전을 거두게 될 것이다.

특히 兩岸交流에 대한 是濁側의 規範/h와 법-o- 둥 일련의 체계적 조 치들은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是濁의 일방적 제의에 의

한 것이지만 이러한 법조치들이 앞으로 兩岸關係에서 나타나는 法條問題들을

해절하는 유효한 기초로 작용해 갈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가는 경우, 그러한 臺

濁에서의 경혐은 中國側이 앞으로 臺濁과의 關係에서 발생하는 法律問題吾을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교훈이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兩岸間의 交流

增大와 다양한 法律問題의 파생으로 나1國측도 兩岸交流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

조치가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中國측 역시 臺胃과 관련된 民事案件의

처리를 위한 政策을 慷岸,%h하고 法制1h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

금까지 이 러한 분야에서 是濁側이 취해온 行政命슈이나 법규들을 雨岸關係 發

展이나 交流를 위해 졀실해지고 있는 +國側의 입범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

치게 될 것이다.

현재 是濁海1映兩岸問에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는 民事案件은 遺産相續과

기타 財産權 1퍼題 및 婚姻과 신분 및 債務關係, 財産聽償問題 등으로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遺慶相繼1i

臺濁의 內政府는 1988년 10월 「大陸1主民의 在豊親族 遺産相續이나 處分을 위

한 身分 認定作業에 관한 規定」(大陸民衆繼承或處分在료親屬遺産身分認定作후規

程)(이하 「作業規定」)을 提案한 비- 있는데so 이것은 臺濁에서 제정된 大陸과 연

81) 562B幸亂」, 198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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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는 相續問題에 관한 최초의 il政法規라고 할 수 있다.

同規走이 제정되기 이전에 臺濁)j-政院은 Ii-政命수方式으로 大陸과 연계되는

相續聞題를 해결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 致다. 즉 사망자의 상

속인이 률濁內에 不在할 때, 大陸의 상속인이 유산상속을 신청해 오는 경우, 본

인이 직접 신청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그 신청 · 접수를 거부해

왔다. 대륙의 상속인이 홍콩이나 료濁의 변호사에 委任하거나 蟲濁內의 천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統- 이후에 다

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동 유산은 우선 行政院國軍退役官兵輔導姜員合

(이하 「退輔合」)등 機關에서 대신 뵤관하도록 하였다. 內政部의 가%業規定」은

바로 이러한 行政院의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同「作業規定」에 따라 大陸住民이 률濁에 와서 親族遺産을 계승하려면 우선

「動員勤 L時期國家安企法實施細則」의 규정에 따라 동 상속인이 「自由地孤」에

만4년 이상 거주, 當地의 居住權을 획득해야 하며 동시에 臺濁의 赤十字社나 기

타 해외 有關機關에 의해 동 상속인과 사망자간의 친척관계에 관한 확인문서를

발부받아야 비로소 臺胃 입국수속이나 상속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

서 볼 때, 大陸의 상속인이 臺濁의 친척이나 변호사를 통해 상속을 신청하는 것

은 同「作%規定」의 고려사항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으) 따라서 同規定은 실질

적으로 를濁親 의 유산에 대한 대륙상속인의 상속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同內政部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 退輔含가 行政院 명령에 의해 1988

년 전후해서 공포한 「國家退役官兵死c 몇 遺産財物處理法」(이하 「財物處理

法」)을 들 수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직접 률濁에 입국해 유산을 취득할 수 없

는 大陸의 상속인은 第3者에게 委淫해서 유산을 취득할 수 엾으며 동 유산은

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統-이후 法的 節次를 거쳐 반환될 수 있다고 되어

82) 「民暈B報」, 198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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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雨岸關係에서 발생하는 遺産相續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是胃의 行政院 법규들은 是濁民法에 있어서 상속에 관한 규정들과 모순되고 있

기 때문에 이들 ii政規定들은 그 시행과정에서 臺潛의 司法機關들로부터 존중

받거나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是濁法

院들이 판정을 통해 이들 i7政法規나 命令들의 法的 效力이나 拘束力을 부인한

두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그 첫번째 사례는 1989년 李氏 男妹가 「退輔含」에 제기한 소송안건이다.

1984년 퇴역노벙인 李學文(LU京省 濟南5)이 교통사고로 豊北에시 사망했는데

당시 사망자는 臺濁촤폐 136萬元 싱-당의 유산올 남겄으며 동 유산은 r 退輔合」

에서 보관해 왔다. 그런데 뒤에 大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자의 자녀인 李秀美

과 李元昌이 동 소식을 접하고 이들'은 友)<에게 委話 「退輔숨」에 동 유산취득

을 신청兎다. 그러나 「退輔含」는 전술한 「財物處理法」에 의거, 동 유산의 반환

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李氏 남매는 臺濁의 변호사에 委淫, idh 地方法院에

民事訴訟을 제기하고 「退輔合」가 동 유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對4h 地方法院은 1990년 3월 李氏 남매의 승소를 판정하고 「退輔含」는

즉각 同 遺産을 李氏 男妹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동 재판판결은 실질적으로

臺濁行政院과 內政部 및 退輔合의 전술한 i7政命수이나 法規의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T*3$

두번째 사례는 1990년 陳大良이 「退輔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안건이다. 軍

身으로 是濁에서 거주하던 老兵 李玉凰이 1990년 역시 교통사고로 臺4h에서 사

망兎다. 中國 廣西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인 陳大良은 그 아들이 臺4b에 월부

유산과 死-t保險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對北의 %A을 통해 「退輔合」에 동

유산의 반환을 요구兎다. 이에 대해 「退輔윱」는 역시 전술한 「財物處理法」에 의

83) 「臺濁時報(臺4D」. 199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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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陳大良은 홍콩 변호사를 통해 民事壽訟을 제

기하였고 1990년 10월 중순 률gb地方法院은 동 안건을 심리, 「退輔合」의 패소를

판결하고 유산의 반환을 명한 바 있다t*i)

이와 같이 是濁 i 政院과 그 소속하의 內政部나 「退輔合」의 전술한 행정명령

이나 법규의 내용들은 是濁 民法上의 기본 규정들과 대립될 뿐 아니라 를濁法

院들에 의해 그 실질적 효력이 이미 부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규정들은 일부

수정되어 前述한 「릇濁地區 및 大陸地蓬2/k民關係條例」(이하 「
兩岸關係條例」)

내용으로 삽입되었다. 同「兩岸關係條例」 제66조에는 「大陸地區住民이 를濁地區

住民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開始B로부터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에 있는 法院에 書面으로 相續意思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젓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또 제67조에는 「피상속인의 를

胃地區에 있는 유산을 大陸地蓬佐民이 법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 그 소득재산

총액은 - j<當 를濁화페(新是弊) 200萬元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w腸

) 그런데 최종적으로 채택, 公布된 同條例는 1990년 行敢院이 마련했던 同條例

草案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일부 수정이 가해졌는데, 草案에서는 大陸住民의

최종신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였으나 최종 확정된 「條例」에

서는 2년 이내로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그런데 海貌兩岸閏의 교통, 통신상황

이나 大陸住民들의 재정능력의 한계 등에서 볼 때, 2년 이내에 유산상속을 신청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同條例에서는 「 自 由地區」에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하는 등 行政院

이나 內政部, 退輔含 등의 행정명령이나 법규에 포함되었던 가혹한 조항 둥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大陸住民의 是濁의 유산신청은 크게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전술한 條例 후案에서는 「大陸+也區 상속인이 본 條例 시행일로부터 5

84) 「
中團時報], 1990.10. 2

85) Ibid.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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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내에 허가를 밤은 뒤 是潛地溫에 들어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있는 法院에

서면으로 상속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36) 료濁의 친척이나 변호사

를 통한 姜任申請을 완전배제하였으나 최종 「條例」에서는 이러한 姜任신청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따라 大陸住民의 豊濁內 유산상속이 실절

적으로 가능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爵姻閏題

是濁과 大陸間에 나타나는 婚姻問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는 1949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婚姻問題이고 다른 하나는 1987년 是濁이 大陸親

戚 방문을 허용한 이후에 발생한 婚姻問題이다.

1) 1949년 이전의 婚姻問題

1949넌 이전에 있었던 婚姻에 대해 是濁側이 처리한 전형적인 사례는 鄧元貞

婚姻問題다. 鄧元貞은 福建省 龍看縣)t으로 1940넌 고향에서 陳窟香과 결혼하

였으나 1950넌 홍콩을 경유, 是濁으로 가 1960넌 是北에서 모李욕과 다시 결혼

慷다. 1983년 陳이 鄧을 홍콩에서 다시 만났을 때, 鄧은 이미 是北에서 재혼하

여 자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1984넌 陳은 홍콩번호사

에 姜廷, 臺濁法院에 소송을 제기하고 是濁民法 제985조와 992조의 규정에 입

각, 鄧의 是濁에서의 婚姻無效 및 취소선고를 요구했다. 臺中地方法院, 是濁高等

法院 및 是濁最高法院(1188년 12월)등 세차레의 재판 결과, 鄧의 패소로 끝나

鄧과 吳의 婚姻無效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鄧은 司法院大法官含議에 법률해

석을 요구하고 법관들이 판결시 근거로 했던 民法 제992조의 규정은 惡法임을

주장兎다. 그 결과 동 대법관회의는 1989년 6월 23일 제242조 법률해석을 내리

86) 
4

暑濁地區와 )d謹地區住民의 關係에 관한 條例草案 第54條", 「是濁·中國閨 交流兩岸法規集(統

- 院, 1992)J,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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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鄧의 재혼은 「願章의 重大變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젓으로 民 史

제992조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선언兎다. 鄧은 이러한 대법관회의의 법

해석에 근거하여 다시 最高法院에 再審을 제소하였으며 同最高法院은 동대법관

회의의 법해석에 근거, 原判法,을 폐) )하고 鄧과 듀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선

고하였다T87) 동 안건의 최후판결 결과는 1987년 11월 大陸과의 친척방문을 허용

한 이전에 雨岸間에 이루어전 二重結婚의 경우 뒤에 이루어진 결혼에 대해 유

효성이 인정됨으로써 쌍혼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전술한

「兩案關係條例」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즉, 同 條例 제64조에 의하면 「부부

중의 한 사람이 臺濁地區에 있고 다른 한사람이 大陸地區에 있어 동거할 수 없

는 경우, 한사람이 1985년 6월 4일韶) 이전에 호婚兎을 때에 flj割關係/k은 취소

를 신청할 수 없으며 1985년 6월 5일 이후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호婚했을

때에는 나중에 한 結婚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前項의 경우 부부쌍방

이 모두 효婚했을 때에는 나중에 婚姻한 날부터 본래의 婚姻關係는 소멸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89) 또 同條例 제76조는 「배우자중의 한사람이 를濁地孤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이 大陸+也慕에 있는 경우,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重婚兎거나 배우
p

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동거하고 있울 때에는 訴遣와 처벌을 면

제해 주도록 하며 婚姻이나 동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규정되어 있다으)

2) 1987년 이후의 婚姻問題

1987년 11월 大陸과의 친척방문을 허용하고 난 이후 새로이 발생한 婚姻問題

에 있어서 蟲濁側은 臺濁에서의 인구억제라는 政策的 고 려에서 臺濁側 배우자

가 大陸의 배우자를 따라 犬陸에 가서 정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兩岸間의

87) 篇훔信, 
"

論豊濁方衝處理典大陸民事法律問題的作法", 「豊濁硏究」, 1991년 제3기, P·71.

88) f飢正된 民法 제992조의 發效B이다.

89) 
"

를濁地區典大陸地孤)(民兩岸條例", 「中國犬陸硏究」, 第35卷 第9쟤, p. 100.

90) Ibid·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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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婚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술한 「兩岸關係條例」에서는 1987년 이후 발생한 婚姻펴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同條例 제52·-54조에서 兩岸婚姻의 볍률적용 問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1987년 이후 兩岸間에 발생한 婚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同條例 제42조의 「是濁地裏住民과 大陸地裏住民이 大陸地裏

에서 결혼했을 경우」91)라는 표헌은 1987년 이7 발생한 大陸住民과 臺濁住民問

의 결혼상황을 분명히 마련하고 있는 「
兩岸關係條例實施線戊0」과 「大陸住民의

臺濁地孤進)L許페惜置」에서는 1987년 이후 새로이 발생한 兩岸 婚姻에 의해 大

陸의 배우자가 是濁으로 와서 정칙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1991

년 5월 是濁行政院 大陸委員含가 제정한 3<法入國한 大陸住民의 大陸送還處理

要點」에서도 이러한 兩岸通婚을 간접적으로 2지하고 있으떠 兩岸間에 새로이

발생하는 婚姻에 의해 大陸의 배우자가 臺濁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동 「要點」에서는 임신 5개월 이상, 出産 혹은 遺産

2개월 이내의 大陸 불법체류자는 大陸 送還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으나 일

정기간이 만료되거나 原因이 소멸된 뒤에 동 「要點」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大

陸으로 송환되며 大陸地裏의 부녀자가 출산한 영아는 환濁의 生父가 동의하는

경우, 臺濁에서의 양육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大陸으로 같이 송환되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92)

그 외에 1991넌 5월 8일 是胃 行政院 大陸委員合에서 제정 · 공포된 「大陸同胞

의 是濁定着申請規定」에 의하면 大陸問胞가 현재 年餘이 75세를 넘어 臺濁에

배우자가 있거나 혹온 70세 이상으로 大陸에 의탁하거나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자나 臺胃의 부모, 자너 또는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거나 돌보아줄 사람이 웠는

경우, 是胃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T93) 이것은 실제적으로 兩岸

91) Ibid. p. 99.

92) 「中央0報」, 1991. 5.15

93) 「
312 陸同胞의 臺濁定着申請規定」, 前揚 ·臺濁·中國間交流兩岸關係法規集,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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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鋼에 관한 일종의 閨接規走이라고 볼 수 있다. 동 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대부

분 1949년 이전에 이루어진 婚姻을 의미하지만 1987년 이후 를濁에서 大陸으로

건너간 노 인이 새로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臺潛의 노 인이 大陸으로 가 새로운 婚

姻關係를 맺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또 새로이 婚姻한 大陸의 배우자가 是胃에

정착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재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75세 이상의 노 인 중 豊濁에 가서 정착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 是濁 노 인이 大陸으로 돌아가 재혼하는 경우, 배

우자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하인데 이들이 10년이나 15년이후에 가서 비로

서 是濁에서의 정착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是濁정착을 금지한 것과

같기 때문에 +國大陸의 친척방문을 허용한 이후에 이루어진 重婚問題와 관련,

전술한 「兩岸關係條例」에서는 「1987년 11월 이전에 臺濁住民과 大陸住民間에

이루어진 重婚에 대해서는 소송을 면제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婚姻을 유효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1987년 11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重婚에 대

해서는 무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訴追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은 同「兩岸關係條例」가 공포되

기 전에 이미 臺濁의 司法機關에 의해 일종의 司法判例形式으로서 확립된 바

있다. 즉 1991년 1월 1일 臺濁地方法院 +林分院은 中國大陸航초機를 납치했던

卓툐仁과 高束停間에 이루어졌던 婚姻94)은 불법이며 重婚罪를 구성했다고 판결

하고 雨)<에게 각각 3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aS) 이 판결은 1987년 11월 2일이

후에 발섕한 중혼의 경우, 뒤에 이루어진 婚姻은 무효이며 동시에 중혼죄의 訴

追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전술한 鄧元貞案의 판결이 1987년 이전에 발생한 중혼의 경우, 뒤에

94) 卓長)(조과 高東停은 결혼을 發表했다.

95) 卓료仁은 1969년 沈陽에서 조玉審과 결혼했으나 臺濁으로 가기 전에 卓은 조과의 離婚乎續을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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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婚姻이 유효하고 중흔죄를 이루지 않는다고 한 판결과 더불어 兩岸間

에 발생하는 婚姻問題와 판런, 확립된 법률원칙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젓이다.

그런데 1987넌 이후 是濁住民과 大陸住民間에 발생한 婚姻問題에 대해 臺濁

側이 처리한 방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였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

한 婚姻關係를 간접적으로 숭인, 大陸側의 배우자가 是胃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

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 예는 滿夢影과 1群麗등 두가지 겅우를 들 수 있다.

우선 海南島 처너인 滿은 1988년 臺濁船員 曹定明을 따라 불법으로 臺濁에 입

국하였다. 그런데 당시 滿의 年餘은 1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屛東地方

法院은 그너에게 훈계처분이 내렸고 또 동인의 是濁盾留 일망에 따라 신분증이

발부된 바 있다.

역시 海南島 처니인, 1도 같은 방식으로 臺潛에 갔으나 당시의 한 地方法院

은 그녀에 대해 國家安金法의 위반죄를 선고하면서도 결국 그녀에게 緩刑조처

를 내렸고 또 신분증을 발부해 주었다. 만약 「自由地孤」에 만5년 이상 거주하고

동시에 是濁地蓬에 직계친척이 있는 겅우에 한하여 臺濁 입국을 허용할 수 있

다는 「國家安소法 施行細則」제12조 兮정에 근거한다면 상술한 두 여인은 반드

시 大陸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臺濁의 法院들은 이러한 國家安金法

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재판판결의 방식을 통해 그 들의 是濁層他權의

인정해 주는 간접적있 방식을 취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긴발생 이후 얼마되

지 않아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에 따라 송환조치를 내렸

다. 즉, 海南島 여인 李三身이 蟲濁의 낱자친구와 再合하기 위해 臺濁에 骨법으

로 입국하여 上述한 두 여인이 취했던 방법으로 臺濁層住權을 취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臺濁의 警察當局은 司춘的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同)k을 대륙

으로 강제송환시켰다d96) 이렇게 볼 때, 이러한 問題의 해결에 있어 아직도 상당

한 혼선을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6) 「中國11寺報」,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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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債權·債務關係

1) 公債務問題

여기서 말하는 公價問題란 圍民政府의 公的 機關이 債務者가 되고 大陸住民

이 債權者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臺濁當局은 1964년 「勤 L時期에 있어서 國立銀 7이 大陸徹收 이전에 발행한

주식중 中華民國人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등기방법」을 제정하고 大陸住民

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공채에 대한 상환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動員勤 L時期」의 종결조치로 인해 이러한 규정의 폐기 혹은 수정이 불가피하

게 되었고, 이에 따라 大陸住뭇이 이러한 주식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

인가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臺濁의 財政部는 상술한 「登

記方法」의 폐지에 따라 동 주식을 소유한 大陸住民은 臺濁에 주식 등기를 하고

民事驛訟의 방서을 통해 司法機關으로 하여금 동 주식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

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w97)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의 公債로 썰ih傾金을 들 수 있다. 1991년 大陸住民이 是

濁農業혈ii을 상대로 40여년전에 大陸에서 問 銀行에 저축健던 예금과 그 이자

를 지불해 오도록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동 은행은 「大陸徹退

이전에 國家나 은행이 발부한 각종 f責務에 대한 지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며

본토수복 이후에 새로이 제정하는 법에 따라 지불한다」는 財政部의 규정에 따

라 그 지불을 거부한 바 있다 
8)

그런데 이러한 公債權 問題에 대해 전술한 「兩岸關係條例」에서는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2) 私)<間의 債權·價勝問題

「兩岸關係條例」에서 포함된 債務問6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97) 「聯슴報], 1991. 4.10

98) 「是濁時報」, 199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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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의 경우, 다시 말하면 1987넌 이후에 1身생할 수 있는 14濯·債務關係에만 한

정되어 있다- 즉 이것은 同條例 48조에서 「)(責務의 계약은 계약지의 규정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1949년 이전에 이루어진 債

權·債務關係에 대한 고려는 전혀 飢다.

그런데 是濁과 大陸間에 빌'생한 債權·債務聞題에 대한 是濁側의 처리방식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관결이 1991년 4월 중순에 이루어진 적이 있다.

臺濁商), 陳登如와 蔡1準松동 2 명은 그들이 홍콩에 설립한 f軻愈實業公리를 통해

1983년 3월에서 8월간에 걸처 大陸의 廣東의 梅州機械進吐1D總公司와 信息(情

報)Ri2開發쑈司, 深1]Il의 富裕譽材公司, 地方工業公司深쇠11支社등으로부터 擴聲

譽, 確石鋼둥 計 188.75만 홍콩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급을 수표로

지불兎다. 그러나 이들이 지불한 수표들은 免換이 불가능한 것으로 大陸의 쇼業

들은 결국 사기를 당하고 밀았다. 이에 따라 이들 사기당한 大陸쇼業들은 공동

으로 홍콩의 天1也通 번호사 사무소에 委廷 是胃司法機關에 이를 양인의 사기를

고발하고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是濁地方法院은 1991년 4

월 23일 이들 양인에게 5-7개월간의 刑을 선고兎고, 또 그 후에 이루어진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民事訴訟에 따라 是濁法院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 그런데 동 안건은 1987년 大陸親戚訪問을 허용한 이후

에 발생한 債權·價務關係는 是濁民法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 있으머 이를 위한

특별법규의 제정까지 그 해결을 기다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知的財慶權問題

雨岸間의 經濟·貿易關係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法律問題가 발생하고

99) 「솝港時報」, 1991.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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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法律問題에 있어서도 雨岸 經濟界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知的財産權에 관한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知

的財産權에 대한 를濁과 大陸問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태도나 솟fi的財産權을 둘

러싼 法衝突에 대한 처리방식 및 이러한 知的財産權 보상상황 등은 모두 兩岸

關係의 발전, 특히 兩岸間의 투자와 經濟·貿易關係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兩岸間의 相互交流過程에 있어서 知的財産權을 둘러싼

法術突問題를 어떻게 해겯해 가느냐 하는 問題는 향후 大險과 를濁이 雨岸關係

問題를 처리해 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젓이다. 특

히 이와 관련, 大陸에서는 이미 릇濁)L의 知的財産權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해

가는냐 하는 問題와 관련, 일부 규정을 이미 공표한 바 있고 是濁 역시 大陸의

知的財産權問題를 처리하기 위한 일부조치나 作業要點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런데 兩岸問의 %D的財産權問題는 그것이 연관되는 면이 대단히 광범위할

뿐 아니라 또한 대단히 복잡하다. 우선 兩岸間의 住民들이 相互交流側面에서 볼

때 知的財産權問題는 兩岸住民間의 婚姻이나 상속 등의 問題와도 직접적인 관

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령 曹作權 중의 상속을 예로 드는 경우, 大陸의 管作

權法 규정에 의거하면 普作權중의 재산권 부분은 상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著(PA格權(즉 精神權)은 상속이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를

濁의 管作權法規의 규정에 의하면 人格權은 저작과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특히 雨岸間의 g濟貿易關係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 이러한 %D的財産權問題도

大量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兩岸 經濟貿易호流過稚에 있어서 臺胃쇼業이 大

陸에 신청한 特許權이나 商標權의 수량이 거의 대부분 비중을 점하고 있다. 홍

콩의 「中國專첸代理有限쓰司.의 통계에 의하면 1988년 동 公司를 통해 大陸에

신청한 특허건수는 이미 2500건에 달하며 이것은 1987년 對比 28%가 중가한

것이다. 그리고 상표 신청건수도 4000여건에 달해 1987년 對比 120%나 증가하

였으며 를濁쇼業의 신청건수는 이미 美· B 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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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兩岸間의 知的財産權을 둘러싼 交流의 증가와 더불어 %l]的財産權에

대한 法律衝突이나 法律紛&q도 대폭적으로 상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知的財産權問題가 외국과의 經濟·貿易交流過程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兩岸間에서 나타나는 충돌과 분7-는 더욱 빈번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兩岸問에서는 知的財産權$l]度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성은 물론 구체적인

問題의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兩岸間에 존

재하는 서로 동일한 문화적 배경과 생활습관, 풍속으로 인해 兩岸住民間의 知的

財産權制度에 대한 공통점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호충돌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상표사용과 관

련, 兩岸問에 존재하는 동일한 文化淵源으로 인해 서로 동일한 文宇表記(가장

전형적인 예로 쩨流나 LUll1의 이름으로 상표를 만들때 兩岸 中國)<들이 마음속

에 공통적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는 泰山이나 黃%J, 長城, 黃(Ll 등을 취할 가능

성이 큼)나 동일한 圓案表記(中國 전형적인 숭배동물인 
"

龍"이나 
"

鳳"을 도안

으로 채택 가능성이 큼)를 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꼼作權制度에 있어서 표현의 問題와 관련, 서로 동일한 문화배경하에

서 曹作權의 창작과정에서 그 논리적인 구성이나 사유방식, 단어선택, 예술기법,

표현방식 동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습관이나 체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著作權衡突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1) 中國大陸의 兩岸間 %11的財産權問題에 대한 처리태도와 방식

兩岸間에 발생하는 知的財産權問題에 대한 中國大陸의 처리방식은 기본적으

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하나의 中國」원칙하에 지역간 法律衡突 범위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즉 兩岸間에 발생하는 知的財産權問題에 관한 규정은 是胃)<을

中國)L과 동일시하고 中國人과 대둥한 대우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兩岸이 현실적으로 상호 격리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豊濁)h에 대해 大陸住民과 구별되면서도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優惠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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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률胃)L의 大陸에서의 特許權 申請聞題

1 國의 國家 專첸國(특허국)은 1988년 豊胃住民이 大陸에 특허권을 신청하는

問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是胃住民은 大陸住民

과 마찬가지로 「+華)L民共和國專利法」에 기초, 그가 발명한 결과를 中國特許局

에 특허를 신청,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률濁住民의 특허신청

수속상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臺濁特許申請)<의 정상적인 통신연락을

보증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臺濁住民은 大陸에 있는 친척에 좃淫

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또 大陸에 있는 친척에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大陸 FE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홍콩의 中國專헤代理有限公司

나 永新專利代理機構에 委任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청의 신속

성을 위해 펄요한 경우 신청서를 中國特許局에 직접 제츨하거나 中願內 有關

特許代理機關에 委訟해서 신청할 수도 있게 하였다.

(내 是濁)L의 大陸에서의 商標登錄問題

中國의 國家조商局과 商標局은 1989년 규정을 제정, 臺濁쇼業이 X陸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商標主管機關은 를濁쇼業을 大陸쇼業과 동

일시하여 同證乎續을 면제해 주게 하였다.100) 그리고 그 상표신청은 TI國大陸의

商標法의 유관규정에 의거, 심사를 하며 여기서 통과된 상표는 그 專用權을 보

호받게 된다. 그런데 雨岸問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中國의 상표국은 홍콩의

中國商標代쁘公司를 지정, 臺濁쇼業의 大陸商標登錄을 代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著作權 保護問題

大陸曹作權法이 공포되기 전에 中國의 國家版權局은 1988년 률濁), 작품의

管作權 보호와 를濁에서 출판된 大陸作家의 작품문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바

100) 「
) <民6報」, 198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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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兩岸作家의 曹作權 보호는 물론 兩岸文化出版事業의 相

互交流나 합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1990년 9월에 大陸 曹作權

법이 새로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是濁/t은 이 법규에 의해 大險의 普作者와 동

등한 管作權을 갖게 되었다.

2) 臺胃의 雨岸間 知的財産權問題에 대한 態度와 處理方式

애) 大險의 特許權과 商標權에 대한 處理方式

臺胃側은 정치적 고려에서 大陸의 特許權과 商標權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태

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臺濁의 신중한 태도는 前述한 「兩岸關係條例」의 초고

제정에서 최종 공포되기까지 내용의 수정과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즉 大陸工

業特許權을 승인하고 보호하는 問題에 있어서 최초의 초고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정·숭인」하는 입장을 취했다가101) 제2차 초고때부터 「간접승인」으로 태도변화

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행정력을 통해 犬陸의 特許權問題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였다.

(나) 大陸의 曹作權問題에 대한 態度와 處理方式

大陸의 著作權問題와 관련한 臺濁의 태도는 初期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제한

적인 승인으로 변화해왔다. 臺濁當局이 )v陸親戚訪問을 개방한 후 를앨ii政院

新聞局은 1987년 11월 11일 i濁出版業者의 大陸出版物 신청에 대한 「審査要

點」과 「審査作후順知」를 공포하고 大陸出版物의 i胃出版에 엄격한 통제를 가

健다.

그러나 兩岸問의 交流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臺濁當局은 +陸出版物 출판에

관한 第2次 시행조치를 공포하고 第3者의 「
伸/h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

하였다.

이와 동시에 問曹作權問題를 둘러싼 분규에 대한 臺濁에서의 司法的 실천에

101) 兩岸해係條例 第1次草稿 第4넉畵, 許寒力, 鶴逢亨, 본榮海, 「兩부a係 MT辭試與突破」, 國家政

策硏究資참中·C·(臺北), 1949,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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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 臺濁의 司法機關들은 「中國/,은 보호를 받는다」는 관점을 채택하2

이러한 관점에 따라 雨岸間에 발생하는 쿰作權 분규를 심리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를濁曹作權法이 1985년에 수정된 이후 創作係體主義原則을 채택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때, 大陸의 曹作權問題에 대한 臺胃側의 태도는 제한적 승인과 보

호라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雨岸獨후蜀法 協助問題

海映兩岸間의 民事司法 t巡助問題에는 證據調査 譯訟文書送達, 文書의 公證,

承認, 裁判, 判決의 承認과 執行등이 포함된다.

1) 證據調査

룰濁司法機關이 大陸司法機關에 委廷, 증거조사에 관한 協助를 요청하는 경우

는 이미 現實的으로 발생하고 있다. 臺濁側에서 大陸의 有關부문에 司法協助에

관한 공문이 발송되면 大陸의 司法機關은 同條件이 법적으로 률濁法院의 관할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有關證據를 상대방에 통보해 주게 되고, 만약 동 안건

이 법적으로 臺濁法院의 관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이에 協助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

5·13밀수(屬조號)事件" 발생시 是濁의 是中地方法院온 
"

海基合"

명의로 大陸司法機關에 同事件에 관련된 범죄증거를 수집해 달라는 協助要請을

수차 한 적이 었었으나 당시 中國大國 爾은 동 안건이 臺濁地方法院의 관할사항

이 아니라 中國 慶門市 司法機關의 관할사항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畵助를 거

절한 바 있다.

그리고 률濁의 有關機關들이 大陸의 司法機關들로부터 증거조사를 委淫받은

경우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즉, 大陸 사법기관이 를濁住民과 관련된 民[移똑件

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蟲濁에서의 第1次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하게 됨에 따

라, 를濁의 有關機關에 協助書信을 발송, 호적, 재산, 婚姻狀況 및 親屬關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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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자료나 증명자료 등을 보내달라는 協助를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是濁괴. 大陸間에 이러한 協助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協助는

여전히 側別的이거나 우연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힘-으로써 制度化되지 못하고

있다. 전술한 「兩岸關係條(께」에서도 이에 대한 멍문규정이 엾으머 앞으로 제정

될 「
兩岸關係條例 實施細則」에서 이에 대한 보완 -]7-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訴訟文숨送達

臺濁의 司法機關이 大陸의 有關機關에 委廷, 소송문서송달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1991넌 5월 25일 ·臺濁의 「海基合」는 豊濁高等法

院 是濁分院을 대신하여 재관판절문을 大陸의 茶高等法院에 전달, 동 판결문을

(페南省의 당사자에게 송달해 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大陸의

有關司法機關은 이러한 是濁側의 요구에 따라 동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

였다.102)

그리고 是濁司法機關이 大陸의 有關司法機關으로부터 위탁받아 大陸의 소송

문서를 송달하는 겅우도 이미 오래 전부E-] 발생해왔다. 동 문서송달 방면에서의

雨岸間의 협럭 역시 아직 統-的 t皇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偏別的 案件 處理 段

階에 머물고 있어 齒1]度1h되지 못하고 있다. 是濁의 전술한 「兩岸關係條例」에서

명문규정이 없으머 그 實施細則에는 이 問題에 대한 규정이 설정필 것으로 보

인다.

3) 認定·文書承認

文書認定이나 公證問題와 관련 是胃側이 大陸으로부터 委淫받아 대신 公證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이미 발생한 바 있다. 즉 1990넌 5월 中國犬陸 成都市 中級

A民法院은 是濁의 맙팸번호사 사무소에 姜廷, 유서의 진위를 판별해 달라는 요

구를 밤고 동 변호사 사무소는 이러한 大 텃爾의 요구에 協助한 바 있다. 즉 成

102) 「聯合報」, 1991.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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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의 王氏 母子 兩)L은 친척방문을 위해 是濁에 갔을 때 그 남편(父) 조氏의

유서와 유서공증서 및 재산증여증서를 취득하였고 同兩)1은 곧 法院에다 王氏

의 成都遺産相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臺濁의 동 변호사 사무

소는 동 건에 대한 成都)<民法院의 委淫을 받고 臺北地方法院 공증처에서 동
된

유서와 유서공증정본과 대조, 확인하여 동 문서의 복사본에 「복사내용과 원문과

차이가 없음」이라는 날인을 하여 成都法院에 송달한 바 있다.103)

에 따라 신분증명이나 親屬關係證明을 비롯한 기타 公證文書의 眞增를 조사, 協

助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司法協助에 관해서는 是濁의 「兩岸關係條例」에도 명문

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同 條例 제4조에서는 「ii政院은 機構를 설립, 지정하거

나 혹은 民間團慷에 위탁하여 臺胃地孤와 大陸地孤住民의 왕래에 關係된 사무

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同 제7조에서는 「大陸地區에서 제작한
x

문서는 行政院이 설립 . 지정한 機關이나 同行政院이 委任한 못問團儒의 검증을

거쳐야 효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臺濁에서도 「
海基

J

A」를 섣치하여 兩岸住民의 왕래와 관런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同 「海
m

基含」가 ii政院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바

로 문서검증업무인 것이다.lOt)
T

4) 裁巷判訣,의 承認과 執行

是濁側이 大陸의 民事裁判을 승인하고 집행한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술한 豊濁의 
「兩岸關係條例」에서도 이 問題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명문규정을 하고 있다. 즉 동 條例 제74조에는 「T 大陸地區에서

103) 「聯쇼報], 1990. 5.24

104) 「中央6報」. 1991.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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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民事確定·裁判, 民 向([1裁裁判은 是淸地區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머 法院에 裁定認可를 신청하여야 한다. 恭 전항에서 法院의 裁

定認페를 받은 재판이나 판정이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國際司法의 원칙에도 부합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司法協助의 방향

臺濁에서 兩岸間의 司法協助와 관련, 취하고 있는 방식은 다음 두가지로 집약

된다. 우선 그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司法機關間의 직접적인 상호 위탁방

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직 두 政府問의 공식적인 통일계획관리하에 들어있지

는 않으나 사실상으로 묵인되고 있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雨岸間의 官方的

통일계획이나 관리에 의한 協助方式이다. 즉 적십자나 「海基合」등을 통한 伸介

방식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雨岸의 양측 政府當局이 「官方불접촉」원칙을 유

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臺濁 적십자사의 徐京房

회장은 兩岸間의 遺産相續펼g는 大陸公證機關의 문서증명과 상속신청을 거쳐

동 公證機關이 쌍방 적십자를 통해 是濁法院이 수리하도록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105)

특히 兩岸間의 司法協助問題와 관련, 더욱 중요한 방식은 「海基含」의 伸/i%역

할을 이용하는 것이다. 1991년 4월 是淸行政院은 
「海基含」와 정식으로 위탁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海基合」가 i 政院으로부터 위탁받은 19개항목중

최소한 5개항목이 바로 司法1集助問題에 속한다. 즉 동위탁사항중 제5항의 「臺胃

地蓬 여행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大陸에 가서 가족방문을 할 때 제삼국 여행업

자의 업무伸介를 통한 에 파생되는 民事紛1q에 대한 처리」제11항의 「臺濁과

大陸의 知的財産權 분규에 대한 처리」, 제14항의 「
] l<陸地裏에 가서 가족 방문을

105 「聯슴報」, 199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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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착해서 사는 사람(퇴역 직업군인 포함)들에게 일어나는 분규에 대한

처리. 및 제15항의 「사람들이(퇴역 직업군인 포함) 본래 大陸地孤에 있는 사유

재산을 처리하는 데 대한 協助」등은 雨岸海間 司法協助問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06)

6) 兩岸交流 規範化 方向

앞에서 이미 관찰된 바와 같이 雨岸聞의 交流가 급진적으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 民事法上의 분규등 다양한 法律衡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法術突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兩岸

間의 협의에 의한 統-된 법규나 制度的 裝置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中國은 「하나의 中願」政策1에서 臺濁을 독립된 대등한 객체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願家(中5변政府)하에서의 지역과 지역간의 關係로 해결해 가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107) 是濁은 t京敢府와의 대등한 정치설체의 인정이라는 견지에서

大陸과의 협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兩岸의 두 政府間의 협상을 통한 統-

된 규범의 확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統-된 규범의 확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보다

현실성을 갖고 또 雨岸關係交流나 法術突聞題의 해결을 위해 절실한 수용에 적

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是濁과 大陸이 각자의 法衝突 해결을 위한 규범을

제정하고, 또 동시에 양측이 각자의 驕際私法을 적용해 가거나 국제적 관례를

적용.참조해 가는 것이다. 비록 각자가 제정한 규범들이 兩岸閏에 발생하는 法

衝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은 雨岸聞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규범을 統-하거나 심지어 臺濁과 大陸의 설체법을 統-시키고

106) 「「
if政院大陸委員잡와 財띠法< 海1映交流蓋金含가 PEp한 委認契約」의 附錄2」, 前揚 「豊濁·

中國問 交流兩岸法規集」, PP·341-343.

107) 大陸은 兩岸問의 法衝突을 하나의 國束 아래서 社合·It格이 서로 상이한 地城閏에 발생하는

법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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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반위에서 問題를 해결해 가는 방법보다 그 실헌 가능성에 있어서 훨

씬 유리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雨岸間의 호流過程에서 볼 때, 兩岸民事法律上의 相互

交流·協助나 民事司法 
'協調問題는 조만간 H ;'ih되고 법제화되어 갈 깃으로 전

망된다. 특히 1990넌 12월 +國大陸의 소國民事審/베工作合'議에서 最高 t民法院

嘉1]院長 馬原의 소國못事審)1j工作合議에서의 보고와 1991년 4월 最高)L民法院長

任建祈의 「7期 오A大 4次含議」에서의 工作報昔를 통해 兩)<은 臺胃에서의 民

事申1]決이나 是濁의 法律에 의해 취득된 民事上의 권리나 의무는 大陸의 공공질

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승인하고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08)

이와 동시에 이들은 是胃의 有關機關이 증명문서도 「中華民國」이라는 명의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中國大陸의

겅우, 最高法院과 有關機關은 省이나 市 A民法院에 대해 是濁의 有關機關과 접

촉, 소송행위를 상호 委廷하거나 訴訟文書의 送達 및 그 집행동 問題에 관한 협

의를 할 수 있는 權限을 부어하고 있다. 이떻게 볼 떼 +國大陸의 경우, 兩岸間

의 民事法上의 相互交流와 協助 및 民事法'IA,버J聞題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 있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8) 最高1<民法院長 任建新, 「最高人民法院조作報告」(1991. 4. 3. 7期 소國<民代衰大合第4次含

議), 
「泰(華月報<t京)」, 1991. 第4號, p. 91.



y

IV. 中國·豊濁의 交浦·協%의 示嗚點

1. 雨岸關係와 南4b韓關係의 差異·險
4

中國과 韓牛島의 分斷은 그 배경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韓

牛島의 分斷이 외세에 의한 타의적, 피의적, 피동적 分斷이였던 반면에 中國의

分斷은 願·共間의 내전 결과에 의해 초래된 겻이었다. 따라서 中國의 再統쇼過

稚은 中國側 효場에서는 統-보다는 非對稱·陰이나 T均衡性이 전제되는 「解放」

이나 「
統슴」 혹은 「回歸(祖國回歸)」로, 률濁側의 호場에서는 「

收復」으로 표현되

는 것이 보다 的確·l'生을 갖게 되며, 韓牛島의 경우는 統-로 표현될 수 있을 것
4

이다. 특히 분열된 양개체간에 존재하는 인구·면적 · 국력상의 차이까지 포함해서

고려하는 겸우, 中國과 韓牛島의 分斷狀況의 성격의 차이성은 물론, 나아가서

中國과 韓*F島의 再統슴過稚과 方法도 더욱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韓半島는 韓國戰爭의 결과, 有關國들의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선을 경계

로 대치되고 있으나 中國의 分斷된 두개의 個慷間 關係는 이러한 국제적 협정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韓國이나 獨逸分斷과는 달리, 국제문제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것이다.109)

海坡兩岸間에 존재하는 격차나 불균형성에 따라 兩者關係의 재정립과정에 있

어서 相互 평등성에 입각한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절대우위성을 갖는 中國

의 경우, 兩岸關係의 재정립은 是濁이라는 하나의 未解放地區의 解放이나 吸收

의 過稚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兩岸關係의 변화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政

策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열세성을 갖는 들濁의 경우, 兩岸關係의 再

走文過程이 是濁의 大陸에 의한 吸收過程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

다 防鎭的이고 鷗離主義的 立場을 취할 수밖에 엾을 것이다.

109 ) 朴斗福, 前損 「中共의 臺濁平和統-政策과 한국의 호場」,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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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규모에 있어서 大陸과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격차를 갖고 었는

臺濁이 자기생존을 해 가는데 있어서는 大陸으로부터 實慷認走을 받아 共存關

係를 維持, 發展시키든지 아니먼 大陸과 철저히 격리,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개

발해 가면서 大陸과 일체의 접촉과 交流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大陸으로부터 實體의 인정과 大陸과의 평화적 겅쟁에서

생존해 갈 수 있는 自 己力量의 確保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中國 大陸이 臺

濁의 實慷認走을 부정하고 「臺濁解放」과 「武力統-」에 기초한 쓰臺胃政策을 추

진해 가는 期間에 있어서의 是濁의 생존전략은 大陸과의 철저한 격리주의하에

서 일체의 交流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中國의 對是濁政策이 기존의 武力統-戰略에서 점차 平和統-戰略으

로 전환해 가고 是胃을 하나의 실질적인 交流의 寄慷로 인정하는 겸우, 臺濁의

생존전략도 기존의 철저한 격리주의에서 탈피, 자신의 實慷認定을 전제로 한 大

陸과의 共存關係를 형성해가는 방향에서 모색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海映雨岸間에 존재하는 국가역량이나 규모의 심각한 격차와 불균형성

으로 인해 中國이 是濁을 相互 대등한 實體로 인정하는 것이 이려울 것이며, 반

면에 是濁의 경우, 大陸으로부터 자신과 대동한 政始實體를 인정받지 않는 상태

에서 전개되는 兩岸關係의 재정립은 곧 大陸에 의한 吸收統쇼의 결과로 나타나

게 필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대둥한 政治實雷 확보가 大陸과의 관계재정립의

대전제가 될 수밖에 없을 젓이다. 따라서 兩岸問에 있어서는 相互 평등주의의

원칙하에 相互實慷 인정이 그만큼 어렵고, 또 이것은 兩岸聞의 公式關係의 인정

이나 發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關係는 국가규모나 역 량에 있어서 보다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相互關係를 재정립해 가는 過程에서 雨岸關係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제약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南4h韓이 유

엔에 공동가입함으로써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미 相흐間의 實慷를 인정한

데서 잘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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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雨岸關係나 南北韓關係의 재정립이나 公式關係의 설정은 상대

방 實慷의 相互認走 過程에서 나타나는 難易性의 차이에 따라 確뎌h韓關係와 雨

岸關係의 재정립과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相

互 平等主義 원칙하에서의 상대방의 실체인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兩岸혀f系

는 지금 南北韓關係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政府間 접촉이나 公式關係의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發展을 통해 公式關係의 변화를 추

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국력이나 영토, 인구규모에 있어서 절대적 우세를 갖는 中驕이 臺濁을

대등한 實慷로 인정하는 전제위에서의 i直-接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中國은

是濁의 政治實慷認定을 전제한 公式關係의 인정보다는 비공식적인 기능적 접근
爭

을 통해 政治的 統슴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가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이 를濁쇼業)<의 大陸進出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로

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中國은 를濁의 자본을 이용, 자신의 經濟發展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동시에 를胃內에 經濟+l]益上 大陸과 밀접한 관런을 갖는 이익단

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이익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是濁政府의 政策이나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統-戰線·戰略的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中國大陸과 臺濁과의 經濟關系가 中國의 政策變動에 따라 是濁쇼業의 經濟利益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發展되어 간다면110) 이러한 民間레벨이나 經

濟的 이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臺濁의 公式政策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中罷의

統-政策은 중대한 성과를 이룰 것이다. 특히 政治發展과 改革에 따라 다원화되

어 가고 있는 是濁社合에서 각종 사회단체와 세력들이 政府의 政策決定過程에

110) 최근 臺濁經濟의 大陸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1991년 豊濁의 회大陸 무

역량이 이미 臺濁전체무역량의 gas%에 욱박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반제품의 의존도는 이미

30-70%까지 다다르고 있다. 養坤-芝, 
「
積極發展經貿關係努力促進兩岸3通」, 1992, 7%Pws;「로島

B報(香港)」, 1992%2is. 및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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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臺胃에 대한 +國의 統-戰線戰略,

특히 외곽을 통해 중심부를 포위해 가는 政策은 中國大陸에 대한 是濁經濟의

進出과 그 의존성 종대에 따라 많은 성과를 이를 젓이다.

그리고 舊蘇1[靜과 東歡에서 전개된 脫社含主義的 變革은 中國과 北韓趾含主義

體齒11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기요인으로 작용해왔고, 이에 따라 「和平演 」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政策決定過程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趾合主義體制가 평화적인 방법과 過程을 통해 資卒主義體儉1]로 전이해

가는 「fD平演變論」이 兩岸關係와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었다.

그런데 「+D平演變論」은 社合主義體制와 資卒主義慷制의 相互交流와 開放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특히 社合초義政權에서 볼 때, 資卒主義慷制에 대한 趾合

主義의 開放 결과, 초래된 부정적 헌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和平演變」에

대한 우려나 위기인식이 크 면 클수록 資卒主義慷儉1]에 대한 交流나 開放은 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70년대말 이레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資卒主義經濟要素

를 적극 도 입해 왔고, 이에 따라 資卒主義慷制에 대한 적응성과 융통성을 상당

히 배양해왔다는 점에서 +國 社含主義慷制는 資卒主義體制와의 交流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資卒主義儒齒1]와의 공존이나 적응을 할 수 있는

中國 趾合主義慷制의 유연성은 中國오로 하여금 雨岸間의 經濟交流나 非政治的

기능적 접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료濁經濟와 X

陸經濟의 규모나 구조상의 현격한 격차로 인한 大陸經濟의 是濁經濟로의 吸收

가 불가능함은 물론, 大陸經濟 變貿에 대한 豊濁經濟의 작용이나 영향도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머, 바로 이러한 사실은 是濁과의 交流에 대한 中國의 전향

적인 政策의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cp國과는 달리, 北韓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스 탈린식 經濟慷慘1]

를 유지하면서 自力更生에 기초한 閉鎖政策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資卒主義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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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응능력이나, 資卒초義畏嵩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톰성이 상대척으로 결

여되어 있다. 따라서 資卒主義體制와의 交流나 開放에 따른 「fD平演變」에 대한

위기인식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곧 4b韓으로 하여금 資卒

主義慷制와의 交流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D平演變」에 대한 심각한 위기인식은 곧 南

4b韓間의 기능적 접근에 대한 t韓의 부정적 태도견지와 긴밀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4b韓經濟가 갖고 있는 규모의 특징이나 飮況에서 볼 때 南

4h經濟와의 적극적인 交流는 결과적으로 南4b經濟慷制에 의한 4h韓經濟의 吸收

統슴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南4h韓間의 經濟交流를 비롯한 기능적 접근

에 더욱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db韓은 상호간의 기능적 접근e>l 있어서 「和平演變論」이나 南韓經

濟에의 吸收統습에 대한 이중적인 위기인식으로 인해 中國과 같은 보다 적극적

이고 공세적인 政策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海映雨岸關係와 南北韓關係는 相互 實慷認定問題와 「+D平演變

論」이나 經濟的 吸收統슴에 대한 위기인식 등에서 中國과 北韓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相互 關係發展이나 統쇼에 이르는 過稚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海映雨岸의 關係는 臺濁과 大陸에서의 政治, 社合的 변화와 탈냉전적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한 臺濁海1映에서의 긴장완화에 따라 自生的으로 이루어진 民

問레벨에서의 접촉과 交流를 더욱 發展시키면서 이러한 民間레벨에서의 交流의

양적 질적 發展過程을 통해 政治的, 公式的 關係의 재정립을 추구해 가는 기능

주의적 접근방식, 즉 民間레벨의 關係發展을 통해 공식레벨의 關係發展을 촉진

해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4h韓關係는 db韓慷制의 경직성으로 못間레벨에서의 相互 접촉이나

交流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적 접근에 의한 雨者關係의 發展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따라서 民間레벨에서의 關係發展을 통해 政始的, 公式的 關係發展을 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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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가는 점진주의방식의 채택이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 南北韓關係는 相흐關

係와 交流發展을 위한 雨政府問의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러한 합의와 4b韓政

府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제한된 民間레벨의 접촉과 交流를 해가는 政治優先的

접근방식이 채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r킬'하면 

兩岸關係가 조건과 방향을

결정해갈 것이나 南北韓關係에서는 이와 달리 南北韓兩政府間의 政(습的 關係發

展의 추진방향에 따라 民間레벨에서의 交流의 폭과 방향이 걸정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점은 兩岸關係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진적 호流가 雨

岸政府間의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兩國政府의 개별적 政策調整이나 변화, 특히

蟲濁側의 大陸政策의 변화결과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南北韓問에 나타날 交流는 南北韓 어느 일방의 政策變/(h나 조정만으로는 불가

능하고 兩政府問의 합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간의 交流增大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법충돌현상 둥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兩岸關係에서는 두 政府間의

협상이나 또 이러한 협상을 통한 제도화, 법제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兩者는 각자의 법규나 자신의 제도장치를 통해 문제의 일방적 해결방식

을 모 색해가고 있으머 또 이러한 일방적 해질방식을 싱-대방이 가능한 범위내에

서 인정하고 승인하려는 궁정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相互交流를 실질적으로 심

화시커가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間에 交流가 본격화되어 갈 때, 이에 따라 파생하는 다양한 문

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도 두 政府間의 상호 협상에 의한 統-的 制度나 規範化

過稚을 통한 해결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분열된 두 敢府가 統습問題에 政策의 최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면 상호간의

공존적 平+D關係와 交流를 저해하고 또 統슴問題가 政策의 우선순위에 점하는

비중이나 지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의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의 작용이나 원칙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統습에 대한 의지는 중대되어 가고 이

데올로기보다 합리주의가 강조되면서 현실주의3겅향을 띠고 보다 융통성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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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統습보다는 相互共存을 전제로 한 交流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毛澤東 死後 전개되어 은 中國社合의 전면적인 탈이데을로

기화나 脫毛澤束%b 헌상에 따라 中國의 政策決定過程도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탈.이데올로기화 경향을 보여왔고 臺濁에 있어서도 고도의 經濟

社含發展과 「國못政府의 臺濁化」 政策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과거 반공을 강

조했던 보수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원로세력들이 전면 퇴진하게 되였다. 이에 따

라 政策決定過稚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統슴에 대한 기존의 맹목적 의지를 이

성화하고, 또 統쇼意志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政策選擇을 보다 합리화하고 현

실주의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는 政治·經濟·社合的으로 고도 의 發展을 이룩해

온 南韓社含에 비해 Ih韓社合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데올로기 우선적 健制에

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關係의 성격은 과거 고

도의 냉전과 이데을로기의 첨예한 對立狀況1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關係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統쇼에 대한 政策童志의 現·1生化

過程이 南北韓 양측에서 동시적, 균형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러한

統습意志를 달성하기 위한 政策選擇에서도 雨岸關係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제

한된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雨岸關係에 있어서 統쇼意志나 過程은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왔던 南4h韓關係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엾을 것이다. 즉 다민족국가를

이루에온 中國에 있어서 분열과 統-은 보다 자연스러운 역사발전현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韓半島에서의 분열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기 때

문에 統合의 의지는 確 b韓關係에서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中華忍

想과 유교적 전통질서관에서 볼 때, 中央政府의 구성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의

分斷狀態는 中央政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111) 이러한 전통은 中國과

111) 앞에서 언긍한 바와 같이 이미 변共과 國民휴問에는 서로 상대방의 政治實懼를 인정한 경험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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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濁이 分祈을 하나의 현설로 받아들이면서 相互問의 經濟, 貿易 둥 기능적 交

流를 發展시켜가는 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갈 젓이다.
u

그런데 兩岸間에 있어서 非公式的 交流는 지금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고 간접

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冷戰假制의 봉괴 이전에도 이미 오突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점은 脫冷戰慷制에 접어들면서도 民間레벨의 交流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

는 南北韓 關係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념적으로나 政始·軍

事的으로 제한적인 對효狀況1에서도 雨岸間에 이러한 民間레벨의 交流가 가능

했던 것은 分斷자체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역사발전으로 인식해온 中國의 전통

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

로 엄격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혹은 어느 편에도 일방적으로 경사되지

않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화교吾의 교 량적 역할이 가능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금까지 南北韓問에는 이러한 交流를 위해 필요한 교량적 수단이 존

재하지 못했다. 특히 第3國에 많은 한인들이 일정한 韓),社合를 구성하고 있지

만 이들은 대부분 南北韓 중 어느 일방에 「- 而側」苟으로써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량적 기능이 사실상 볼가능兎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량적

역할은 南4h韓關係 자체의 發展으로 적접적인 交流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중요

성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지만 동서간의 冷戰體齒1]가 와해되고 南北韓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友敵槪念이 변해감에 따라 第3國에 존재하는 韓)1趾合가 南北韓間

의 交流를 위한 홍콩형의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第3國 韓)L

趾合의 교량적 역할의 중요성은 앞으로 南北韓 交流에 있어서 4h韓이 吸收統쇼

이나 「和平演變」에 대한 우려에서 전면탈피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있을 젓이

다.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韓國고]-의 交流는 직접적방법보다 第3國의 韓

)1社含를 통한 우회적방법이 吸收統습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효
a

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兩岸關係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갹한 高度經濟發展을 이룩한 臺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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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經濟的으로 낙후되어 있고 經濟發展上 상대적으로 많은 體制的 위약성

안고 있는 中國이 經濟交流에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반면 經濟發展上 상대

적으로 유리한 慷儉1]를 갖고 있는 臺濁이 보다 피동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兩者問의 經濟規模에 있어서 헌격한 격차를

뵤이고 었고 中國 經濟慷制가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

져 온 경제개혁의 결과, 資卒主좋要素와의 공존이나 적응력을 크게 증대시킨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갸1國은 經濟勤漠에 있어서 갖는 현격한 우

세성이나 압도성이 상대적으로 經濟發展에 유리한 우월성을 갖는 를濁과의 經

濟交流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吸收統습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고,

또 資겨主義慷制와의 交流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런데 臺濁의 경우, 들의 經濟體制上의
'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大陸과의 적

극적인 經濟協力은 是濁經濟의 규모나 구조상에 나타나는 취약성과 결점으로

産業의 空洞化는 물론, 大陸經濟體制로의 吸收統쇼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大陸에 대한 과도한 經濟/衣存·陰의 증대가 臺濁의 政始와 안전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臺簿은 최근 臺胃과 大陸問에 출현하고 있는 經濟的 相互依存·t에 대

해 우려를 갖게 되였고, 이에 따라 臺濁側은 大陸과의 무역량이 를濁의 전체 대

외무역량의 IO%에 달하는 것을 위험수위로 하는 경계선을 설정하기에 이르兎

다.112) 이에 따라 豊濁은 大陸과의 經濟호流에 보다 동적이고 일방적이며 점진

적인 敢策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런데 南4b韓關係에 있어서 經濟호流는 雨岸關係에서와는 달리, 經濟儒制의

우월성 문제가 交流에 대한 相互 태도결정의 기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經濟發展과 효율성에 있어서 유리한 慷齒1]를 갖는 南韓이 공세적인 반면

112) 番港中%X學, 二+-骨紀基金合是濁硏究含가 番港中文犬學에서 공동주최한 「/L+年代之兩岸

關係學術硏討合」(1992.7.15.-16)에서 發表한 論文:g光先, 「i鉛中國政治制度看兩岸政治關係的發展」,

P%4 쪽자 廣 習 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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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 탈린식 統制經濟體制를 견지함으로써 경직성을 띠고 있는 4h韓은 방

어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견지해 갈 깃이다. 앞으로 北韓이 이러한 擇濟交流에

대한 방어적이고 부정적 입장에서 달피하느냐의 여부는 향후 南北 經濟交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의 自力更生的 閉鎖

政策에서 탈피, 적극적인 改革·開放政策을 추구하여 資卒主義 經濟要素를 과감

히 도입, 資卒主義慷飾1]와의 공좀이나 적응능력을 발해 가는 것이 南北 經濟交

流를 發展시킬 수 있는 關健要因이 될 것이다.

2. 示晩點

中國과 是濁은 改革·開放政策과 「國民政府의 是胃/(h」政策의 추진에 따라 政

(습·經濟·社合的으로 엄청난 변화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政策法,定過程에서도 이

념적 요인이 크 게 약화되고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띠면서 융통성을 증대해 景다.

권력구조의 전면개펀을 비롯한 圍內政(습·經濟·社含의 변화와 政策決定遇稚에서

의 탈이데올로기화 경향의 출현은 海1映兩岸問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相흐 交流의 關係改善을 위한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敵對關係의 근본적 개선에 따라 兩岸間에는 民間레벨에서의 접촉과 交

流가 자언발생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民間레벨에서의 접촉·交流의 증가와 그

축적은 臺濁과 大陸間의 公式關係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發展

해 온 것이다.

그러나 통치영역의 먼적, 인구 및 經濟)酌謨에서 나타나는 兩岸問의 현격한 불

균헝구조는 相互間의 公式關係의 재정립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되는 相互 대등

한 實慷의 인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시 먈하면 이러한 兩岸間의 심각한 불균

형 대립구조는 兩岸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民間레벨에서의 關係發展이나 기능주

의적 접근이 公式關係나 政治的 領城의 關係로까지 發展시켜가는 데 중요한 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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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經濟나 인구 및 면적상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大陸에의 吸收可能·險에

대한 심각한 위기인식을 갖고 있는 是濁은 大陸으로부터 대등한 實慷로서 실질

적 인정과 보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大陸과의 關係發展過程에 취해온

소극적·피동적이며 일방적(軍方的)접근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특히 大陸과의 關係發展에 일정한 한계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으

로 나온 臺濁의 「三7政策」이 臺濁에서의 政治發展과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크 게 완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是濁政府가 大陸에 대한 吸收統슴에 대한

우려나 위기인식에서 탈피하거나 大險으로부터 대등한 實健로서 인정받지 않는

한, 「三不政策」의 완전 포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v

그런데 中國이 經濟發展에 國家政策의 최우선 순위를 설정함에 따라 臺濁과

의 經濟協力의 펼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是濁 역시 元貨切上, 임금상승 및

서방과의 무역마찰의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또 대외무역

의존적 經濟發展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對美· B 편중적 교역구조에서 탈피,

經濟交流를 다변화시켜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大陸과의 經濟交流를

확대시켜 가지 않을 수 엾게 되였다. 따라서 앞으로 海映雨岸聞의 經濟交流는

相互 實體認定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으로 증대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

이며, 이러한 經濟關系의 發展은 갈수록 兩岸閨의 상호 실체의 실질적 인정을

전제로 한 相互 공식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해 갈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中國이 권력구조와 政策決定過程에서 일고 있는 改革指向·陰과

현실주의 성향이 더욱 증가되어 가는 경우, 과거 이념지향적 政策決定過程에서

부각되었던 맹목적 統-意志는 相互 實慷의 설질적 인정을 전제한 經濟協力의

극대화를 위한 공존·공영의 理性的 關係로 發展시켜 갇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臺濁의 實體認定을 어렵게 하는 「- 圍兩制」에 입각한 統-原則의 운용에

상당한 융통성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國에 있어서 新·奮 두 指導體制의 접

촉점을 형성해온 鄧/j·平8制가 전면 퇴진하여 舊慷制로부터 政治遣産이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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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指導慷齒1]가 확립되어 가는 경우, 統-이라는 명

분보다는 經濟協力이라는 實孝1]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是濁의 政始實慷認走
t

에 대한 기존의 전먼부정적 입장에서 크 게 탈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리고 是濁에 있어서는 중산총의 영향력이 더욱 신장되고 大陸과의 經濟

t爲力에 증대한 +l]喜關係를 갖는 이익집단이 급진적으로 증가되고, 또 是濁에서

의 應0습發展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이 q집단의 政治的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어

가는 경우, 비상조치하에서 제정되어 大陸과의 關係發展에 중요한 걸렴돌로 작

용해온 법체계나 「三不政策」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정이나 조 정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中驕에서 改革·開放敢策이 더욱 진전되어 가고 大陸과의 關係

에 대한 是濁의 자신감과 「27政策」의 전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兩者間의

經濟交流를 비롯한 쩌間레省의 交流나 기능주의적 접근이 더욱 가속화 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영 역에서의 發展은 兩岸問의 實體認定을 전제로한 相互 公式關

係의 재정림에 중요한 기초를 확립해 갈 젓이다.

이에 비해 南北韓關<系는 雨岸關係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相互 實慷認定이 보다 이한 반면, dh韓慷制의 강한 이

데올로기 성향으로 相互問의 기능적 접근이나 交流가 어렵다. 따라서 南北韓關

係는 民間레벨의 交流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보다 점진적이고 안정된 發展

過稚을 채택할 수 없고 國內政始的 수요와 쉽게 언계될 수 있는 政始的·政府閨

交流를 우선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南北韓關係는 兩岸關係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심각한 불

균형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떼문에 北韓餓齒1]의 경 직성에 +國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보다 빠른 관계번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北韓이 體制

改革과 開放敢策을 적극 추진, 資28主義餓制에 대한 공존과 적응능력을 배양해

가는 경우, 南北韓間의 기능적 접근이나 交流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갈 젓이

며, 특히 雨岸關係에 있어서 民間레벨의 交流를 더욱 發展시키기 위해서 政府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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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關係의 재정립이 절실하면서도 이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南4b韓關係

에는 이러한 제한성은 그걸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h韓은 기존의 이념지향적이고 자력갱생에 입각한 體制의 改후을 적
J

극적으로 추진해가지 않는 한, 南韓의 資卒主義 經濟健制에 의한 吸收統습에 대

한 우려나 위기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4b韓은 南緯과의 經

濟交流를 통한 經濟的 統슴을 위한 改革보다는 反統-的 政策을 지속해 갈 것

이고 이러한 反統-政策은 db韓과 B 卒 등 서방과의 經濟+gy]에 의해 더욱 강

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4b韓은 표면적으로는 國家統-을 지상과제로 강조하면서도 실졀적

인 政策에 있어서는 分浙欲況을 전제로 한 철저한 反統-的 현실주의 성향을

뵤여왔다. 이러한 t韓政策의 反統-·1生은 그 들의 經濟·産%發展의 공간적 분포

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4b韓은 秦4h韓統습보다는 자신의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역만을 전제로 經濟發展의 공간적 분포를 재구

성하였다. 만약 4b韓의 국가목표의 우선순위가 統-에 있다면 國家發展의 공간

적 분포도 당연히 統-이 기본전제가 되어 국토분단 이전의 기본적인 발전축이

자 牛島國家인 韓뿌島가 갖는 지리적 형세의 자연적 발전추세로 볼 수 었는 기

존의 담북 X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했을 젓이다. 그러나

北韓 圍家發展의 실질적인 공간분포는 이미 기존의 남북 X축에서 탈피, 동서쪽

으로 전환됨으로써 國家發展의 자연적 연계성은 차단되고 맣았다.

따라서 北韓이 旣存體制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南韓과의 經濟1皇力에서 초래

될 「fD平演變」이나 吸收統습에 대한 위기인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南韓과의

經濟交流는 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젓은 南4h韓閏의 經濟的 이절성을 더

욱 심화시킴으로써 앞으로 韓수島 統슴過稚에 중대한 걸렴돌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雨岸閏의 經濟關係의 發展이 中國 統-政策의 한 중요한 過程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점에서 t韓과의 經濟關係는 韓牛島 統-의 한 過程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北韓의 體制改革을 적극 유도하여 南韓의 吉場經濟慷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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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존이나 적응능력을 증대시커 가는 것은 韓牛島統-과 관련, 무엇보다 시급

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邪. d吹 就3 R

南北韓關係는 兩岸關係와 마찬가지로 오럿동안 相互 극단적인 敵調·關係를 유

지해 옴으로써 政治制度, 經濟, 趾合, 思想 및 價値觀 등에서 심각한 異貿1h 過

程을 밟아왔다. 따라서 韓牛島의 統-過程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기

본적인 것은 이 러한 南北韓社含가 갖게된 심각한 異質化現象을 극복하는 일이

다. 즉 이러한 異貿/[h現象의 극복은 統-의 기초이자 소過程을 이루는 젓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貿1h現象의 극복은 民問레벨의 非政治的 접촉과 交流로부터

점차 政治的 영역으로 확대시켜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러한 民間레벨의 交

流나 기능주의적 접근없이 政治的 영역에서의 關係 모색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먼 이것은 相互 分斷을 전제로 한 慷制維持라는 政治텀的에 적극 활용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政治優先主義的 접근방법은 南北韓關係의 안정적

發展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政始優先主義的

접근은 舊蘇聯괴- 東歡에서의 급진적인 脫社合主義的 변혁으로 北韓 社含主義體

制가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먼하고 었고, 또 권력승계가 중대한 政(습懸案으로

대두하고 있는 北韓의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南4b韓關係에 대한 우리의 政策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우선순위를 설

정하고 정치우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北韓의 태도를 변화시키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北韓으로 하여급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에 보 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資卒主義體齒1]에 대한

北韓體備1]의 적웅능력을 배양해 가야 할 젓이다. 앞으로 4h韓이 이러한 資卒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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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에 대한 공존과 적응능력을 갖지 못하는 한, 北韓 社合主義體制의 「和平演

變」과 吸收統습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탈피할 수 엾을 것이며 이것은 곧 南北韓

間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은 물론 A的 交流 등 民間레벨의 交流에 대한 적극

성을 기대할 수 엾.게 될 것이다.

그런데 資卒主羲慷齒1]에 대한 db韓에 적응능력을 개발해 가기 위해서는 4b韓

이 기존의 스 탈런식 統制經濟慷制에서 적극 탈피하는 慢制改革과 적극적인 對

까開放政策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儒卵]改革과 對까開放을 적극화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확보하는 데 우리의 전향적연 자세가 더욱 요망된다. 즉

北韓이 慷制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젼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4h韓이 직면하
a

고 었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하도록 조건을 형성해주고 특히 7.7선
w

언의 정신에 입각, 美· B 등 서방과 db韓과의 關係發展에 보다 전향적인 政策을

취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4C韓의 慷憎1]改革과 開放을 위한 여건형성에 노 력함과 동시에 우리 經

濟의 北韓 進出을 적극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北韓과의 經濟1畵力은 반드

시 經濟的 領城에 있어서 존재하는 異質化 현상을 개선해가고, 또 國家統-時

봉착하게 될 統-費用을 감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볍이라는 점에서 統

- 의 한 중요한 過程으로 인식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4h韓問의 經

濟1鳥力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극화되어 간다면 이것은 經濟健制와 産業構造의

공간적 분포상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異貿化現象을 막음으로써 경제적 이질

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4h韓이 앞으로 吸收統습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대한 적극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4h韓은 심리적으로 그러한 위기인식을 상대

적으로 덜 갖게 되는 B 卒과의 經濟協力에 우선순위를 두고 韓國과의 經濟協力

은 이러한 B 卒經濟의 對北韓 進出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gh韓의 經濟

發展이나 對까開放은 기본적으로 南韓보다는 B 卒과의 協力을 기본축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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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 것이다. 이깃은 결과적으로 이미 동서축으로 전환되어 온 db韓의 산

업구조의 공간적 분포릍 더욱 고 착화시킴으로써 南北韓 經濟發展이나 단일경제

권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남북X축으로의 전환이나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

다. 이러한 産業構遣의 공간분포상에 나타나는 이질성의 심화는 장차 南 ib韓 經

濟統슴過程에 가장 중요한 길림돝로 나타날 것이며, 또 韓半島에 하나의 統-된

강력한 단일국가보다는 분열된 두개의 韓國과 평행적인 關係를 유지, 韓午島의

分斷狀況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려는 H +의 對韓半島 기본정책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B 卒은 그 들의 中國 東北地城 進出에 있어서 가

장 經濟的이며 효과적인 중간거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北韓 進出에 중요한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4h韓과의 政治·%Ik交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 B 卒

의 4h韓에 대한 經濟的 進出이 본격화 되어 갈 젓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tIb韓間의 生産構遣의 공간적 분포상에 나타나고 있는 異質化現象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經濟協力을 극대화함으로써 4h韓經濟가 B 卒經

濟에 종속화되거나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統-政策의 한 過稚으로서의 對北韓 經濟進出을 적극화해 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 南北韓 經濟協力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政治, 법률 둥의

제반 요인들을 제거하는 조치가 요망된다. 특히 우리경제의 對4h進出과 대립되

는 관련법체계들의 수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남북협상에 있어서

도 韓牛島에서의 긴장완화의 추세에 따라 經濟交流와 政始·軍事的 문제를 직접

연계시키는 전략보다는 효과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南4b韓 經濟關係의 發展에

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극소화시켜 한국의 對 ih經濟1畵力이나 進出에 유리

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財4h韓 經濟進出이 더욱 開放되는 경우, 對4b韓 資卒流

動現象이 第3驅에 대한 經濟進出파는 비교될 수 없는 신속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投資도 급속도로 신장해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최근 臺濁海

映 雨岸間의 자금유동현상이나 投資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서도 잘 알



.
113

수 있다. 우선 南北韓關係와 兩岸關係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經濟關係는 동일

한 언어, 문화 및 민족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國境內部에서의 經濟關係」의 성

격을 띠기 때문에 서로 이절적인 第3뽀과의 經濟關係보다 훨찐 쉽고 빠르게 진

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4h韓에 대한 投資는 韓國쇼業들이 동낱아를 비롯한 第三國에서의

投資에서 당면하는 문화, 언어 및 풍속과 같은 非經濟的 장애요인, 즉 무형적

장애 >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적 수익성만을 유일한 전제로 이루어

지게 된다. 즉, 韓國의 對4h韓 投資는 「국경내부에서의 投資」효과를 갖게될 것

이며 이러한 효과는 민족과 언어의 동질성에 있어서 우리가 中國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4b韓이 보다 慷齒1]汝革과 開放에 전향적 조치를 취해 간다면 臺

胃쇼業의 大陸進出時 경험하고 있는 이상의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지금 韓國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인력난, 고임금 및 경쟁력 제고의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狀浸,T에서 韓國쇼業의 4b韓에 대한 經

濟進出이 開放되는 경우, t韓에 대한 韓國金業의 投資가 급격히 중대되고, 또

그 들의 관심이 韓뽀 내부로부터 4b韓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北韓에 대한 韓國企業의 적극 進出이나 신속한 자금유동 현상

은 産홍構뇨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韓國經濟가 건전한 기초를 확보해 간

다면 韓國經濟發展에도 順機能的으로 작용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韓國의

經濟發展은 물론 産業構遣調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젓이다. 특히 심각

한 인력난과 임금문제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제조업분야에서 자

체 기술향상을 통한 投資보다는 그 들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목적에

서 北韓에의 投資는 적극화하고 이에 따라 北韓으로 심각한 자금유동헌상이 이

루어진다면 이것은 韓國經濟의 공동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

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南北韓 經濟協力을 韓牛島統쇼의 중요한 過稚이며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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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的 異貿化를 극복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가야할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南北韓問의 經濟關係가 「國境內部에서의 經濟關係」로 급진적으로 진전

되고 과열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머 이러한 현상은 한국산업의 공동화의 원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南北韓. 經濟協力, 특히 韓國企業의 北韓

進出과 우리 經濟發展이나 산업구조의 조정방향에 연게시키는 政府의 보다 장

기적인 政策과 합리적인 통제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南4h韓間의 異質化를 극복해가고 交流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第3國에 거주하는 韓國社合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방안을

모 색해 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間의 직접적 접촉·交流의 증대로 이러한 교량적

억할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南韓과의 交流에

대한 北韓의 「和平演變」적 우러를 완전 불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교량적

역할은 낱북한 교 류에 상당한 유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들 韓國社솝

가 들이 소속하고 있는 특히 政治的 태도에도 중립성을 띨 수 있게 됨에 따

라 과거 
'

兩岸間의 交流에 있어서 홍콩의 역할과 같은 교량적 역할이 가능해지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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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1. 臺濁地區와大陸地區住民關係條例

1992年 7月 31 B

總統革總(壹)義字第3736號수 [公布

第 1 章 總 則

第 1 側 國家통일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

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처리하

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 2 側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지구라함은 臺濁 · 海湖 · 金門 · 馬祖 및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기

타지구를 가리킨다.

2. 대륙지구라함은 대만지구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를 가리킨다.

3. 대만지구주민이라함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을 가리킨다.

4 대륙지구주민이라함은 대륙지구에 호적이 있거나, 대만지구주민으로서

대륙지구에 가서 4년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가리킨다.

第 3 側 본 조례의 대륙지구주민에 관한 규정은 국외에 거주하는 대륙지구

주민에게도 적용한다.

第 4 條 T행정원은 기구를 설렵 또는 지정하거나 또는 먼간단체에 위탁하

여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卷앞에서 언급한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의 감독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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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앞의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1공무원이 앞의 기구 또는 민간단체에 전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기관이

나 단체에서 근무한 근속언수는 공직복귀시 공무원 근속언수에 합산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이미 전임한 겅우도 같다.

第 5 條 t앞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지정된 기구 또는 위탁

을 받은 민간단체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륙지구의 법인 · 단

체 또는 기타기구와 어떠한 형식의 합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卷전 항의 합의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第 5 傷 1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행정원은 대등원칙(對等原則)에 의거하여 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대만지구에 그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卷전 항의 설립허가사항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第 7 側 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문서는 행정원이 설립 · 지정한 기관이나 同院

이 위탁한 민간탄체의 검증을 거쳐야 진본(眞+)으로 추정한다.

第 e 條 대륙지구에 사법적인 문서를 송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행해야 할

때는 사법기관은 반드시 제4조의 기구나 민간단체에 촉탁 또는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第 2 章 ii 政

第 9 傷 1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 들어갈 때에는 주관기관에 허가신청

을 하여야 한다.

卷대만지구주민이 허가를 밤아 대륙지구에 들어간 때에는 국가의 안전 또

는 이 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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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명령은 內政部(내무부)가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

여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第10側 1대륙지구주민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대만지구

卷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이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卷앞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이를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공포한다.

第11側 t대륙지구주민의 고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 합리적인 근로조건

으로 대만지구에서 모집하여야 하며,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卷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의 고용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또한 고용주와 그 업무를 변경할 수 없다.

卷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할 때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정기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第12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은 그 가족이 근로보

험법의 시행지구이외에서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거나 출산 또는 사망한

때 이 사고에 대한 보험지급을 청구할 수 엾다.

第13傷 1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하는 자는 행정원 노동위원회가 개설한 특별

구좌에 취업안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卷전 항의 수수료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 노 동위원회가 제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후 이롤 공포한다.

第14傷 1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 용된 대륙지구주민이 이 조례 또는 기

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18 ·

卷전 항의 허가가 취소된 대륙지구주민은 기한내에 출국하여야 하떠 기한

이 넘어서도 출국하지 않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출국시킨다.

卷위의 규정은 근로계약이 중지 또는 만료된 때에도 적용한다.

第154條 아래의 행위는 이를 행할 수 없다.

1.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대만지구에 들어오게 하는 행위

2. 대만지구주민을 초청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대륙지구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3. 대륙지구주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목적에 위배되는 활듕에 종사

하게 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전 항의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第16rn條 1대륙지구주민중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지구주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70세이상, 12세이하인 자

2. 1945년 이후 병역관계로 인하여 대륙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臺濁省籍 군

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1949년 정부의 대만이전후에 작전 또는 특수임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포

로가 된 前국민당군장병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1949년 정부의 대만이전전에 국비로 대륙지구에 파견되어 유학하던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5. 1949년 정부의 대만이전전에 대륙지구에 간 대만원적을 갖고 있는 대만

지구에 진계 친족 ·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있는 자

6. 1987년 11월 1일전에 선박고장, 조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륙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지구에 원적이 있는 어민 또는 선원

卷대륙지구주민이 앞의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대만지구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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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앞의 제5항 및 6항에 언급된 대륙지구주민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대

만지구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第17條 1대륙지구주민중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만지구에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지구주민의 배우자로 결혼한 지 만2년이 경과하거나 이미 자녀를

출산한 자

2. 기타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과학기술 또는 문화적 고려에 기초하여

주관기관이 확실히 펄요하다고 인정한 자

卷앞의 제1항의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배우자가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중혼(重婚)한 자는 신청전에 반드시 나중에 혼인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야만 한다.

卷대륙지구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대만지구에 신청하는 거

류종류 및 인원수는 제한이 있다. 그 거류종류 및 인원수는 행정원이 입법

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공고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류신청을 하는 자는 대만지구에서 연속해서

만2년을 거류한 후 정착신청을 할 수 있다.

卷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류허가를 받거나 제4항에 의해 정착허가를 받

은 대륙지구주민에 있어 그 결혼이 모의에 의한 허위결혼임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류허가 또는 호적등기를 취소하고 강제출

국시킨다.

卷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 기한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없이 들어온

경우에 있어 대만지구에서의 체류기간에는 제1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岳제16조 및 제1항의 정착 또는 거류신청의 허가에 관한 명령은 內政部

(내무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

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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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B儉 1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중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치안기관은 사법절차의 개시 또는 종걸에 관계없이 그 강제출국

을 집행할 수 있다.

1. 허가를 맏지 않고 들어온 자

2. 허가를 받고 들어왔으나 이미 체류기간을 넘긴 자

3. 허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 또는 일에 종사하는 자

4. 범죄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

5. 국가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

卷전 항의 대륙지구주민을 강제출국전에 잠시 수용할 수 있다.

卷앞의 규정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만지구에 돌어온 대륙지구

주민에게 적용한다.

第1어畵 1규정에 의해 대륙지구주민의 입국을 보증하는 대만지구주민은 피

보증인이 기한을 초과해서도 출국하지 않을 때에는 관런기관의 강제출국조

치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머 강제출국으로 인하여 지출피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卷전 항의 비용은 강제출국을 집행하는 기관이 영수증사본과 계산서를 첨

부하여 보중인에게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머, 기한을 넘겨서도 닙부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로 집행한다.

第204條 1대만지구주민으로 다음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강제출

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들어오게 한 자

2.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고용한 자

3. 제14조 卷항 또는 卷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출국하는 대륙지구주민을 고

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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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전 항의 비용은 강제출국 집행기관이 영수증사본과 계산서를 첨부하여

부담자에게 기한내에 납부토록 통지하며 기한이 초과되어서도 납부하지 않

은 때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第21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개설한 지 만10년이 되지 아니하고는 공직의 선거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

으며, 군인 · 공무월 · 교원 또는 공영사업기관(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엾고,

정당을 조직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第22側 대만지구주민과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정착하고 있는 대륙지구주

민이 대륙지구에서 받은 교육의 학력검증 및 인정에 관한 방법은 교육부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23條 대만지구 · 대륙지구 및 기타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

구는 대륙지구의 교육기구를 위하여 대만지구에서 학생을 모집 · 알선 또는

소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第24側 대륙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륙지구주민 · 뱁인 · 단체 또는 기타기

구는 대만지구의 소득원과 동일하게 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륙지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납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卷전 항의 공제액은 대륙지구의 소득을 가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납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第25側 대만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륙지구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그 납세액을 소득원에 따라 공제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며, 공제납세의무

인은 급여에 있어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납부하며, 그 결산신고를 면제한다.

第2e條 1각종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퇴 칙군인 · 공무원 · 교원 및 공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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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원이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가거나 대륙지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퇴직언한규정과 같은 직급 현직자의 월 보수액

에 의하어 그 퇴직금을 일시불로 계산하되,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

한 잔여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잔여 액이 없거나 잔여액이 그 일시불지급의

반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그 일시불퇴직금의 절반을 지급

한다.

卷전 항의 사람이 대만지구에 부양하여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는 신청전에

그 피부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27側 T행정원국군퇴역군인지도위원회07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合)

가 생활을 보조하는 영 민 (榮民 : 대륙에서 온 국민당군 퇴역군인 : 역자주)

이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정착하는 겅우에 그 부양금을 원래대로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卷전 항의 지급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국군퇴 역군인 지도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 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2B傷 1중화민국의 선박 · 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륙지구를 항행할 수 없다.

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볍은 교 통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행정원

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第29條 1대륙지구의 선박 · 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는 주관기관의 허

가없이 대만지구의 제한 또는 금지된 수역 및 대북비행정보제한구역등에

들어올 수 없다.

借전 항의 제한 또는 금지수역 및 제 한구역은 국방부가 이를 공고한다.

卷제1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교통부가 관련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행정

원에 보고하어 심의 한 후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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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m외국의 선박 · 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는 대만지구와 대륙지

구간의 항구 · 공항을 직접 운항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의 선박 · 민간항공

기 및 기타 운송기구를 이용하여 대륙지구의 항구 · 공항을 포함하는 제3

卷전 항의 선박 · 민간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구가 대륙지구주민 · 법인 · 단

체 또는 기타기구가 임대 · 투자 또는 경 영하는 것인 경우에 교통부는 대만

지구의 항구 ·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卷제1항의 금지규정은 교 통부가 펄요시에 행정원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

는 일부을 해제할 수 있다.

第81傷 대륙지구의 민간항공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북비행정보구역의

진입제한구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방공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한구역

을 벗어나라는 경고 또는 펄요한 방위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32側 1대륙지구의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만지구의 제한 또는 금지

수역에 들어온 때는 주관기관은 지체엾이 축출하거나 또는 그 선박 · 물품.

을 압류하고 그 인원을 억류하거나 또는 필요한 방위조치를 할 수 있다.

借전 항의 압류한 선박 · 물품 또는 억류한 인원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3개

월내에 반드시 다읕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L 압류한 선박, 물품의 몰수 또는 반송

2. 억류한 인원을 조사한 후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의법처리 또는 강제출국

卷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압류한 대륙지구의 선박 · 물품 및 억류인원은

주관기관이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따른다.

第33側 1대만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혹은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혹은 기타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또한 대륙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공동

으로 법인 · 단체 · 기타기구를 설립하거나 연맹을 결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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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관련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 하여 심

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卷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구성원 또는 직무를 맡고 있거나 이미 대륙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혹은

기타기구와 공동으로 법인 · 단체 · 기타기구를 설립하거나 연맹을 걸성한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내에 주관

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第34側 1대만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暑 받지 않고서는 대만지구에서 대륙지구의 물품 · 노 무 또는 기타사항에

대한 수입 · 제작 · 발간 · 대리 · 상영 · 게재 또는 기타 판촉확대활동을 위탁

· 수탁하거나 스스로 행할 수 엾다.

卷전 항의 허가방법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第85條 1대만지구의 주毛 · 법인 · 단체 혹은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대륙지구에서 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의 주

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명령은 주관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

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卷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제1항의 투자 · 기술합

작 · 무역 또는 기타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제2힝A 명령 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머, 기한을 넘거서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3e條 1대만지구의 금융보험기구 및 대만지구이외의 국가 또는 지구에

설립 한 분점 · 지사 둥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엾이 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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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기구 또는 대륙지구이외의 국가 또는 지구에 설립된 그 분점 · 지사

등 기구와 업무상의 직접거래를 할 수 없다.

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財政部(재무부)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

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 7側 1대륙지구의 출판물 · 영화 · 비디오프로그램 및 텔레비젼프로그램

은 주관기관의 허가없이는 대만지구에 반입하거나 대만지구에서 발간 · 제

작 혹은 상영을 할 수 엾다.

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신분국(대만의 정부대변기구 : 역자

주)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3S條 1대륙지구에서 발행되는 화폐는 대만지구로 반출 · 입할 수 없다.

다만, 반입시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지고 나갈 수 있다.

卷주관기관은 필요시에 방법을 제정하여 대륙지구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대

만지구 반출 · 입을 허가할 수 있다.

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행정원신문국이 제정하여 행정원에 보고하

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3e側 1대륙지구의 중국문화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반

입되어 공개진열 · 전람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卷전 항이외의 대륙지구의 문물 · 예술품이 법령에 위반되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에서의 공개진열 · 전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第40僅 대만지구에 수입 또는 휴대하여 반입된 대륙지구물품은 수입으로

보며, 그 검사 · 검 역 · 관리 · 관세 등 세금의 징수 및 처리 둥은 물품반입

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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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長 事

第41側 1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간의 민사사건은 이 조례에 따로 규

정된 것 이외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卷대륙지구주민 상호간 및 외국인간의 민사사건은 본 조례가 따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卷이 조례에서 말하는 행위지 · 계약지 · 발생지 · 이행지 · 소재지 · 소송지

또는 중재지는 대만지구 또는 대륙지구를 말한다.

第42條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을 지구내의 각 지방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호적지 규

정에 따른다.

第43傷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륙지구에

이 법률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그 규정에 의해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겅 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44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의 
-]T정을 적용할 때 그 규정이 대

만지구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45像 민사법률관계의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대만지구를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로 한다.

第46側 1대륙지구주민의 행위능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미성

년자로서 이미 결혼한 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卷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은 당해지

구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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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側 1법률행위의 방식은 당해행위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행

위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방식도 역시 유효하다.

卷물권의 법률행위방식은 그 物의 소재지 규정에 따른다.

卷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또는 보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지의 규정

에 따른다.

第4B條 m채무계약은 계약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卷전 항의 계약지가 불명하며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의

규정에 의한다. 이행지가 불명한 때에는 소송지 또는 중재지의 규정에 따

른다.

第49側 대륙지구에서 관리소흘 · 부당이익 또는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륙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50側 권리침해행위는 손해발생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만지구의 법

률이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1僅 t물권은 物의 소재지의 규정에 따른다.

卷권리를 목표로 하는 물권은 권리성립지의 규정에 따른다.

卷物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의 그 물권의 득실은 그 원인이 성립된 소재

지의 규정에 따른다.

卷선박의 물권은 선적등록지의 규정에 따른다. 항공기의 물권은 항공기등

록지 규정에 따른다.

第52側 1결혼 또는 합의이혼의 방식 및 기타 요건은 행위지의 규정에 따른다.

卷이혼판결의 사유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第53條 부부의 한 쪽이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한 쪽이 대륙지구주민인 경



우의 그 결혼 또는 이혼의 효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

第84條 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결혼한 경우, 그 부부

의 재산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그 러나 대만지구의 재산은 대만지구

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5하條 1결혼하지 아니하고 출산한 자너의 확인인수 성립요건은 각 당해

확인인수자와 피확인인수자가 확인인수를 할 때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卷확인인수의 효력은 확인인수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第564條 1입양의 성립 및 종길은 각 당해 입 양자와 피 입양자가 적을 둔 지

구의 규정에 의한다.

卷입양의 효력은 입 양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고정에 의 한다.

第57傷 부모의 한 쪽은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한 쪽은 대륙지구주민인 경

우에 그 자너간의 법률관계는 부친의 적이 있는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친이 없거나 계부인 경우는 모친이 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59値 피보호자가 대<f지구주맨일 때에 보호는 당해지구의 -교정에 따른다.

그러나 피보호자의 거처가 대만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따른다.

第89儉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적을 올란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第80側 대륙지구주먼이 피상속인일 겅우 상속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만지구의 유산에 관해서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1側 대륙지구주민의 유언에 대한 성 립 및 취소의 요건과 효력은 당해지

구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유언으로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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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2側 대륙지구주민에 의한 기부행위의 성립 및 취소의 요건과 효력은 당

해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부재산이 대만에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

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3側 1본 조례시행전에 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간 . 대륙지구주민

상호간 및 외국인간에 대륙지구에서 성 립된 민사법률관계 및 이에 따라 취

득한 권리 · 부담하는 의무는 대만지구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卷전 항의 규정은 본 조례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이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卷국가통일전에 다음의 채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1. 1949년 이전에 본토에서 발행된 미상환외화채권 및 1949년의 황금단

기공채

2. 국가은행국 및 예금을 예치한 금융기구가 본토에서 철수하기 전에 가

지고 있던 모든 각종의 채무

第64側 1부부중 한 쪽이 대만지구에 다른 한 쪽이 대륙지구에 있음으로

인해 동거가 불가능하여 한 쪽이 1985년 6월 4일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1985년 6월 5일이

후,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나중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卷전 항의 경우에 부부 쌍방이 모두 재혼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혼한 자의

재혼일로부터 원래의 혼인관계는 소멸된다.

第65僅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주민을 양자너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79조 제5항의 규정외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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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자녀 또는 양자너가 있는 자

2. 동시에 2인이상을 양자너로 입양하는 자

3. 행정원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구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입양한 사실이 있는 자

第66側 1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주민의 유산을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2넌 이내에 서먼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볍원에 상속

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

로 본다.

卷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상속된 경 우에는 앞 항의 기간을 본 조례의 시

행일로부터 계산한다.

第674條 1피상속인의 대만지구유산울 대륙지구주민이 범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 그 소득재산총액이 대만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띠, 그 초과부

분은 대만지구의 동일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대만지구에 동일순위 상

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대만지

구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卷전 항의 유산이 본 조레가 시행되기 전에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본 조

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렁에 의거 전용구좌에 예치하여 잠시 보

관하는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卷유언자가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대륙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

타기구에 중여하는 겅 우 그 총액은 대만화 200만원을 초과할 수 飢다.

和제1항의 유산중 대만지구상속인이 거주하며 떠나지 않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대륙지구상속인은 이를 상속할 수 없으며 그 가격은 유산총액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卷대륙지구주민이 규정에 의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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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권리는 이 권리를 반드시 가격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第68側 1현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유

무가 불명 또는 상속인이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그 유산을 관리한다.

卷전 항의 유산을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관기관이 처리한 경우

卷제1항의 유산관리에 관한 명령은 국방부와 행정원국군퇴역군인지도위원

회가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69條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부동산물권을 설정하거나 취득할 수 없

으며, 또한 토지법 제17조에 열거한 각 토지를 임차할 수 없다.

第70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대만

지구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第71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그 명

의로 대만지구에서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인은 당해 법률행

위에 대해 대륙지구의 볍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第72側 1대륙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를 받지 않고는 대만지구의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어떠한 직무도 맡을 수 없다.

卷전 항의 허가에 관한 방법은 관련주관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

여 심의한 후 이를 공포한다.

第73僅 1대륙지구의 주민 · 볍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가 총 주식의 20%이

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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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외국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대륙지구의 주민 · 법인 ·

단체 또는 기타기구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74條 1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민사확정재판 · 민사중재재판의 문서가 대만

지구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정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卷전 항의 법원재정인가를 거친 재판 또는 판단은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집행의 명의로 삼을 수 있다.

된

第4 章 y[l] 事

第75側 대륙지구 또는 대륙선박 · 항공기내의 범죄는 대륙지구에서 처벌을

받았다 할 지라도 여전히 의법처리한다. 그러나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第7어淑 배우자의 한 쪽이 대만지구에 있고 다른 한 쪽은 대륙지구에 있어,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재혼兎거나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동거 한 경 우는 소추 · 처벌을 면제한다. 그 상대자 또는 동거인도

같다.

第774條 대만지구이외의 지구에서 내 란죄, 외환(Fl-患)죄를 범한 대륙지구주

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오는 겅우, 입국신청시에 사실대로 신고

한 경우에는 그 소추 · 처벌을 면제한다. 대만지구에 들어와 주관기관이 개

최를 허가한 회의 또는 활동에 찹가하는 경우나 특별전문허가로 신고를 면

제한 경우도 또한 같다.

第7Bi條 대륙지구주민의 저작권 또는 기타 궜리가 대만지구에서 침해받는

경우에 그 고소 또는 호소의 권리는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향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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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동등한 소송권리에 한한다.

第 5 章 罷 則

第79側 m제15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또한 대만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卷전 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第60側 t중화민국의 선박 ·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기구의 소유인 · 운엉

인 혹은 선장 · 기타운송기구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

륙지구를 항행한 경우는 3년이하의 유게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

화100만원이상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단, 선장 · 기장

또는 기타 운송기구의 운전자가 스스로 대륙지구로의 항행을 결정한 경우

는 선장 · 기장 또는 운전자를 처벌한다.

卷전 항의 대륙지구를 항행한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기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 전

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해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卷제1항의 상황에 대해 주관기관은 그 선박 · 항공기 또는 운송기구를 일

정기간 운항정지 또는 등록취소 · 말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선장 · 기장

또는 운전자의 영업허가 또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第81條 1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직접 왕래한 경우는

그 참여결정인을 3년이하의 유기징역 ·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100

만원이상 1 , 500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卷제1항의 경우에는 참여결정인의 처벌외에 당해 금융보험기구에 대해서

도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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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제1,2항의 규정은 중화민국이외의 지 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를 적용한다.

第 24條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어 학생모집 · 알선 또는 소개행위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100반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第83側 t제15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유기

징역 ·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

를 병과한다.

卷영리를 목적으로 제15조 제5호의 31-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

역 ·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대만화 60만원이하의 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卷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자인인의 대리 인,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이

업무수행상 전 이항의 죄를 법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처벌이외에 당해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전 이管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법인의 대표 또

는 자언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해 최신의 W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第64像 1제15조 제2호의 /IL정을 위반한 자는 6개월이하의 유기징역 · 구류

에 처하거나 대만화 10만원이하의 덜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卷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기타종업원이

업무수행상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의 처벌이외에 당해법인 또

는 자연인에게도 전 항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a, 법인의 대표 또는

자언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하어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5條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300만원이상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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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당해선박 · 먼간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기

구의 소유자 · 운영자에 소속된 선박 · 민간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기구에 대

하여는 일정기간 대만지구의 항구 · 공항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第86側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 · 기술합작 ·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대만화 300만원이상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일정기간 그 투자 · 기술합작 ·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해서도 정지하지 않는 경우는 연속해서

처벌한다.

第87側 제15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20만원이상 10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3S側 m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卷전 항의 출판물 · 영화 · 비디오프로그램 또는 텔레비젼프로그램은 누구의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믈수할 수 있다.

第8e條 1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10만원이상 5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卷전 항의 광고는 누구의 소유 또는 보유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第90督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10만원이상 50만원이히-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91側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대만화 2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篇92傷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화폐는 세관이 이

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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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側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발효된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겅

우에는 그 문화재 또는 예술품을 주관기관이 몰수한다.

第94條 본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는 주관기관이 부과한다. 납부통지를 받고

서도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第 8 t 附 則

第95條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직접통상 · 통항 및 대륙지구구·

민의 대만지구취업의 실시에 앞서 반드시 업법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머,

입법원이 회기중 1게월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第96側 본 조레의 시행세칙 및 시행일시는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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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臺濁 戒嚴令 解除 a後 雨岸關係 H誌

(1987-1992)

l 19S7 l l

] ,.,, ]卷替,............ i
1 9.15 1卷·奴輔.料,聘..巷判 智 (
110.141卷普,卷制科桐替尋 i
l,,e,! l

i ·.시‥科巷利朝桐割,巷璘 (
/ ·.‥ i幅飜轉,館轉斷刺 制 ·Il 玆朝 荊荊 i
l l 荊 [l 

l 1

1 2.25 1 만 부, 륙 . 무 자且 骨 i
1 2.2히 衍, 刊 巷 桐智 尋 i
i 4.4 i荊割例,際娛胡..郭 i
] 4.18 ]卷科, 巷 判替 .有 朝 ]
l ·.‥ 1卷替, ·11粧省5DB)特·]側 剋 巷 醜 7fl기
l 1判 i
l 5.12 ]軻 制, 利 判 卷 , 判判 供 利 의
l i 健 l
! 6.25 1冊.刊·卷烈科判.1,(,,.)科 

' 

i
i ,.,, l.衍·,,竝91 ·.割 ........ l
l ·.‥ t·······…… i
! 8. 5 1卷 谷, r 50桐 巷 判初 割判 核 刺·競 l
] 1국민당중앙, 대륙공작 兄 丑 설 l
l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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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l..特 解亂 ·南科

'

. 郭 偶 判 朗 )
l 4. 히卷 荊, T判 收 率刺 y]渚例 ·

. 9桐判 B I
l Is經細結巷割 l
l l‥‥A·桐,···……判 · l
1 4. 9 )連戰 만 五부장, ·- 兩府(-國家 兩政府). l
1 4.1, jt,辯,有 l
1 4.1기拳]-卷拏$村利 .A l
] 5. 1 l ,歸 利 或, ADB 制利 初

l ,. , l....,m,...偶....... l
l l(卷%科,·卿+幽焦韻.贈鷗133.) l
l ·. · l·.···…… l
1 이卷 村料 但宅 卷 l
l 7. 7 1중국총 江澤民 ·- 團兩削, 

-]骨 l
.

w

辱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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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9+, ..判判 討 料. 刺 l
l,,.,l卷 谷, ·巷 刊 卷 割科 訣 巷料 割判,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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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卷 荊, m刺刊 ·則, 制割刻 .a.,·]- l
j,,.,,l·卷利終.]到,例 彼 l
lu.,,l.韻,...刊鎖稀)醜刊 荊

11,.,i樹踐,烈討 ·t卷 判判 ·1卷 卷 玆 l
l,,.,,l..討, ·南 朝判 

·

9軻判 荊刺· . 巷 l
l,,,, l i
l ,.,, l........桐,... ..... .. .T .. l
l ,.,, l%-.待制桐·科列判, ·l- l
l ,. 히2罷·]-村-Arn l
l ,.,, l 荊., ·l]制 ·

. 例判,唱- l
1 3.,, l 醫, 判 ·

. 列判 巷.·1] 卷 l
l l(荊.z]- }隋 卷 判村,) l
l ,.,, 1卷判初 闢+d., a,. . 刺 . 玆 l

4.29 1粉亂·卷利壽璘5例,·1] l
l 5.1히卷 荊 利桐, ·料谷 卷荊 例 荊 利, l
l ]玆 l
j ,. 기...判 騰%健 供, 判 率 利紂. l
1 6.13 1粧韻1刺 l
1 6.,히卷科,料 A 割 判谷 尋 l
l ,.,, 1卷科,料侵 偶 7W 尋 l
j ,. 1 1 判, .討 判利刊. 醜. 隨 .. l
1 7. 3 1.衍討·料料利..,洲 l
l i.衍‥11.,< .../119 l

臟 國 . 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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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2 1卽,·利相3尋,利相 尋.. 判 (
1 5.10 161觀,·壽紂玆일 먁 利.刊 拳 ]
l 1壽紂判科(料-例-利), ,幽 詞 l
] 5.13 1 縣, .彼 斜 利 普 l
l l.巷制桐,·- 幅判村.).桐 軒 倒 詞 l
l 5.29 1楊龍,· 利 特 競 討, 谷. · 關 利 . l
l l , 判 科 l
i ,.,히 村難健 料 韻, 割 ·.懷制 則 收 키
l ]事1.到 制判聘制 巷判巷. 割 (
l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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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泰 考 資 料

4

(1> 臺濁人의 大陸 視威 訪間者 삐 總計

기간 : 1987.11요 - 1992.4.4

(기 大陸人의 臺濁 問病·間喪 訪間찹 數

기간 : 1988.11.9 - 199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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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大陸에 체류중인 晝濁國籍의 國府후 및 廉族中 居住 希望者 數

기간 : 1989.3.31 - 1992.4.4

(시 大陸 전문가, 海外擧찹, 留擧生 및 民閏團觀人士의 대만 參觀 訪閏者 數 統計

기간 : 1988.12.1 - 1992.4.4



1

(되 臺濁海鑛 兩岸問 閏接輝鼻釋

단위 : 벅만(미국달러)

자료출처 : 1.무역금액 부분은 흥콩정부통계처

2. 「增滅」은 전년도 비교 增滅의 백분율

3. 의존도는 당해연도의 대륙무역액 총액에서 점하는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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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兩岸의 홍콩 경유 伸介貿易額 統計

단위 : 干(미국달러)

(기 臺濁과 大陸閏 書信 主來 統란

기간 : 1988.3 - 1992.3

l 누계 1 20 , 158,954 l 27,746,313 l 47,905,267 l

1 비 0) 92년 3월 매일 평균 수 : 是濁發 16,746件/大陸發 28,512件(매달 1

l 2軻 7刊 巷 巷)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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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大陸에서 臺濁에 보낸 種報, 戰話, 聰報交換호 劃踐+

w

기간 : 1988.1 - 1992.3

l l 92넌 3월 전且는 5,315通, 92년 2월과 비旦해볼 ,
1

,
200通 적음. i

l l 利 .純柱 崗 ,, 偶 巷. l
1

(이 臺濁에서 大陸에 보내는 電報, 聰話通話量 統計

기간 : 1988.1 - 1992.3

資科出處 : (1)-(9)까지 行政院 大陸委員合, 「國統綱領典兩岸關係」 (臺北,

1992)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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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1> 大陸政策과 大陸業務 4房哉體系 및 運營體系

기능 조직 중점업무
보

l

t

t

l

' 

1 대륙 ( 타 l 대륙 연구, ,

. [ 원 ( 각부회 1 , 旻 및 判

무집행 총괄(전반 )

리 사항

往 : - - - - 협조관계 표시
--- 지도, 감독관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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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2> 行政院 大陸委員曾 組織體系圖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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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肅 聯 (善/ }去 )怪 wt I
홍

오

室 室 處 處 處정 處 處 處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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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3> 財團)去2< 海뼈b초)末基숲曾 組4哉表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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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 12月 2S B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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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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